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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1. 자료집『慶南地域의 烽燧』는 경남, 부산, 울산을 포함한다. 각종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특히,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 한국의 지식콘텐츠

(www.kripa.co.kr)에서 많은 활용을 하였다.

2. 각종 지도는『조선 후기 지방지도(경상도)』, 『지승(경상도)』(서울대 규장각), 『한국의 옛지도』(영남대학교), 『청구도』, 

『대동여지도』,『해동지도』를 참고하고, 사용하였다.

3. 각종 문헌자료나 지도에 나타나는 봉수와 봉수군의 명칭은 가능한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실증자료이다.

4. 표지의 전면 사진은『조선 후기 지방지도』에서 밀양의 추화산봉수와 분항산봉수가 함께 표기된 지역을 게재하였

다. 후면 사진은『해동지도』의 통영지도를 게재하였다.



경상남도에는 수많은 봉수자리가 봉우리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닷가의

봉우리에는 적의 침입을 조정으로 알리기 위한 봉수대가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어 우리의

국방의식을 살필 수 있습니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경상도에는 무려 134개소의 봉수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산성이 있다고 하여 산성산, 산성마을, 산성터란 지명이 있는 것처럼

봉수에 의하여 봉화산, 봉수산, 봉수골, 봉하마을 들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역사적 산물이기에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봉수가 있었던 자리에 봉수대를 복원해 가고 있지만,

과연 정확한 고증을 거쳐 잘 복원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가야문화권 지식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 여러 문화유적에 대한

연차적인정리·연구를실시하고그결과를책으로발간하여많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선사유적, 가야고분, 성곽, 폐사지 보고에 이어 이번에는 봉수유적을 조사·정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 등 사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자료를 가지고 봉수자료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거제의

가라산봉수를 포함하여 126개소의 각종 봉수대 명칭이 확인되어 차후 이들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봉수유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자료를 모아 책자를 발간

하오니 일반 및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강 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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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烽燧)하면 5개의 연통에서 연기나 불이 피어오르는 서울 남산의 봉수대나 수원

화성봉돈을 이야기하게 된다. 

봉수는 봉(불빛)과 수(연기)를 이용하여 그 위급한 상황 정도에 따라 정해진 체계대로 전달하는 고대의

통신시설물이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금관가야에서 수로왕이 허황후를 맞이할 경우에 횃불을 들어 신호하였

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는〈한중왕 현덕편〉에 관운장이 양양을 점령하한 대목에‘… 나

역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대가 이 일을 맡아보도록 하되 강기슭을 연이어 20리 혹은 30리마다 높은

언덕을 골라 봉화대를 세우고, 봉화대마다 군사 50명씩을 두어 지키도록 하시오. 동오군이 강을 건너오거든

밤에는 불을 밝혀 알리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 올려 신호하시오. 내가 그 신호를 보고 나가 적을 무찌르겠소.’

하는 내용이 있다. 상설적인 봉수가 아니라 전시에 임시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미 이 당시에 봉수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어릴 적 정월대보름날 달집놀이를 할 경우 앞서있는 저 건너 산에서 달집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우리의 달집에다 불을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불을 신호로 한 묵시적인 전달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다. 

현재는 신호 등 연락도구가 무수히 많은 세상이지만, 옛날 연락방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연락을 꼭 이루어야만 하였을 상황과 그냥 무시하여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등 얼마나 많은 애로점이 있었을

것인가.

부산, 울산을 포함하는 경남지방에는 많은 봉수가 설치되고 철거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해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일본의 침입 등 해안이 어수선할 경우 많은 상황이 중앙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해안의 연변

봉수가 많으니, 자연히 내륙지방에는 중간거점이 많이 생겨 그 상황을 중계하여 중앙으로 전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봉수의 흔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그 정확한 전달체계와 구조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록문화인 고문헌과 옛 지도 등에서 그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어 자료수집과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차후 자료집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봉수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현장조사보다는우선적으로봉수제도의체계를확인하기위하여기존문헌자료를토대로정리하여

경남지역 봉수의 일단을 살펴본 후 다음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는 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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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봉수(熢+燧)•19

가. 봉수의 역사

1) 봉수의 개념과 기원

烽燧는 烽(횃불)과 燧(연기)로써 접경지역의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하던 것으로 현대적인 통신체제 이전의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낸 것으로 驛馬나 人궄보다

시간상으로 단축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통신방법이었다. 

이는 신속한 효용성으로 지방의 급변하는 민정이나 국경의 적황을 상급기관인 중앙의 병조에 연락하던

것으로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기능을 목적으로 설치 활용된 통신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문명의 역사는 불의 사용을 근간으로 한다. 선사시대에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하여 난방, 요리, 방호에

이용함과 아울러 신호기능으로도 사용하였을 것이다. 

봉수제도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선사시대부터 불을 다양하게 이용할 줄 알았음에 비추어

볼 때 불빛과 연기는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이미 주나라 때부터 시작하여 전한시대에 봉수가 있었다고 하며, 점점 발달하여 당나라시대

에는 완전히 제도화되었던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三國遺事』에서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 치세 중에 烽火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三國遺事』卷 第二 奇굋 第二 駕갫國記

후한 建武 24년(戊申, 48) 7월 27일 구간 등이 조회(朝會) 때 왕께 아뢰었다. … 그리고 유천간에게는 가벼운

배와 날랜 말을 주어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기다리도록 명하고, 또 신귀간에게는 승점(勝點)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그때 갑자기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돛을 단 배 한 척이 붉은 깃발을 나부끼며 북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유천간 등이 먼저 섬 위에서 횃불을 들자 배는 재빨리 육지 쪽으로 달려왔다. 신귀간 등이

이 사실을 보고는 대궐로 달려와 아뢰었다. 수로왕은 이것을 듣고서 기뻐하였다. 



(遂命留天干押輕舟 持駿馬 到望山島立待 申命神鬼干 就乘岾 忽自海之西南隅 掛緋帆 張 旗 而指乎겗 留天

等 先擧火於島上 則兢渡下陸 爭奔而걐 神鬼望之 走入闕奏之 上聞欣欣)

또『三國史記』를 통하여 백제는 온조왕 10년(B.C. 9)의 烽峴 싸움, 고이왕 33년(266) 8월의 烽山城 싸움

등으로 보아 이미 봉수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2) 봉수제의 성립

기록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봉수제의 출발은 고려 중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의 봉수제는 삼국시대보다 월등히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高麗 仁宗 元年(A.D. 1123)에 宋나라 使臣 盧允迪과 함께 고려에 왔던 徐兢의 見聞걧(『高麗圖經』卷35 

海島2 黑山)에 봉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흑산은 백산 동남쪽에 있어 바라보일 정도로 가깝다. 처음 바라보면 극히 높고 험준하고, 바싹 다가서면

산세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앞의 한 작은 봉우리는 가운데가 굴같이 비어 있고 양쪽 사이가 만입(灣入)

했는데, 배를 감출 만하다. 옛날에는 바닷길에서 이곳이 역시 사신의 배가 묵는 곳이었다. 관사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 이번 길을 잡음에는 여기서 더 이상 정박하지 않았다. 위에는 주민의 부락이 있다. 나라(고려를

말함) 안의 대죄인으로 죽음을 면한 자들이 흔히 이곳으로 유배되어 온다. 언제나 중국 사신의 배가 이르렀을

때 밤이 되면 산마루에서 봉화불을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서로 호응하여서 왕성(王城 개경을 말함)에

까지 가는데, 그 일이 이 산에서부터 시작된다. 

(宣和奉使高麗圖經卷第三十五 黑山, 在白山之東南 相望甚邇 初望極高峻 逼近 見山勢重複 前一小峯 中空如

洞 兩間有澳 可以藏舟 昔海程 亦是使舟頓宿之地 館舍猶存 今取道 갂不 泊 上有民居聚갳 國中大罪得貸死者

多流竄於此 每中朝人使舟至 遇夜於山顚 明火於熢燧 諸山次第相應 以 王城 自此山始也)

즉, 송나라 사신들이 배를 타고 흑산도에 도착하면 언제나 야간에는 항로의 주변에서 산정에 있는 봉수소의

불을 발견할 수 있었고, 봉화는 순차적으로 밝혀서 임금이 있는 왕성에까지 도착하였다고 한다. 이는 흑산도

에서 왕성까지 봉수가 실시되어 사신이 도착한 사실을 중앙에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 의종 3년(1149)에 봉수의 炬火겤를 규정하고 봉수군에게 생활대책을 마련하여 주고 감독책임자까지

배치한 사실은 서북면병마사 曺晉겭이 임금에게 올린 글에서 나타나고 있다.

『高麗史』卷81 志 卷35 兵1 兵制 毅宗 3년 8월조에

「 … 서북면병마사 조진약(曹晋겭)이 아뢰기를“봉획의 법식을 정하여 평시에 밤에는 불을 들고 낮에는

연기를 피우되 각각 한 번씩으로 하고 2급(二急)이면 2회, 3급이면 3회, 4급이면 4회로 하고 매 곳에 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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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正) 2명과 백정 20명씩 두고 전례대로 각각 평전(平田) 1결(一結)을 주기로 합시다.”」라고 하였다.

(西겗面兵馬使曺晉겭奏定烽獲式 平時夜火晝烟各一 二急二 三急三 四急四 每所防丁二 白丁二十人 各例給平

田一結)

위의 글에서 볼 때 의종 때에 와서야 비로소 봉수의 격식이 규정되어 夜火와 晝煙으로 구분하였고, 적과

접근하는 변경과 해안지방의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서 거화수를 정하였다. 

평상시 부근의 주민들이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고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1炬를, 변방이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사태의 추이가 험악하게 진행될 때는 2炬, 적이 침입하여 곧 전투가 시작되려 할 때에는

3炬, 적과 아군이 접전하여 전황이 급박한 상황에는 4炬를 하였다.  

따라서 의종 3년 曺晉겭의 상주에 의거하면 이는 뒷날 조선 세종 때에 이루어진 시책과 같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각 봉수에서 정세의 危急에 따라 올리는 炬겤와 烽燧를 지킬 요원의 배치 및 그들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

등을 정한 봉수 규정의 정비로 볼 수 있다.

『高麗史』卷81 志 卷35 兵1 兵制「忠定王 三年 八月 置松嶽山烽獲所」

『高麗史』卷81 志 卷35 兵1 兵制 신우 3년(1377) 5월에「강화에서봉화를낮에계속올리고수도가위급하게

되었으므로, 여러 원수를 동강과 서강에 파견하여 각각 주둔하게 하고 용사들을 거두어 모아 매 개인에게

피륙 50필을 주었다.」

(辛 三年 五月 烽火自江華 擧겘絶京城戒嚴遣諸元帥分戍東西江召募勇士官給布人五十匹)

즉 충정왕 3년(1351) 8월의 기록(置松嶽山烽獲所), 王 3년(1377)의 기록 등을 통하여 고려의 봉수제는

원나라의 지배력 강화와 왜구의 침입에 따라 점점 체계적으로 편성 강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의 봉수

고려 말 왜구를 방어할 목적으로 봉수제를 강화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종 대에 이르러 이미 봉수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이는 봉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로

봉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봉수제는 세종 대에 이르러 종래에 계승되어 온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하고 당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炬火겤 등 關係規式을 새로 정하며, 제도연변의 각 烟臺를 새로이 축조하고 나아가 烽燧線걟를

일제히 획정하는 등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① 세종 1년(1419) 5월에 평상시의 1炬로부터 적과의 접전을 알리는 5炬의 炬火法과 관계요원의 근무

부실에 대한 죄를 묻는 규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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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종 4년(1422) 8월에는 경상도수군도안무처치사의 상계를 받아들여 각도의 봉수처에 烟臺를 높이 쌓고,

그 위에 활쏘는 집을 설치하고 화포와 병기를 비치하여 적변을 주야로 간망토록 하였고, 12월에는

병조로 하여금 의정부 및 육조와 더불어 봉수를 정하게 하였다.

③ 세종 14년(1432)에 왕 스스로 우리나라의 외환은 북방에 있다고 하면서 연대를 높이 쌓고 방어에 필요한

물건을 갖추어 지키도록 하고 있다.

④ 세종 18년(1436)에는 4품 이상의 여러 관리가 건의한 制寇之策에서 연대축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세종 20년(1438) 정월에는 연대의 축조규정과 봉수군의 정원 및 교대근무 일수를 규정하고 도절제사가

연대축조를 감독하게 하는 등 북변연대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었다.

⑥ 세종 20년(1438) 5월에는 왜구들의 초입지로서 요해지가 많은 전라도 진도군에 연대를 설치하는 등

변란에 대응토록 하고 있다.

⑦ 세종 26년(1444) 10월에서 익년 3월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된 烽燧救弊策은 봉수의 시설, 관장, 요원 및

그들에 대한 처벌, 행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봉수망 즉 경, 내지, 연변봉수를 유기적으로 정비한 일대

개혁이었다.

즉, 세종 초기에는 왜구와의 관계로 남방연변에서, 세종 10년을 전후하여서는 야인과의 관계로 북방연변

에서 연대를 중심으로 한 봉수시설을 확충하고 세종 20년경부터는 다시 제주도 및 서남해안의 연대축조로

봉수역할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세종 28년부터 29년까지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봉수제 전반에

걸친 정비된 체제를 갖추어 봉수제 본래의 조직과 기능을 전국적으로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조선시대의 봉수제는 세종 29년경에 그 확립을 보았고 나아가서『經國大典』의 봉수조에 실린 규정의

원형을 이루었다. 즉「平時則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로 구분하여 사태의

안심과 위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전후에 획정된 봉수선로는『世宗實걧地理志』등에 수록된 내용으로 그

면모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전국적인 봉수조직이 편성되었지만, 봉수는 경비가 덜 들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적정을 오직 5炬만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전달할 수 없는 애로점이 생겨 파발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봉수제는 점점 복구되었으며, 숙종 이후부터는 무너진

봉대를 다시 쌓고 봉수를 더 설치하기도 하였고, 봉수군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봉수제도의 근본적 모순과 운영상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봉수변통론 등)이 있었다. 

봉수제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어 제도적인 보완을 거듭하면서도 봉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란이 발생하였을 때 봉수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로 즉 변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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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지역·적수·장비·이동경로그리고아군의피해상황등그내용을자세히전달할수없었기때문이다.

또, 봉수군의 신분문제로 국역부담이 무거웠던 신양역천의 계층과 일수만 채우면 방견되는 도형자가 후망을

맡았다는 것이 봉수운영의 부실을 가져왔고 봉수군의 근무규정으로 복무여건상의 문제가 자주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리적인 측면에서 우선 기후적인 제약으로 주로 봉수망이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안개·강수·

흐린 날 등으로 연중 ⅓ 이상 봉수를 올릴 수 없는 실정과 지형적인 제약으로 봉수를 올릴 수 없는 경우

도보로 알리게 되어 변경의 급보를 알리는 데에 있어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평화가 지속할 경우 불근후망의 태도로 간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주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봉수제가 거의 무익한 존재로 되자 변보를 예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걱정하면서

선조 30년(1597)에 왕이 봉수제의 개혁을 물었을 때 영사 김응남이 발군을 세워 급보로 보고함이 봉수보다

나았다고 함으로써 파발의 시행을 서두르게 되었다. 즉 동년에 승지 한준겸이‘명조의 예에 의거하여 변경의

문서를 전하도록 기발은 25리마다 1참을 두고, 보발은 30리마다 1참을 두는 파발을 설치’하도록 건의하여

서발(서울-의주), 북발(서울-경원), 남발(서울-동래)의 3대로를 근간으로 한 파발제도가 설립되어 실시되었던

것이다.

봉수제는 파발, 역참제도와 병행되면서 그 치폐를 거듭하다가 고종 31년(1894)에 동학, 갑오경장 등의

변화 속에 팔로봉수가 폐지되고 다음 해(1895) 7월 봉수군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다가 현대적인 전화통신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나. 봉수의 설치목적

1) 봉수 설치목적과 기능

조선 전기에 봉수의 설치목적은 태종 6년(1406) 초적이 나오는 중요길목 가운데 망을 볼 수 있는 높은

봉에 봉수를 설치하자는 상소를 통해 건의되기도 하였다. 이후 세조 10년(1464) 京畿忠淸全갥慶尙道 都巡察使

尹子雲의 진언에“연대·봉화의 설치는 본래 후망을 통해서 변방의 일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듯이

봉수의 설치목적은 오로지 지방의 변고를 중앙에 전달하는 하의상달의 기능에 있었다.

이러한 봉수설치의 중요성은 조선 초기인 성종 19년(1488) 왕이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내려 보낸 馳書에

“봉수를 설치한 것은 변방의 경계를 알리기 위함”이나 중종 17년(1522) 전교에“봉수를 설립한 목적은 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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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는 변을 알리기 위함”등 하교를 통해 뚜렷이 확인된다. 이외에“봉수는 국가의 중요한 일”, 

“봉수의 설치는 변고를 알리기 위함”, “우리 국가는 삼면으로 적을 받아, 변경의 경계를 봉수가 아니면 속히

전달할 수 없으며, 순장도 또한 야경을 주관”, “봉수는 예나 지금이나 중대한 일”, “봉수는 중요한 일로 진실로

군사의 작전에 관한 것”, “봉수는 변방의 급보를 전하는 것”(정원의 진언), “변경을 알리는 데는 봉화보다 더

빠른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전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등의 기록에서 보듯이 조선 전시기에 걸쳐

여러 신하들에 의해 봉수의 중요성이 누차 강조되었다.

2) 봉수 설치조건

조선 전기 봉수의 설치조건은 다음의 기사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태종 6년(1406) 동북면 도순문사의 상소에 초적이 나오는 중요길목 가운데 망을 볼 수 있는 높은 봉에

봉수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통해 도적이 주로 출몰하는 지점에 봉수의 위치가 건의됨. 

둘째, 세종 14년(1432)에는 당시 국가의 환난이 북방에 있음을 강조하여 방비책으로 연대를 설치하고

소화포 외에 신포를 구비하도록 하였다. 이때 연대설치의 간격을 연화가 서로 바라보이는 것 외에 신포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는 거리로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시각과 청각의 가시권 내에서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을 봉수의 설치조건으로 하였음.

셋째, 문종 대에는 왕이“우리나라는 산천이 험조하니 만약 높은 산이 아니면 멀리 바라볼 수 없겠다. 

그러나 꼬불꼬불하고 멀어서 적당하지 못한 곳과 작은 산으로도 적당한 곳이 간혹 있으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의 하교를 통해 구체적인 봉화의 위치선정 지시가 내려졌다. 반면, 세조 10년(1464)에는 경기

충청전라경상도 도순찰사 윤자운(1416∼1478)의“연대·봉화의 설치는 본래 후망을 통해서 변방의 일을 보고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여러 도의 연대를 설치한 곳이 낮고 작아서 봉홧불을 서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 

청컨대 여러 도의 도절제사로 하여금 연대를 순찰조사하여서 아뢰도록 하소서.”의 진언을 통해 조선 초에

경기도를 포함한 3남 지역에 설치된 연대는 대체로 그 위치가 낮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이 확인됨.

넷째, 연산군 대에는 동지사 안침이 고성현의 각 포구에 산이 높아서 두루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봉수를

쌓아서 포구로부터 주진에 알리고 주진에서 병영과 수영에 알리면 구원할 수 있다 하여 봉수의 설치를 건의

하였다. 따라서 이때 봉수 설치의 주된 요건은 해안과 인접하여 4방이 두루 조망되고 산이 높은 곳이 고려

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안침의 건의를 통해 제시된 봉수는 중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해당 주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여겨짐. 

조선 후기인 영조 33년(1757)에는 좌의정 김상로가 황해수사 최진해의 장계를 통해 본영 육로의 봉수는



앞뒤로 서로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성 안의 덕월산 가장 높은 곳에 봉수를 설치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이어 동왕 46년(1770) 병조참의 신일청의 상소를 통해 봉화의 신호가 통하느냐 막히느냐는 전적으로

돈대의 원근에 매여 있으므로 편의에 따라 추가로 봉대를 설치하여 중간에 후망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라고 한 것에 따라 간봉의 증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기록들이 확인된다.

여기서는 도적들의 출몰을 살필 필요성 제기, 시각과 청각의 가시권 내 설치, 봉수대 설치지점의 높이

문제, 해안과 인접하여 4방이 두루 조망되고 산이 높은 곳이 고려된 점에서 봉수의 설치 필요성과 조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 봉수의 종류

봉수는 전달수단에 의한 구분과 연대의 설치에 의하여 나눌 수 있다.

1) 전달수단에 의한 구분

烽은 밤에 불로써, 燧는 낮에 연기로써 알리는 방법이다.

원래 봉화는 夜烽만을 가르키는 말이었으나 널리 晝燧까지 포함한 뜻으로 쓰여져 고려 이래로 봉화라고

통칭되었고, 간혹 晝煙과 夜火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야화보다는 주연이 바람, 비, 구름 등으로

가려질 경우 관망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주수로는 바람을 쉬이 타지 않는 낭분을 태웠으므로 낭연이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낭연의 실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봉수 비치물목에서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2) 연대설치에 의한 구분

조선시대 봉수는 경봉수인 목멱산봉수와 지방의 해안 및 변경지역에 설치되어 연대라고도 한 연변봉수,

그리고 육지내륙의 내지봉수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조선 후기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설치되어 지역

방위의 임무를 띤 권설봉수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가) 京烽燧: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는 중앙봉수로서 서울 목멱산에 위치하여 木覓山烽燧 또는 南山

烽燧라고 불렀다. 목멱산봉수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횃불이 5개로 전국의 봉수를 신속히 보고 받는 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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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沿邊烽燧: 해륙변경의 제1선에 설치하여 烟臺라 호칭한 것으로 그 임무수행이 가장 힘들었다. 위치상

적의 접근을 알리는 최초의 봉수대로 적의 공격 목표가 되기 쉬운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유사 시에

대처할 수 있는 화기와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연변봉수는 세종 20년(1438)에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 內地烽燧: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중간봉수로 수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처음에는 복리

봉수라고도 하였다.

(라) 權設烽燧: 조선 후기에 지방의 중요지역에 설치되어 지역방위의 임무를 가진 것으로 소수가 있다.

이밖에 직봉, 간봉이라는 구분이 있으나 이는 직선봉수와 간선봉수의 약칭으로서 봉수대 자체의 구분은

아니고 그 봉수가 위치한 선로상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봉수의 조직

(가) 경봉수

경봉수는 병조의 관장 하에 실무는 무비사가 담당하였다. 아울러 경봉수인 목멱산에는 매 소마다 봉수군

4인, 오원 2인 등 총 30인을 배치하였다. 이에 병조는 사람을 지정하여 봉수를 망보게 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승정원을 통해 왕에게 보고하였다. 만약 변고가 있으면 야간이라도 즉시 보고하게 하였다.

그 뒤 목멱산의 봉수장이었던 충순위군이 혁파된 후에는 금군 중에서 녹봉이 후한 자로 하여금 윤번 수직케

하였다. 다음 목멱과 무악 두 산의 봉군 30호에는 매 호마다 각각 보 3명씩을 지급하여 모두 120명을 24번

으로 나누었다. 아울러 매번 5명이 6일마다 교대 입번케 하였다.

(나) 내지·연변봉수

지방은 각 도의 관찰사 밑에 수령이 진장을 겸직하여 각 부·목·군·현별로 봉수의 오장과 봉수군을

지휘·감독토록 조직되었다. 연변봉수에는 매 소에 봉수군 10인, 오장 2인 등 총 60인, 내지봉수에는 매 소에

봉수군 6인, 오장 2인 등 총 40인을 배치하여 상·하 2번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아울러 내지·연변봉수의 보고체계는 감고가 유사 시에는 즉시, 무사 시에는 매 10일에 1회 소관 진장에게

보고하였다. 수령은 감고의 보고를 받으면 유사 시에는 즉시 관찰사와 병조에 보고하고, 무사 시에는 관찰사

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아울러 매 계절 끝 달(3·6·9·12월)에 병조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근무의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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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수령의 근무 성적과 직접 관련되어 승진은 물론 파직 또는 논죄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정조 10년

(1786) 헌납 김광악의 상소로 봉수의 법은 매우 중함에도 봉수를 신중하게 하지 않은 충청수사 이연필을

파직하기도 하였다.

영조 때에 공포된『續大典』에는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품관 각 4인을 특별히 정하고 감고에 서임하여 2번

으로 교대하면서 밤낮으로 봉수 올리는 것을 점검토록 하였다.

마. 봉수군의 운용

봉수군은 항상 봉수에 상주하며 후망과 다음 봉수로의 전보와 같은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봉수군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봉졸·봉화간·봉화군·간망군·간망인·후망인·해망인·연대군·수직군·봉수군 등이

있다. 이 중 해망인·연대군·수직군의 용어는 연변봉수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 봉수군의 신분은“봉화간은 봉화를 드는 자이니, 국속에 신량역천인 자를 혹은 간 혹은 척이라

칭한다.”의 기록을 통해 신분은 양인이나 천인의 역에 종사하였던 중간계층이었다. 이들 봉수를 담당하였던

계층은 고려 후기에 죄지은 자를 봉졸로 편배하면서 천시되어 조선시대 신량역천의 계층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大典通編』(1785)에는 봉수군 외에 오장을 봉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임명토록 규정함으로써 조선

후기에 신분은 법제상 양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봉수·연대 소재의 봉군은 타 역의 종사를 금지하고

오로지 후망에만 전념토록 하였다. 그러나, 근무여건은 매우 단순하고 힘든 고역이자 천역이었다. 즉, 세조

2년(1456) 남포 봉화군 이덕명이 나이 65세가 되었어도 현감에 의해 면방되지 못하자 승 학수에게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봉화군 한영과 더불어 도망하여 군역을 피한 사실이 있었다. 성종 대에는 재위 25년

간의 긴 치세기간 동안 특별한 전란이 없이 평화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봉수가 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완되어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타 역에 비해 그 신역이 헐하다 하여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가려고까지 하였다. 또한, 봉수군은 당시 모든 역에서 면제되는 등의 특혜로 본연의 임무만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듯 연산군 9년(1503) 사재감 첨정 유계종의 진언에“신은 근지에 평안도

위원군에 원으로 갔다가 국경을 지키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봉화대 군인들은 그 일이 매우 괴로워

다른 군인들보다 갑절이나 되기 때문에, 무예를 가진 사람은 모두 갑사나 기병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약하고 빈곤한 사람만이 모두 봉화대 군인에 소속되므로 혹시 적변이 있으면 적에게 대응하지 못하여 왕왕

포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여 봉수군은 기피의 대상으로 고역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북방연대의 봉수군들은 적을 교란하고 봉수를 방어하기 위해 연대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위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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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인 숙종 46년(1720)에는 세자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접한 자리에서 영의정 김창집이

외방의 봉수군은 본래 고역이기 때문에 이미 복호를 주었고, 또 세 사람의 보인을 정하였는데, 근래에 한정을

얻기 어려우며, 경기 고을은 더욱 심하여 군정의 결원을 뽑아 메울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 영조 22년(1746)

병조에서 봉수군을 선왕조의 수교에 띠라 빙역에 종사하지 않도록 계청하니 윤허하여 일체의 모든 잡역에서

면제하여 본연의 임무만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각 봉수에는 봉수별장이 1인씩 있었다. 이들은 봉수군을 지휘·감독 및 봉수에 기거하면서 후망과

신호를 위한 거화·전보 및 봉수의 자체 방어를 관장하는 하급장교였다. 또한, 조선 후기 경상우병영의 사례를

통해 봉수별장은 병사의 부임 시 현신하며 뵐 때 거안을 바치기도 하였다. 즉, 병사가 부임 시 고을의 경계

에서는 아전 한 명이 나아가 공장을 드리고 오리정에서는 삼공형이 함께 나아가 공장을 드린다. 봉수를

지나갈 때에는 깃발을 올리고 포를 쏘되, 담당관리가 말 앞에서 신고 후, 장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거안을

바치는 것 외에 별장이 현신하여 뵐 때도 거안을 바쳤다.

바. 봉수의 위치와 상거거리

봉수대가 위치하는 곳은 비교적 식별이 용이하고 사방을 둘러보기에 좋은 산정이어야 한다. 즉, 「衛公兵法曰

烽臺於高山 四顧險絶處置之」라 하며 자체방호도 가능한 곳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봉수대는 부산, 경남지역의 경우 부산 봉화산(해발 468m), 황령산(해발 427m), 고성 좌이산(해발

415m), 사천 각산(해발 398m), 남해 금산(해발 701m) 등 대개 높은 곳으로 멀리서도 잘 보이고, 그곳에서도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 등이 대부분으로 쌍방이 연락하고 받을 수 있는 편리한 곳이어야 하고, 자체

방어를 위한 시설과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봉수의 상거거리는 각기 산세와 운무 등 자연조건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대는 처음 축조될 때부터 10~15리를 기준으로 신포성과 각성이 서로 들리는 멀지 않는 거리

였고, 세조 때 기록으로는 40리에 7개소 즉 평균 6리의 경우도 있어서 연대감축의 주요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연대의 거리가 가까웠음은『慶尙道地理志』를 통해서도 능히 밝혀지는데 평균 10리 이내, 내지봉수의 경우는

가까우면 10리, 멀면 70리로 4~50리 정도가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또 연대는 그 변방 제1선에서의 요새적 임무에 비추어 10~15리 이하로 조밀하게 배치하였고, 거기서

내지봉수로 갈수록 상거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즉 서울에서 먼 주연지역은 2~30리, 서울에서 가까운 야화

지역은 4~50리 정도가 기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비상 시에 올랐던 5炬의 烽火가 20~30리 밖에서 식별되기

위해서는 연조의 상대거리가 최소한 3m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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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는 위치나 임무에 따라 京烽燧, 沿邊烽燧, 內地烽燧, 權設烽燧가 있었으며, 그것이 전달될 때 한편에서

연락을 받아 다음 봉수로 연락을 해주던 통신선로가 거미줄처럼 짜여 있다.  

그 기점이 변경인 두만강, 압록강,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5개의 직봉노선으로 그 기점은 달라도

모두가 경봉수인 중앙의 목멱산을 종점으로 하여 집결되었다.

『增補文獻備考』봉수조에 의하면 전국 5로의 주요노선을 直烽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동북 두만강변의 우암

(慶興 西水갥), 동남 해변의 응봉(東萊 多大浦), 서북 압록강변의 여둔대(江界 滿浦鎭)와 고정주(義州), 서남

해변의 돌산포(順天 防踏鎭)를 기점으로 하여 모두 서울의 목멱산(남산)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다.

조선의 봉수제는 국초부터 5거의 거화제로 확립되어 조선 전시기를 통해 국가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런

만큼전국에서오는봉수를받기위하여목멱산에 5소의봉수가설치되었다. 『世宗實걧』地理志경기도경도의

봉수는 다음과 같다.

木覓祠 在都城南山之頂小祀有烽火五處

第一所 准咸吉江原道걐楊州 嵯山烽火

第二所 准慶尙道걐廣州穿川山烽火

第三所 准平安黃海道괱걟걐母嶽東烽火

第四所 准平安黃海道海걟母嶽西峯烽火

第五所 准全갥忠淸道海걟걐陽川開花烽火

嵯山烽火准咸吉江原道걐豊壤大伊山烽火

母嶽 在慕華館之西上有烽火二處

東峯准平安黃海道괱걟高陽所達山烽火

西峯准平安黃海道海걟걐迎曙驛西山烽火

다시 말하면 서울의 목멱산봉수에 있는 5소에서는 동쪽에서부터 제1은 永安道(咸鏡道)로부터 강원도를 거쳐

양주 아차산에 이르는 봉수를, 제2는 慶尙道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광주 천림산에 이르는 봉수를, 제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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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安道 강계로부터 내륙으로 황해도를 거쳐 한성 무악동봉에 이르는 봉수를, 제4는 平安道 의주로부터 해안

으로 황해도를 거쳐 한성 무악서봉에 이르는 봉수를, 제5는 全갥道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양주 개화산에

이르는 봉수에 각각 상응하였다. 

이상의 직봉 외에도 간봉이라는 보조선이 각 직봉선상에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그중에는 직봉사이의 중간

지역을 연결하는 장거리의 것과 특히 국경방면의 전선초소로부터 본진, 본읍으로 보고하는 단거리의 것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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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별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대동지지

한 성 부 2 2 2 2 2

개 성 부 3 4 2 2 3

경 기 도 40 35 36 38 39

충 청 도 51 41 40 40 44

경 상 도 135 140 131 133 135

전 라 도 42 45 43 43 42

제 주 도 23 23 0 0 25

황 해 도 39 40 46 46 46

강 원 도 49 47 11 10 11

평 안 도 115 120 128 132 135

함 경 도 108 169 160 163 146

합 계 607 666 599 609 628  

【표 1】봉수대 지역별 현황

직 봉 간 봉 계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 만기요람 증보문헌 만기요람

제 1 로 122 120 58 60 180 180

제 2 로 44 40 110 123 154 163

제 3 로 79 78 19 22 98 100

제 4 로 70 71 21 35 91 106

제 5 로 61 60 25 34 86 94

계 376 369 233 274 609 643

【표 2】봉수대 노선별 비교현황

조선 전기 봉수망의 구체적 배치를 오늘날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慶尙道地理志』, 『世宗實걧地理志』, 『慶尙

道續撰地理志』, 『經國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봉수조가 있다. 또 후기에 들어『輿地圖書』와 신경준의

『道걟考』, 『增補文獻備考』, 『萬機要覽』, 각 읍지, 『大東輿地圖』, 『大東地志』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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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에는 봉수대의 시설이 보잘 것 없고 또, 京, 沿邊, 內地烽燧에 따른 별다른 구분도 없었던 것

같다. 세종 4년(1422) 8월부터 특히 연변봉수에 아무런 방벽이 없는 까닭으로 도리어 적의 침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 비추어서 그 시설개선을 도모하게 되었고 이는 동왕 20년(1438) 1월부터 정제화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동왕 29년(1447) 3월경에 이르러 그 제도(沿邊築造規式)가 확립된 듯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종 4년 8월 19일

- 경상도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가 계하기를, “봉화불을 올리는 장소에 보루와 장벽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이로 인하여 흔히 적의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법령이 비록 엄하나,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럽고 두렵게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찰하려 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높게 연대(烟臺)

를 쌓고, 활쏘는 집과 화포(火砲)와 병기(兵器)를 설치하여, 밤낮으로 그 위에서 적의 변동하는 것을

관망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여러 도에 명하여 모두 연대를 쌓으라고 명하였다.

(慶尙道水軍都按撫處置使啓: “烽燧之處, 無堡壁可據, 因此或爲賊所掠, 法令雖嚴, 人皆疑畏, 不肯用心

瞭望 請高築烟臺, 上設弓家, 置火砲兵器, 晝夜常在其上, 看望賊變”從之, 命諸道皆築烟臺)

② 세종 19년 2월 19일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금후로는 각도의 극변(極邊) 초면(初面)으로서 봉화가 있는 곳은 연대를 높이

쌓고 옆 근처에 사는 백성 10여 인을 모아서 봉졸로 정하여, 매번(每番)에 세 사람이 모두 병기를

가지고 항상 그 위에서 주야로 정찰하여 5일 만에 교대하게 하고, 비록 극변(極邊)이 아니더라도 악한

짐승이 사람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 수령으로 하여금 연대의 예에 의하여 적당하게 배치하여 엄하게

고찰하도록 하고, 만일 사변이 있거든 급히 치보하게 하여《육전》의 봉화법을 거듭 밝히고, 매 월말에

병조에 이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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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卯/議政府啓: “今後各道極邊初面烽火之處, 高築烟臺, 聚旁近居民十餘人, 定爲烽卒, 每番三人, 兼持

兵器, 常在其上, 晝夜偵候, 五日而遞 雖非極邊, 惡獸傷害可慮, 令守令依烟臺例, 量宜布置, 嚴加考察,

겭有事變, 須急馳報, 申明《六典》烽火之法, 每月季, 令移牒兵曹”從之)

③ 세종 20년 1월 15일

-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 연대를 설치한 것은 적을 망보는 것인데, 이제 여연

등 각 고을에 연대는 쌓았지만 1년도 못되어 혹 무너지기도 하니, 이것을 쌓는 일을 감독한 관리가

애쓰지 않은 때문입니다. 연대는 사면으로 아래쪽이 넓어 한 면의 넓이가 20척(9.8m), 높이는 30척

(14m)인데, 모두 포백을 재는 자의 칫수를 제도로 하여 고쳐 쌓도록 하고 사면에는 구덩이를 파

두도록 합니다. 군사 다섯 사람에게 병기와 화포를 가지고 열흘 만에 서로 교대하며 밤낮으로 망보게

하고, 만일 함부로 위치를 이탈하는 자가 있으면 율에 의하여 엄하게 징계할 것입니다. 연변 여러

구자에 돌 보루를 쌓을 때에도 적대·옹성 및 연대의 견양(見樣)을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에게 도본을

만들게한다음, 도절제사에게내려보내이를참고하고쌓는것을감독하도록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兵曹呈啓: … 烟臺之設, 所以候賊也 今閭延等處各官造築烟臺, 未經一年, 或致傾 , 專是監築

官吏不用心也 烟臺四面下廣, 每一面二十尺, 高三十尺, 皆用布帛尺定制改築, 四面皆置坑坎, 使五人持

兵器火砲, 十日相遞, 晝夜候望, 如有擅離者, 依律痛懲 沿邊各口子造築石堡時, 敵臺甕城及烟臺見樣, 令

修城典船色圖 , 下送都節制使, 憑考監築”從之)

④ 세종 29년 3월 4일: 연변축조규식(沿邊築造規式)

-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연변의 연대를 축조하는 방식과, 복리에 봉화를

배설하는 제도와, 감고하는 군인을 권려하고 완호하는 조목을 폐지할 점과 마련할 점을 참작하여

후면에 기록합니다.

○ 연변의 각 곳에 연대를 축조하되, 높이는 25척(7.8m)이고 둘레는 70척(21.84m)이며, 연대 밑의 사면은

30척(9.36m)으로 하고, 밖에 참호를 파는데 깊이와 넓이는 각기 10척(3.12m)으로 하고 모두 영조척을

사용하게 하며, 또 갱참(坑塹)의 외면에 나무 말뚝을 설치하는데 길이 3척(0.936m)이나 되는 것을 껍질을

깎아버리고 위를 뾰족하게 하여 땅에 심고 넓이는 10척(31.2m)이나 되게 하며, 연대 위에는 가옥(假屋)을

만들어 병기와 조석에 사용하는 물과 불을 담는 기명(器皿) 등 물건을 간수하고, 망보는 사람은 10일

동안에 서로 번갈아 이를 지키게 하고, 새로 온 사람과 그전에 있던 사람 사이에 양식이 떨어질 때에는,

있는 곳의 고을 관원과 감사와 절제사가 적당히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게 하다. 

○ 감고(監考)와 봉화와 바다를 망보는 인호(人戶)는 공부(貢賦) 외에 잡역은 일체 모두 감면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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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중에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은 매 6년마다 한 차례씩 산관직을 제수하게 하며, 봉화와

바다를 망보는 사람이 능히 사변을 알려서 적을 잡게 한 사람은《속병전》에 의거하여 서용하고 상을

내리게 하며, 그 나머지 각 사람들은 선군(船軍)의 예에 의거하여 그 도숙(到宿)을 계산하여 해령직

(海領職)을 임명하게 하다. 

○ 복리의 봉화는 연변지방에 있는 연대의 비교가 아니니, 전에 있던 배설한 곳에 연대를 쌓지 말고, 산봉

우리 위에 땅을 쓸고 연기 부엌을 쌓아 올려 위는 뾰족하게 하고 밑은 크게 하며, 혹은 모나게 하고 혹은

둥글기도 하며, 높이는 10척에 지나지 않게 하고, 또 원장(垣墻)을 둘러쌓아 흉악한 짐승을 피하게 하다. 

○ 봉화는 사변이 있으면 감고가 즉시 그 고을 관원에게 알리고, 사변이 없으면 매 10일마다 한 번씩

알려서 감사에게 전해 보고하고, 매 사계월마다 병조에 통첩을 보내어 후일의 참고에 증거로 삼게 하고,

감고와 간수인(看守人)의 근실하고 태만한 것은 감사와 수령이 일정한 시기가 없이 고찰하게 하고, 

군기를 점고하는 경차관도 또한 아울러 사실을 검사하여 계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兵曹呈啓: “沿邊(炯) 〔烟〕臺造築之式, 腹(衷) 〔裏〕烽火排設之制及監考軍人勸勵完護之條, 굱酌

(廢)〔磨〕鍊後걧 ○ 沿邊各處烟臺造築, 高二十五尺, 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外掘塹, 深廣各十尺, 皆用

營造尺 又於坑塹外面設木 , 長三尺, 削皮銳上植地, 廣十尺 臺上造假屋, 藏兵器及朝夕供用水火器皿等物 看

望人, 十日相遞守之, 新舊間絶糧時, 所在官及監司節制使隨宜補乏 ○ 監考及烽火海望人戶, 貢賦外雜役,

一皆 免 ○ 監考勤謹者, 每六年一次, 散官職除授; 烽火海望人能告事變捕賊者, 依《續兵典》敍用궋賞;

其餘各人, 依船軍例, 計其到宿, 差海領職 ○ 腹裏烽火, 非沿邊烟臺之比, 勿築臺於在前排設峯頭, 除地築

烟 , 上尖下大, 或方或圓, 高不過十尺 且 以垣墻, 以避惡獸, ○ 烽火, 有事則監考卽告于其官, 無事則

每十日一告, 傳報監司, 每四季月, 移牒本曹, 以憑後考 監考及看守人勤慢, 監司守令無時考察; 軍器點考敬

差官, 亦竝檢 啓聞”從之)

⑤ 성종 6년 5월 27일

- 병조에 전교하기를,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면 봉수가 해이해지기는 하지만, 근년에 여러 번 변방의

변고가 있었는데도 모두 변고를 알리지 않았으니, 무슨 까닭인가? 거듭 밝혀서 거행하되, 일체 사목에

따라 시행하라.

○ 이 뒤로는 변진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봉수 가운데 후망을 삼가지 않아서 중간에 끊어져

통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 철저하게 국문하여 중죄로 논하라.

○ 본조는 구례에 따라 사람을 배정하여 후망하게 하되, 변고가 있으면 밤에라도 곧 승정원에 고하고, 일이

없으면 이튿날 새벽에 승정원에 고하여 아뢰라.

○ 봉수군은 신역이 헐하다 하여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가므로 혹 먼 곳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충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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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을 이용하여 후망할 뿐이고 낮과 밤으로는 다시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적당하지 못하다. 이 뒤

로는 모두 부근에 사는 사람으로서 차정하여 늘 떠나지 말고서 후망하고, 그곳 수령이 엄하게 살피게

하되, 어기는 자가 있거든 수령도 아울러 논하라.

○ 낮에 알리는 것은 반드시 연기로 하는데, 바람이 불면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후망하기

어려우니, 이제 봉수가 있는 곳에는 모두 연통(煙 )을 만들어 두게 하라.

○ 바람이 어지러워 연기가 흩어져서 후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곳의 봉수군이 달려와서 고하여 전보하도록

하라.”하였다.

(傳于兵曹曰: “昇平日久, 烽燧겓夷, 近年걶有邊警, 竝不報變, 何也 宜申明擧궋, 一依事目施궋 ○ 今後自

邊鎭至京師所在烽燧, 不謹候望, 如有中絶不通者, 窮鞫重걩 ○ 本曹依舊例, 定人候望, 有變則雖夜卽告承

政院, 無事則翌日早晨, 告承政院以啓 ○ 以烽燧軍爲役歇, 人爭投屬, 故或以遠地居人充定, 但乘昏候望而已,

晝夜無復有人, 實爲未궄 今後竝以附近居人差定, 常時不離候望, 所在守令嚴加考察, 違者竝걩守令 ○ 晝

報必以烟, 有風則烟不直上, 候望爲難, 今烽燧處, 烟 悉令造設 ○ 風갺烟散, 不得候望之時, 則所在烽燧

軍馳告轉報”)

이상의 기록에서 살펴보면, 연대, 연조, 연통, 호, 가옥 등의 내용이 있다. 이들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자료를

통하여 중심시설물과 보조시설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가. 중심시설

봉수대의 주기능은 신호의 전달과 후망이다. 따라서 이 기능을 충족하는 시설을 중심시설로 연조, 연대,

망대, 방호벽과 호, 보관시설 등이 있다. 

1) 연조

조선시대 봉수는 신호전달에 있어 5거화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거화를 위한 시설로 연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봉수대의 거화시설로는 봉돈과 연조가 있다. 연조는 현재 연굴·아궁이·봉조 등으로 통용되고 있고, 일부

에서는 봉돈과 연조를 같은 구조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봉돈과 연조는 다른 구조의 거화시설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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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돈은 수원화성의 봉돈을 표지로 하며, 벽돌이나 석재를 이용하여 웅장한 크기로 구축한 구조물을 지칭

한다. 화성봉돈은 전부 벽돌만 사용하여 평면 원형으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3.1m이고 중간지점에는 장방형의

화구를 두었다. 

이에 반하여 연조는 봉돈과 달리 하부시설만 잔존하는데, 이는 상부시설을 흙으로 만들고 하부시설은

석재를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조의 기능은 거화를 통한 신호전달이다. 조선시대의 거화법은 5거화제로, 봉수대마다 5개소의 연조가

설치되어야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된 봉수대에서 발견된 연조는 1개∼5개로 다양하지만, 남해

대방산봉수대·고성 곡산봉수대·창녕 여통산봉수대·거제 강망산봉수대 등에서는 5개소의 연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기본적으로 5개소의 연조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조의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연조의 평면은 원형·방형·

내원외방형·부정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평면형태는 한 봉수대 내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기도 하고

한 가지 형태만 나타나기도 한다. 조사된 연조는 거의 최하단석만 존재할 뿐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천왕점봉수대 및 곡산봉수대의 연조 내부에서 작은 할석 및 소결점토가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상부구조는 점토를 발라 벽체를 만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상부는 점토를 발라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 시에는 상부의 점토가 삭평 및 결실되어 그

구조가 남아있지 않고 하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조잡하게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연통은 옹기동이와

수키와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이 성종 6년(1475) 이후 모든 봉수에는 연대나 연조 위에

반드시 연통을 만들어 風亂으로 晝烟이 흐려짐을 방지한 사실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연조는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크게 네모 또는 둥근모양으로 만들되 그 높이는 10尺을 넘지 않게

하였고, 악수가 침범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둘레에 담장을 쌓았다. 내지봉수에는 위험도가 적음으로 연대를

쌓지 않고, 연조만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주 위험한 곳에는 연대를 쌓았다. 

2) 연대

연대라는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 4년 8월에 경상도수군도안무처치사 계하기를“봉화를 올리는 장소에는 보루와 장벽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이로 인하여 흔히 적의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법령이 비록 엄하나,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럽고 두렵게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찰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높게 연대를 쌓고 그 위에 궁가와 화포 그리고 병기를

비치하여, 밤낮으로 그 위에서 적의 변동하는 것을 관망하게 하소서.”이었다. 이를 통해 세종 4년 이전에는

연변봉수대에 연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세종 4년 이후에야 연대를 쌓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연대란 그 위에 궁가 및 화포를 설치하였던 시설물이었다. 그리고 이 문헌사료로 보아, 거화시설과

연대는 다른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거화를 위한 연대의 설치가 아니고 방어 및 후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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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연대설치 이전에도 따로 거화시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연대와 거화시설이 분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후대에는 연변봉수대를 연대로 부르게 되어, 곧

연대가 연변봉수대로 통하게 되었다. 

즉, 연변봉수에는 연대를 쌓되 높이 25尺, 둘레 70尺에 臺下 4面의 넓이 각 30尺으로 하고 그 바깥에 깊이,

넓이 각 10尺의 참호를 돌려 파며, 다시 그 외주에 위를 뾰족하게 다듬은 길이 3尺의 木 地帶를 설정했는데

넓이는 10尺이고 營造尺이 기준이었다.

한편 연대 위에는 假家를 지어 화기 등 각종 병기와 일상생필품을 간수케 하였다. 

3) 망대

봉수대에서 망대라 함은 석축·토축·석+토 혼축으로 쌓아 올린 높은 대를 말한다. 신호전달을 위한 연조는

망대 주위에 설치되어 있다. 연대란 망대 위에 연조 5개소가 설치된 경우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후망과

거화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한 높은 대를 연대라 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망대는 후망을 통한 적군의 동태파악

이나 신호를 하는 봉수대에서 연기·불빛을 받는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기능이다. 따라서 해안지역에

설치된 봉수대에는 대부분 석축망대가 존재한다. 이처럼 망대는 봉수대 내 거화시설과 더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고 망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호벽, 자연석 등을 망대로 이용하였다. 

4) 방호벽과 호

방호벽은 봉수군이 짐승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거나 혹은 항시 불을 다루므로 거화 시 실수로 불이 산

아래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방화용 시설물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호벽의 평면형태 차이는 입지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지일 경우는 원형 및 방형으로

축조하였고 구릉의 능선부에서는 능선을 따라 장방형 및 세장방형으로 축조하였다. 즉 방호벽의 형태의

차이는 방호벽이 축조된 지형여건과 관련이 있다. 

봉수대에서 주로 확인되는 평면형태는 원형이 많으며, 단면은‘U’자 형태를 띤다. 호의 가장자리는 호를

파낸 흙으로 자연스럽게 둑을 만들었다. 호와 연대를 지나 연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출입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5) 보관시설

봉수단의 임무 중 ① 위급한 적침이 있을 때에는 포성(신포·화포)과 각성(뿔피리), 기(깃발) 등으로 주위

진보와 백성들에게 알려 대비케 하는 것 ② 봉수대의 화거시설 및 방비시설을 관리·보수하거나 거화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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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보하는 것이 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봉수대 내에는 다양한 물품과 거화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보관시설은 위급 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연대·

망대·연조 주변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보관시설은 일상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구분하여 부르고자 한다. 다시 말하여, 보관시설은 거화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거화재 및 위급 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물이고 창고는 생활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봉수단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특히, 보관시설은 적침의 우려가 많은

연변봉수대에 주로 설치되었다. 

나. 보조시설

보조시설이란 봉수대 군영을 위해 축조된 시설로 주거지, 창고, 우물, 경작지 등이 있다. 

1) 주거지

경남지역의 사천 각산봉수대, 양산 원적산봉수대, 진주 광제산봉수대, 부산 아이봉수대, 밀양 추화산봉수대,

의령 미타산봉수대, 함안 파산봉수대 등에서 주거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각산봉수대·원적산봉수대·

추화산봉수대의 경우는 중심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반면, 광제산봉수대·아이봉수대·미타산봉수대·파산

봉수대는 중심시설 내에 위치하지만, 모두 은폐가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주거지의 구조는 돌을 쌓아 벽을 세우고 여기에 진흙을 두껍게 바른 토석담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봉수관련 자료에서 와가, 가가 등의 이름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 창고

『경국대전』에 의하면, 연변봉수대에는 5개소로 나누어 매 소마다 봉수단 10명, 오장 2명씩 총 60명을

배치하였으며, 내지봉수대에는 5개소로 나누어 매 소마다 봉수단 6명, 오장 2명씩 총 40명을 배치하였으며,

10일마다 상하 양번으로 교체하였다. 이처럼 봉수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으며, 그에 따른

생활필수품이 구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창고에는 이러한 주거용품을 보관하였으며, 생활용품으로는 도끼·

낫·밧줄·사다리·표주박·수저·큰항아리·작은항아리 등이 있었음을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우물

봉수대의 군영에 있어 식수의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정에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샘을 찾는 것이

적당할것으로생각된다. 일부 봉수대에서는중심시설과다소떨어진 8부 능선상에주거지가배치되어있는데,

당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이 주거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주거지의 입지를 택함에 있어

식수확보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 경작지

봉수대 주변에 고지를 삭평하여 나온 흙으로 아래부분을 매운 평면 세장방형 형태의 단시설이 종종 확인

되는 곳이 있다. 이 단시설의 상면에서는 아무런 구조물도 확인되지 않는 점과 평면형태 및 토층단면으로

볼 때, 봉수군의 식생활자료 확보를 위한 경작지(남새밭)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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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慶尙道地理志』(1425년)

1. 昆南郡 南海縣

錦山烟臺烽火(在島東 西望島中所屹山烟臺烽火相去괱걟30里)

自所屹山烽火(西望望雲山烽火相去30里)

自望雲山烽火(겗望晉州任內갏陽部曲地陽芚山烽火相去26里)

2. 晉州牧官

望津山烽火(在州南7里許 南望泗川縣地城隍堂烽火相距18里59步 겗望光濟山烽火相去25里280步)

自光濟山烽火(겗望珍城兼丹溪縣地굥 烽火相去25里)

角山鄕主山烟臺烽火(在州南45里許 東望固城縣西佐骨山烽火相去53里122步 겗望泗川縣地針枝烽火相去26里

111步 南望갏良部曲地陽芚山烽火相去水걟60里)

自陽芚山烟臺烽火(南望南海島望雲山烽火相去35里 西望州地桂花山烽火 相去27里343步)

自桂花山烟臺烽火(西望全갥道件代山烽火相去水걟15里)

3. 泗川縣

針枝烽火(在縣南17里許 南望晉州任內角山鄕主山烽火相去26里111步 겗望縣城隍堂烽火相去13里350步)

自城隍堂烽火(겗望晉州地望津山烽火相去18里59步)

4. 陜川郡

所峴烽火(在郡西겗隅38里許 南望三嘉縣地갏城烽火相距41里320步 겗望居昌縣地갏貴山烽火相距30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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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冶걙縣

美崇山烽火(在縣東8里許 南望草溪郡地彌陀山烽火相距70里196步 東望高靈縣地望山烽火相距27里160步)

6. 草溪郡

彌 山烽火(在郡南15里許 南望宜걒縣겢正骨部曲可莫山烽火相距41里90步 겗望陜川任內冶걚縣地美崇山烽火

相距70里196步)

7. 居昌縣

갏貴山城烽火(在縣東12里許 南望陜川郡地所伊峴烽火相去17里 겗望縣地巨乙末烽火相去34里15步 겗望知禮

縣地山城烽火相去35里125步)

8. 密陽都護府

南山烽火(在府南10里許 南望金海府地子巖烽火相去60里 겗望府地推火山城烽火相去15里)

自推火山城烽火(겗望盆項烽火相去12里) 

自盆項烽火(겗望淸道郡地南山烽火相去20里)

9. 昌寧縣

烽山烽火(在縣겗7里許 南望괈山兼桂城縣地餘通烽火相去17里182步 겗望玄風地所伊山烽火相去30里)

10. 괈山縣

所山烽火(在縣南3里許 南望柒原地安谷烽火相去30里90步 겗望兼桂城縣地餘通山烽火相去11里60步)

11. 兼桂城縣

餘通烽火(在縣西3里許 南望괈山地所山烽火相去11里6步 겗望昌寧縣地烽山烽火相去17里80步)

12. 金海都護府

加德島鷹巖煙臺烽火(겗望府地겛火也烽火相去30里)

自겛火也煙臺烽火(東望겳山任內東平縣地石城烽火相去水걟30里 겗望府地山城打鼓巖烽火相去51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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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鼓巖烽火(겗望府地子巖烽火相去41里)

自子巖山烽火(겗望密陽府地南山烽火相去60里)

自加德島鷹巖烽火(西望任內熊神縣地沙火걏山烽火相去37里)

13. 熊神縣

沙火걏山烽火(在縣西5里許 東望府地加德島鷹巖烽火相去37里 겗望昌原府地長卜山烽火相去30里 西望莞浦縣

地高山烽火相去40里)

14. 莞浦縣

高山烽火(東望熊神地沙火걏山烽火相去40里 南望昌原府地餘浦烽火相去水걟30里)

15. 昌原都會府

長卜山烽火(在府南27里許 東望金海任內熊神縣沙火걏烽火相去水걟30里 西望右會原地餘浦烽火相去水걟30里)

自餘浦烽火(겗望金海任內莞浦縣高山烽火相去水걟30里)

16. 右會原

城隍堂烽火(在縣겗5里許 東望金海任內莞浦縣地高山烽火相去水걟60里 겗望柒原縣地安谷山烽火相去30里)

17. 咸安郡

所山烽火(在郡南13里許 南望鎭海縣地加乙浦烽火相去21里 겗望宜걒縣地可莫山烽火相去39里87步)

18. 固城縣

彌겇山烽火(在縣南49里90步許 東望巨濟縣地加갥山烽火相去水걟30里 겗望縣地牛山烽火相去괱걟50里90步)

自牛山烽火(西望佐耳山烽火相去괱걟60里60步 겗望天王岾烽火相去40里380步)

自天王岾烽火(東望曲山烽火相去30里307步)

自曲山烽火(東望鎭海縣地加乙浦烽火相去50里)

自佐耳山烽火(西望晉州任內角山鄕主山烟臺烽火53里22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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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巨濟縣

加갥山煙臺烽火(在縣南35里許 西望固城地彌겇山烽火水걟相去30里)

20. 겳山郡 東平縣

石城煙臺烽火(在縣南15里許 東望東萊地黃嶺山烽火相去30里 西望金海地겛火也烽火相去110里)

나. 『世宗實걧地理誌』(慶尙道)(1454년)

1. 火王郡(봉화1처)

峯山(在縣겗 南准桂城余通 겗准玄風所伊山)

2. 괈山縣(봉화2처)

所山(在縣南 南准柒原安谷山 겗准桂城餘通山)

餘通山(在桂城南 겗准昌寧峯山)

3. 陜川郡(봉화2처)

所峴(在郡西겗隅 南准三嘉갏城 겗准居昌갏貴山)

美崇山(在冶걙縣東 南准草溪彌 山 東准高靈望山)

4. 草溪郡(봉화1처)

彌陀山(在郡南 南准宜걒可莫山 겗准冶걙美崇山)

5. 晉州牧(봉화5처)

望津山(在州南 南准泗川城隍堂 겗准廣濟山)

光濟山(겗准丹溪굥岩)

角山鄕主山(在州南 東准固城佐耳山 겗准泗川針枝 南准갏陽部曲陽芚山)

陽芚山(南准南海島望雲山 겗准本州桂花山)

桂花山(西准全갥道件代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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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金海都護府(봉화6처)

加德島鷹 (在府南 南准겛火也山 西准熊神沙火걏山)

겛火也(東准東平石城 겗准本府山城打鼓岩)

打鼓岩(겗准子岩山)

子岩山(겗准密陽南山)

沙火걏山(겗准昌原長卜山 西准莞浦高山)

高山(東准熊神沙火걏山 南准昌原餘通)

7. 昌原都護府(봉화3처)

長卜山(在府南 東准熊神沙火걏 西准會原餘浦)

餘浦(겗准金海莞浦縣高山)

城隍堂(在右會原縣겗 東准莞浦 겗准柒原在安谷)

8. 咸安郡(봉화1처)

所山(在郡南 南准鎭海加乙浦 겗准宜걒可莫山)

9. 昆南郡(봉화3처)

錦山(在南海島東 西准本島所屹山)

所屹山(西准望雲山)

望雲山(在南海島南 겗准晉州갏陽部曲陽芚)

10. 固城縣(봉화5처)

彌겇山(在縣南 東准巨濟加갥山 겗准牛山)

牛山(西准佐耳山 겗准天王岾)

天王岾(東准曲山)

曲山(東准鎭海加乙浦)

佐耳山(西准晉州角山鄕主山) 

11. 巨濟縣(봉화1처)

加갥山(在縣南海邊 西准固城彌겇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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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泗川縣(봉화2처)

針枝(在縣南 南准晉州角山鄕主山 겗准縣城隍堂)

城隍堂(겗准晉州望津山)

13. 居昌縣(봉화1처)

갏貴山(南准陜川所伊縣 겗准本縣巨乙末 又准知禮山城)

14. 珍城縣(봉화1처)

굥 (在丹溪縣東 南准晉州廣濟山 겗准三嘉갏城)

15. 柒原縣(봉화1처)

安谷山(在縣西 南准昌原城隍堂 겗准괈山所山)

16. 三嘉縣(봉화1처)

갏城(在三岐縣 南准丹溪굥岩 겗准陜川所乙峴)

17. 宜걒縣(봉화1처)

可莫山(在本縣東 南准咸安所山 겗准草溪彌 山)

18. 鎭海縣(봉화1처)

加乙浦(在縣東 東准昌原餘浦 西准固城曲山 겗准咸安所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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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慶尙道續讚地理誌』(1469년)  

1. 겳山郡

군북

山烽火(南與東萊鷄鳴山烽火相准 겗與彦陽南山烽火相准)

2. 昌寧縣

현북

合山烽火(南與괈山任內兼桂城縣余通烽火相准 겗與玄風所許山烽火相准)   

3. 괈山縣

현서

烽山烽火(南與漆原安谷山烽火相准 겗與兼桂城縣余通烽火相准)

余通烽火(겗與昌寧合山烽火相准)

4. 陜川郡

군북

所峴烽火(南與三嘉갏城烽火相准 겗與居昌갏貴山烽火相准)

임내

冶걙縣 美崇山烽火(東與草溪彌 山烽火相准 겗與高靈望山烽火相准)

5. 草溪

군남

拖山烽火(南與宜걒可莫山烽火相准 겗與陜川任內冶걙縣美崇山烽火相准)

6. 晉州牧

주남

興善島 臺方山烟臺烽火(겗與角山烟臺烽火相准)

角山烟臺烽火(東與固城縣佐耳山烟臺烽火相准 겗與泗川縣鞍岾烟臺烽火相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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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津山烟臺烽火(南與泗川縣鞍岾烟臺烽火相准)

주북

廣濟山烟臺烽火(南與望津山烟臺烽火相准)

7. 金海

부남

겛火也烽火(南與熊川縣加德島鷹巖烽火相准 東與東萊任內東平縣石城烽火相准)

부

山城烽火(南與東平石城烽火相准 겗與子庵烽火相准)

子庵烽火(겗與密陽南山烽火相准)

8. 昌原

부서

余浦烽火(東與熊川高山烽火相准 西與鎭海加乙浦烽火相准)

城隍堂烟臺烽火(南與餘浦烟臺相准 겗與七原安曲山烽火相准) 

9. 咸安

군남

巴山烽火(南與鎭海加乙浦烽火相准 겗與宜걒可莫山烽火相准)

10. 昆陽

군남

牛山烽火(初起 東與晉州角山烽火相准)

11. 宜걒

현동 正骨里

可莫山烽火(南與咸安巴山烽火相准 겗與草溪彌陀山烽火相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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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三嘉

임내

三岐縣東 갏城烽火(南與丹城굥巖烽火相准 겗與陜川所峴烽火相准)

13. 南海

현동

錦山烽火(겗與晉州興善島臺方山烽火相准 西與縣南所屹山烽火相准又與縣南猿山烽火相准)

所屹山烽火(西越大海全갥道順天東突山烽火相准)

14. 泗川

현남

鞍岾烽火(南與晉州角山烽火相准 겗與望津山烽火相准)

15. 居昌

현

갏貴山烽火(南與陜川管所乙峴烽火相准 겗與縣巨末訖烽火相准)

渠末訖烽火(겗與知禮山城烽火相准)

16. 丹城

현북

굥巖

17. 固城縣

현동

彌겇山烽火(南與巨濟加갥山烽火相准 西與縣東牛山烽火相准)

牛山烽火(西與佐耳山烽火相准)

佐耳山烽火(西與晉州角山烽火相准 겗與天王岾烽火相准 東與曲山烽火相准 又與鎭海加乙浦烽火相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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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巨濟

현남

加갥山烟臺烽火(初起 西與固城彌겇山烽火相准)

19. 鎭海

현동

加乙浦烟臺烽火(西與固城曲山烟臺烽火相准)

20. 密陽都護府

南山烽火(南與金海子岩山烽火相准 겗與推火山城烽火相准)

山城烽火(겗與盆項烽火相准)

盆項烽火(겗與淸道南山烽火相准)

라.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1. 겳山郡

圓寂山烽燧(南應東萊縣鷄鳴山 겗應彦陽縣夫걛山)

2. 密陽都護府

南山烽燧(在府南15里 南應金海府子巖山 겗應推火山)

推火山烽燧(南應南山 겗應盆項)

盆項烽燧(在府겗20里 南應推火山 겗應淸道郡南山)

3. 괈山縣

餘通山烽燧(在桂城縣距縣西14里 南應烽山 겗應昌寧縣合山)

烽山烽燧(在縣西5里 南應漆原縣安谷山 겗應餘通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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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昌寧縣

合山烽燧(南應괈山縣餘通山 겗應玄風縣所山)

5. 晉州牧

臺方山烽燧(在州南114里 南應南海縣錦山 겗應角山)

望晉山烽燧(南應泗川鞍岾 겗應廣濟山)

角山烽燧(在州南76里 南應臺方山 西應昆陽牛山 겗應泗川鞍岾)

廣濟山烽燧(在州겗31里 南應望晉山 겗應丹城굥巖山)

6. 陜川郡

美崇山烽燧(南應草溪郡彌陀山 東應高靈縣望山)

所峴烽燧(在郡西49里 南應三嘉縣갏城山 겗應居昌郡갏貴山) 

7. 草溪郡

彌陀山烽燧(南應宜걒縣可莫山 겗應陜川郡美崇山)

8. 陜川郡(없음), 河東縣(없음), 山陰縣(없음), 安陰縣(없음)

9. 昆陽郡

牛山烽燧(東應晉州角山)

10. 南海縣

錦山烽燧(겗應晉州臺方山 西應所訖山及猿山)

所訖山烽燧(東應錦山 겗應猿山)

猿山烽燧(東應錦山 南應所訖山)

11. 居昌郡

갏貴山烽燧(南應陜川所峴 겗應巨末訖山)

巨末訖山(卽牛馬峴西峰 南應갏貴山 겗應知禮縣龜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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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泗川縣

鞍岾烽燧(在縣南15里 南應晉州角山 겗應同州望晉山)

13. 三嘉縣

갏城山烽燧(南應丹城縣굥巖山 겗應陜川郡所峴)

14. 宜걒縣

可莫山烽燧(南應咸安郡巴山 겗應草溪郡彌陀山)

15. 丹城縣

굥岩山烽燧(在縣겗27里 南應晉州廣濟山 겗應三嘉縣갏城山)

16. 金海都護府

盆山烽燧(南應겛火괋山 겗應子巖山)

겛火괋山烽燧(在府南51里 南應熊川縣加德島 겗應盆山)

子巖山烽燧(南應盆山 겗應密陽府南山)

17. 昌原都護府

城隍山烽燧(在府西15里 東應熊川縣高山 겗應漆原縣安谷山)

餘音浦烽燧(東應熊川縣沙火걏山 겗應同縣高山)

18. 咸安郡

巴山烽燧(南應鎭海縣加乙浦 겗應宜걒縣可莫山)

19. 巨濟縣

鷄龍山烽燧(南應加갥山 西應固城縣彌겇山)

加갥山烽燧(겗應鷄龍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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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固城縣

彌겇山烽燧(東應巨濟縣鷄龍山 겗應牛山)

天王岾烽燧(東應曲山 南應牛山)

牛山烽燧(東應彌겇山 西應佐耳山 겗應天王岾)

曲山烽燧(東應鎭海縣加乙浦 西應天王岾)

佐耳山烽燧(東應牛山)

21. 漆原縣

安谷山烽燧(在縣西10里 南應昌原府城隍山 겗應괈山縣烽山)

22. 鎭海縣

加乙浦烽燧(在縣東4里 西應固城縣曲山 겗應咸安郡巴山)

23. 熊川縣

加德島烽燧(東應金海府겛火괋山 西應沙火걏山)

沙火걏山烽燧(在縣南6里 東應加德島 西應昌原府餘音浦及縣長福山)

長福山烽燧(東應沙火걏山 西應高山)

高山烽燧(東應長福山 南應昌原府餘音浦 西應同府城隍山)

(신증) 城山烽燧(正德丙寅移加德島烽燧于此)

마. 『東國輿地志』(1656년경)

1. 晉州

臺方山烽燧 在州南140里 南應南海縣錦山 겗應角山

望晉山烽燧 南應泗川鞍岾 겗應廣濟山

角山烽燧 在州南76里 南應臺方山 西應昆陽中山 겗應泗川鞍岾

廣濟山烽燧 在州겗31里 南應望晉山 겗應丹城굥岩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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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陜川

美崇山烽燧 南應草溪郡彌陀山 東應高靈郡望山

所峴烽燧 在郡西49里 南應三嘉縣갏城山 겗應居昌郡갏貴山

3. 昆陽

牛山烽燧 東應晉州角山

4. 居昌

갏貴山烽燧 南應陜川所峴 겗應巨末訖山

巨末訖山烽燧 卽牛馬峴西峯 南應갏貴山 겗應知禮縣龜山

5. 泗川

鞍岾烽燧 在縣南15里 南應晉州角山 겗應同州望晉山

6. 三嘉

갏城山烽燧 南應丹城縣굥岩山 겗應陜川郡所峴

7. 宜걒

可莫山烽燧 南應咸安郡巴山 겗應草溪郡彌陀山

8. 丹城

굥岩山烽燧 在縣겗27里 南應晉州廣濟山 겗應三嘉縣갏城山

9. 金海

盆山烽燧 南應겛火괋山 겗應子岩山

겛火괋山烽燧 在府南51里 南應熊川縣加德島 겗應盆山

子岩山烽燧 南應盆山 겗應密陽府南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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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昌原

城隍山烽燧 在府西15里 東應熊川縣高山 겗應柒原縣安谷山

餘音浦烽燧 東應熊川縣沙火걏山 겗應同縣高山

11. 咸安

巴山烽燧 南應鎭海縣加乙浦 겗應宜걒縣可莫山

12. 巨濟

鷄龍山烽燧 南應加갥山 西應固城縣彌겇山

加갥山烽燧 겗應鷄龍山

13. 固城

彌겇山烽燧 東應巨濟縣鷄龍山 겗應牛山

牛山烽燧 南應彌겇山 西應佐耳山 겗應天王岾

天王岾烽燧 東應曲山 南應牛山

曲山烽燧 東應鎭海縣加乙浦 西應天王岾

佐耳山烽燧 東應牛山

14. 漆原

安谷山烽燧 在縣西10里 南應昌原府城隍山 겗應괈山縣峯山

15. 鎭海

加乙浦烽燧 在縣東4里 西應固城縣曲山

16. 熊川

加德島烽燧 東應金海府겛火괋山 西應沙火걏山

沙火걏山烽燧 在縣南6里 東應加德島 西應昌原府余音浦及長福山

長福山烽燧 東應沙火걏山 西應高山

高山烽燧 東應長福山 南應昌原府余音浦 西應同府城隍山

(신증)城山烽燧 燕山12年移加德島烽燧于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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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輿地圖書』(1760년)

1. 晉州

臺方山烽燧(在州南110里 南應南海錦山 겗報州角山相距40里)

角山烽燧(在州南80里 南應臺方山 겗報泗川鞍峴相距30里)

望陣山烽燧(在州南10里 南應泗川鞍峴 겗報州廣濟相距40里)

廣濟烽燧(在州겗30里 南應州望陣 겗報丹城굥巖相距40里)

2. 陜川

美崇山烽燧(在郡겗50里 南應草溪彌陀山 東報高靈望山相距30里)

所峴山烽燧(在郡西49里 南應三嘉갏城山 겗報居昌갏貴山相距30里)

3. 密陽

栢山烽燧(在府南40里 南應金海子巖山 겗報終南山相距15里)

終南山烽燧(在府南15里 南應栢山 겗報推火山相距20里)

推火山烽燧(在府東5里 南應終南山 겗報盆項山相距15里)

盆項山烽燧(在府겗20里 南應推火山 겗報淸道南山相距30里)

4. 金海

盆山烽燧(在府겗5里 南應겛下괋山 겗報子巖山相距30里) 

겛下괋山烽燧(在府南51里 南應熊川加德煙臺烽 겗報盆山相距50里)

子巖山烽燧(在府겗30里 南應盆山 겗報密陽府南山相距30里) 

5. 昌原

城隍堂烽燧(在府西15里 東應熊川高山 겗報漆原安谷山 相距25里)

餘音浦烽燧(在府西60里 東應熊川沙火걏 西報鎭海加갥浦相距30里)

6. 咸安

指高烽燧(在郡南15里 南應鎭海加乙浦 겗報宜걒可莫山相距60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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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巨濟

鷄龍山烽燧(南應加갥山 西報固城彌겇山 今廢)

加갥山烽燧(在府南40里 西報閑背갅相距水걟40里)

閑背갅烽燧(在府西40里 東應加갥山 西報固城彌겇山相距水걟40里)

8. 固城

彌겇山烽燧(在縣南67里 東應巨濟鷄龍山 겗報牛山相距水걟25里)

牛山烽燧(在縣南25里 南應彌겇山 西報佐耳山相距水걟30里 겗報天王岾相距괱걟30里)

天王岾烽燧(在縣겗15里 南應牛山 東報曲山相距괱걟30里) 

曲山烽燧(在縣東20里 西應天王岾 東報鎭海加乙浦烽相距水걟30里)

佐耳山烽燧(在縣西30里 東應牛山 南應蛇梁鎭主峰別望 겗報晉州角山距괱걟30里)

9. 漆原

安谷山烽燧(在縣西10里 南應昌原城隍山 겗報괈山所山相距30里)

10. 鎭海

加乙浦烽燧(在縣東4里 西應固城曲山 東應昌原餘音浦 겗報咸安巴山相距18里)

11. 熊川

加德島烽燧(在縣南水걟30里 南望對馬島 東報金海겛下괋山相距水걟30里 西報縣沙火걏山 相距水걟35里)

沙火걏烽燧(在縣南6里 東應加德島 西報昌原餘浦及縣高山烽燧相距괱걟35里)

長福山烽燧(東應沙火걏山 西報高山 今廢)

高山烽燧(在縣西35里 東應沙火걏山 겗報昌原城隍堂山相距괱걟35里)

(구증)城山烽燧(正德丙寅移加德島烽燧于此 今廢)

12. 괈山

餘通山烽燧(在縣西14里 南應所山 겗報昌寧合山相距40里)

所山烽燧(在縣西14里 南應漆原安谷山 겗報餘通山相距10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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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昌寧

合山烽燧(在縣겗20里 南應괈山餘通 겗應玄風縣所山相距30里)

14. 草溪

彌陀山烽燧(在郡南15里 南應宜걒可莫山 겗報陜川美崇山相距60里)

15. 昆陽

牛山烽燧(東應晉州角山 今廢)

16. 南海

錦山烽燧(在縣東30里 겗報晉州臺方山烽相距45里 西報所屹山烽相距35里 겗報猿山烽相距20里)

所屹山烽燧(在縣南30里 東應錦山烽 西報全갥道順天古突山烽相距60里)

猿山烽燧(在縣東20里 東應錦山烽 西報本縣而止)

17. 居昌

갏貴山烽燧(在府東15里 南應陜川所屹 겗報渠末屹山相距40里)

巨末屹山烽燧(在府겗48里 南應갏貴山 겗報知禮龜城山相距50里)

18. 겳山

渭川烽臺一庫 自官門外子方位겗距20里 卯坐酉向 南自東萊鷄鳴山烽燧40里걐準 겗至彦陽夫걛山烽燧40里距

應 別將1人 監考1人 軍100名 煙臺1 煙窟5 火德1 望德1 火箭9箇 唐火箭9箇 長箭5部 片箭1部 弓子1張 桶兒

1環刀2柄 槍1柄 鳥銃2柄 藥升1 大白旗1面 火藥5兩 火繩1沙里 戰角1 木斧子20柄 防牌6 鉛丸30箇 火 2箇

火石2箇 火桶5 鎌子5柄 條所3件里 稜杖20箇 古月갥15箇 法首木5箇 前梯1 食鼎1坐 待邊粮1石 草席5立 괤

器2部 瓢子5 水瓮5 坐盤5立 匙5指 接匙1 竹沙鉢5立 爐口1坐 無稜石5訥同花注乙5件里 種火盆5坐 滅火器5

水槽6 杻炬50柄 松炬50柄 同炬3柄 積柴5訥 土木5訥 煙草5訥 橋注乙1件里 炭5石 灰5石 細沙5石 糟糠5石

草炬50柄 槽桶5 乂5同 馬糞5石 牛糞5石 瓦家2間 庫舍2間 空石10굤 斧子1柄 懸瓢5 釜子1坐 抹木無定겤 三

穴銃1柄 校子弓1張 掩心1坐 掩頭1坐紙甲 1箇 鐵甲 1 五色表旗5面 鍮錚1 小鼓1 子1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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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三嘉

갏城烽(在縣겗40里 前望丹城굥巖烽30里 後望陜川所峙烽50里)

烟臺5 烟窟5 火德1 望德1 鳥銃1柄 勝子銃1柄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5部 桶兒5箇 片箭5部 環刀5柄 弓子5

長槍5柄 大旗1面 火藥5兩 火繩1沙里 戰角1 木斧子20箇 鐵斧子1柄 防牌6 鉛丸30箇 火 2箇 火桶5 鎌子3柄

條所3巨里 稜杖20箇 古月갥10箇 法首木5 箭梯1 無陵石5訥 同火注乙3 種火盆1坐 排帶木6 滅火器5 水槽6

抹木無겤 完植懸瓢子5 斧子1坐 空石5굤 草席2立 괤器1部 子5 水瓮5 匙子5指 沙鉢5立 爐口1坐 食鼎1坐

待邊粮米 加入粮米10石 草家2間 假家2間 馬糞5石 牛糞5石 乂5同 草50訥 槽桶5 糟糠5石 細沙5石 灰5石 炭

5石 轎注乙1沙里 煙草5訥 吐木5訥 積柴5訥 同烟3柄 杻炬50訥 松炬50訥

20. 宜걒

烽燧(在縣東30里 可幕山 南應咸安巴山 겗報草溪彌陀山 壬굪改建)

21. 丹城

굥巖山烽燧(在縣겗27里 南應晉州廣濟山烽 겗報三嘉갏城山烽相距30里)

22. 泗川

鞍岾山烽燧(甲坐庚向 在縣南15里 南應晉州角山烽괱걟30里1息 겗報同州望陣烽괱걟40里1息 別將1人 伍長1

名 軍人3名)

사. 『大東地志』(1864년)

1. 겳山

渭川山(겗21里)

2. 密陽

盆城(겗20里), 城隍(卽推火山), 南山(南5里), 栢山(南40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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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괈山

所山(西5里), 餘通(西14里)

4. 昌寧

太白山(西겗30里)

5. 晉州

臺方山(在興善島中 本州114里), 角山(南76里), 望晉山(南6里)

廣濟山(겗30里)

6. 居昌

갏貴山(古城內), 巨末訖山(卽牛馬峴之南, 겗50里知禮界)

7. 草溪

彌陀山(南60里, 宜걒界)

8. 陜川

所峴山(西겗49里), 美崇山(東겗60里)

9. 南海

錦山(東南25里, 初起), 所屹山(南30里), 猿山(南16里), 

곾上別望(在彌助項)

10. 泗川

鞍岾(南15里)

11. 三嘉

갏城山(古城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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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宜걒

可莫山(東36里)

13. 丹城

굥岩山(겗40里)

14. 金海

겛火也(南50里), 山城(卽盆山城), 子岩山(겗35里)

15. 昌原

城隍山(西15里), 餘音浦(會原古縣西南15里漆原龜山面界)

16. 巨濟

加갥山(初起, 南30里)

權設 登山 南望(俱加背梁), 玉林山(玉浦), 訥逸갅(知世浦), 柯乙갅(괻浦)

17. 咸安

巴山(東南15里, 西곞餘航山)

18. 固城

彌겇山(南67里), 牛山(南30里), 天峙(東겗20里), 曲山(겗10里)

佐耳山(西南30里), 供需山(卽蛇梁鎭主峰右6處間烽) 

權設 閑背갅(唐浦鎭), 閑山島(三千浦堡)

19. 熊川

高山(西겗45里), 沙火걏(南6里), 天城鎭煙臺(初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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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漆原

安谷山(西10里, 咸安界)

21. 鎭海

加乙浦(東4里)

▣ 慶尙道 烽燧路線(大東地志 권10)

竹嶺(順興, 겗準丹陽所伊山)

望前山( 基)

城內山(榮川)

沙걏堂(順興)

堂겗山(安東)

龍岾山(奉化)

昌八걐山(榮川)

걤轉山(禮安)

開目山 峯枝山 甘谷山(安東)

馬山 鷄갻峴 城山 大也谷 蠅院(義城)

繩木山 甫只峴 吐乙山(義興)

餘音洞(新寧)

仇吐峴 城山 城隍堂 永溪方山(永川)

朱砂峯 蝶布峴 高位山 蘇山(慶州)

夫걛山(彦陽)

渭川山(梁山)

鷄鳴山 荒嶺山(東萊, 東南合于干飛鳥見下)

龜峯 鷹峯(多大鎭, 初起右陸걟)

(間烽)

新石山(西合于峯枝山見上)

藥山(安東)

神法山(眞寶)

廣山 大所山(寧海)

別畔山(盈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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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李山(淸河)

知乙山 烏山(興海)

大冬背(迎日)

鉢山 걯城山 福吉(長 )

禿山 下西知(慶州)

南木川 川內 加里山(蔚山)

下山 爾吉(西生鎭)

阿爾 南山(機張)

干飛鳥(東萊, 初起, 西合于荒嶺山見上)

○右沿海

○以上五十七處左兵營所管

(間烽)

炭項(西準延 之鷄立嶺)

禪巖山(聞慶)

南山(咸昌)

所山 西山 回龍山(尙州)

所山(金山)

城隍山(開寧)

籃山 石峴(善山)

件臺山 朴執山(仁同)

角山 星山 伊夫걛山(星州)

望山(高靈)

美崇山(陜川)

彌 山(草溪)

可莫山(宜寧)

巴山(咸安)

加乙浦(鎭海)

曲山 天峙 牛山 彌겇山(固城)

加갥山(巨濟, 初起)

○以上二十六處右兵營所管

(間烽)

高城山(金山, 西準黃澗之訥伊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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龜山(知禮)

巨末訖山 金貴山(居昌)

所峴山(陜川)

金城山(三嘉)

笠巖山(丹城)

廣濟山 望晉山(晉州)

鞍岾山(泗川)

角山 臺防山(晉州)錦山(南海, 初起, 西準本縣所乙山西合于全갥道順天突山島)

(間烽)

馬川山(大邱, 西合于星州角上見上)

城山(大邱)

末應德山(星州)

所伊山(玄風)

太白山(昌寧)

餘通 所山(靈山)

安谷山(漆原)

城隍山(昌原)

高山 沙火걏 天城鎭(熊川, 初起)

(間烽)

匙山(河陽, 겗合于永川城隍堂見上)

城山(慶山)

法伊山(大邱)

겗山 南山(淸道)

盆項 城隍 南山 柏山(密陽)

子庵山 山城 省火也(金海, 南準熊川天城鎭見上)

○以上三十七處右兵營所管

(間烽)

佐耳山(固城, 西合于晉州角山見上)

蛇梁鎭主峯(固城, 東準本縣牛山見上)

餘音浦(昌原, 西準熊川沙火걏見上, 西準鎭海加乙浦見上)

所屹山(南海, 東準本縣錦山, 西準順天突山島見上)

(權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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閑背갅(固城唐浦鎭)

柯乙갅(助갥浦鎭)

訥逸갅(知世浦鎭)

玉林山(玉浦鎭)

登山(栗浦堡, 右四處巨濟)

猿山(南海, 合于錦山)

舊 非浦別望(固城)

加背梁別望(巨濟)

彌助項別望(南海, 合于錦山)

三千堡別望(固城, 以上十處只報本邑本鎭)

(元烽三十四 間烽九十 權設十)

共一百三十四處

아. 『海東地圖』(18세기 중엽)

- 慶尙道 烽臺 207處

- 烽燧軍 3,225名, 保 6,256名

1. 密陽府

盆項烽燧(겗距淸道南山烽30里去應 南距城隍烽15里來應)

城隍烽燧(겗距盆項烽15里去應 南距南山烽20里來應)

南山烽燧(겗距城隍烽20里去應 南距栢山20里來應)

栢山烽燧(겗距南山烽20里去應 南距金海子菴烽30里來應)

2. 겳山郡

渭川烽臺(20里 南걐應東萊鷄鳴烽 겗去應彦陽夫걛山烽괱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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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괈山縣

餘通山烽燧(在桂城縣 南걐應所山 겗去應昌寧合山괱걟)

所山烽燧(在縣西 南걐應漆原安山谷 겗去應餘通山)

4. 昌寧縣

合山烽燧(南걐應괈山餘通山 겗去應玄風所山괱걟)

5. 陜川郡

美崇山烽燧(南걐應草溪彌陀山 겗去應高靈望山괱걟)

所峴烽燧(在郡西 南걐應三嘉갏城山 겗去應居昌갏貴山괱걟)

6. 草溪郡

彌陀山烽燧(南걐應宜걒可莫山 겗去應陜川美崇山괱걟) 

7. 居昌

갏貴山烽燧(南걐應陜川所訖山 겗去應巨末訖山괱걟) 

巨末訖山(卽牛馬峴西峯 南걐應갏貴山 겗去應知禮龜城괱걟) 

8. 三嘉縣

갏城山烽燧(南걐應丹城굥岩山 겗去應陜川所峴괱걟) 

9. 晉州牧

臺方山烽燧(在州南 南걐應南海錦山 겗去應角山괱걟)

望晋山烽燧(南걐應泗川鞍岾 겗去應廣濟山괱걟) 

角山烽燧(在州南 南걐應臺方山 西去應昆陽牛山 겗去應泗川鞍岾괱걟)

廣濟山烽燧(在州겗 南걐應望晋山 겗去應丹城굥岩山괱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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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昆陽郡

牛山烽燧(東應晉州角山)

11. 南海縣

錦山烽燧(겗去應晉州臺方山 西去應所訖山及猿山 南去應彌助項嶺上別望괱걟)

所訖山烽燧(東걐應錦山 南去應全갥道順天돌산도)

猿山烽燧(東걐應錦山 南去應所訖山괱걟)

12. 泗川縣

鞍岾烽燧(在縣南 南걐應晉州角山 겗去應同州望晋山괱걟)

13. 咸安縣

巴山烽燧(南걐應鎭海加乙浦 겗去應宜걒可莫山괱걟) 

14. 巨濟府

鷄龍山烽燧(南걐應加갥山 西걐應固城彌겇山괱걟) 

加갥山烽燧(南걐應閑背갅)

閑背갅烽燧(東걐應加갥山 西去應彌겇山) 

15. 漆原縣

安谷烽燧(在縣西 南걐應昌原城隍山 겗去應괈山갏山괱걟)

16. 鎭海縣

加乙浦烽燧(在縣東 西걐應固城曲山 겗去應咸安巴山괱걟)

17. 熊川縣

烽臺3處 望1處



18. 金海府

겛火也烽燧(南걐應熊川天城煙臺 東겗去應山城烽괱걟) 

山城烽燧(西南걐應겛火也烽 西겗去應子菴烽괱걟) 

子菴烽燧(東南걐應山城烽 겗去應密陽栢山烽괱걟) 

19. 昌原府

城隍山烽燧(在府西 南걐應熊川高山 겗去應漆原安谷山)

餘音浦烽燧(南걐應熊川沙火걏山 겗去應鎭海加갥浦괱걟) 

20. 宜걒縣

可莫山烽燧(南걐應咸安巴山 겗去應草溪彌陀山괱걟) 

21. 丹城縣

굥岩山烽燧(在縣겗 南걐應晉州廣濟山 겗去應三嘉갏城山괱걟)

자. 『嶠南誌』(1939년)

1. 南海

錦山烽燧(겗應晉州臺方山 西應所屹山 겗報猿山)

所屹山烽燧(東應錦山 겗報猿山 西報全갥道順天古突山)

猿山烽燧(東應錦山 南報所屹山)

2. 昆陽

牛山烽燧(東應角山)

3. 晉州

臺方山烽燧(在郡南114里 南應南海錦山 겗報角山)

望晉山烽燧(南應泗川鞍岾山 겗報廣濟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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角山烽燧(在郡南76里 南應臺方山 西應昆陽牛山 겗報泗川鞍岾山)

廣濟山烽燧(在郡겗31里 南應望晉山 겗報丹城굥巖山)

4. 泗川

鞍岾烽燧(在郡南15里 南應晉州角山相距30里 겗報同州望津山相距40里)

5. 丹城

굥巖山烽燧(在郡겗27里 南應晉州廣濟山 겗報三嘉갏城山相距30里)

6. 三嘉

갏城山烽燧(在郡겗40里 南應丹城굥巖山 겗報陜川所峴相距50里)

7. 草溪

彌陀山烽燧(在郡南15里 南應宜걒可莫山 겗報陜川美崇山)

8. 宜걒

加莫山烽燧(南應咸安巴山 겗報草溪彌陀山)

9. 陜川

美崇山烽燧(南應草溪彌陀山 東報高靈望山)

所峴烽燧(在郡西49里 南應三嘉갏城山 겗報居昌갏貴山)

10. 居昌

갏貴山烽燧(南應陜川所峴 겗報渠末屹山相距40里)

渠末屹山烽燧(卽牛馬峴西峰 南應갏貴山 겗報知禮龜城山相距50里) 

11. 金海

盆山烽燧(在郡겗5里 南應겛火괋山 겗報子岩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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겛火괋山烽燧(在郡南51里 南應熊川加德島 겗報盆山)

子岩山烽燧(在郡겗30里 南應盆山 겗報密陽南山)

12. 密陽

南山烽燧(在郡南15里 南應金海紫岩山 겗應推火山)

推火山烽燧(南應南山 겗報盆項)

盆項烽燧(在郡겗20里 南應推火山 겗報淸道南山)

13. 咸安

巴山烽燧(在郡南竝谷 南應鎭海加乙浦 겗報宜걒可莫山)

14. 漆原

安谷山烽燧(在郡겗30里 南應昌原城隍山 겗報괈山所山)

15. 固城

彌겇山烽燧(南應巨濟加갥山 겗報牛山相距水걟25里)

牛山烽燧(南應彌겇山 겗報天王山相距괱걟30里)

天王岾烽燧(南應牛山 東報曲山相距괱걟30里)

曲山烽燧(西應天王岾 東報鎭海加乙浦相距30里)

佐耳山烽燧(南應蛇梁鎭 겗報晉州角山)

16. 統營

蛇梁鎭烽燧

17. 巨濟

鷄龍山烽燧(南應加갥山 西應固城彌겇山)

加갥山烽燧(在郡東南30里 西報水걟40里閑背갅)

閑背갅烽燧(在閑山島 東應加갥山 西報水걟20里固城彌겇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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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昌原

城隍山烽燧(在郡西15里 東應熊川高山 겗報 漆原安谷山烽燧相距25里)

餘音浦烽燧(在郡西60里 東應熊川沙火걏山 西報鎭海加乙浦相距30里 겗報高山)

19. 鎭海

加乙浦烽燧(在郡東4里 西應固城曲江 東應昌原餘浦 겗報咸安巴山)

20. 昌걒

合山烽燧(在郡겗20里 南應괈山餘通山 겗報玄風所禮山相距30里)

21. 괈山

餘通山烽燧(在郡東14里 南應所山 겗報昌寧合山)

22. 겳山

渭川烽燧(南應東萊鷄鳴山相距40里 겗報彦陽夫걛山相距40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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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경상도지역 봉수 일람표

시·군 봉수명
경상도 세종실록 경상도 신증동국 동국 여지 대동 해동
지리지 지리지 속찬지리지 여지승람 여지지 도서 지지 지도

교남지

가라산 × ○ × ○ ○ ○ ○ ○ ○

가라산 연대 ○ × ○ × × × × × ×

계룡산 × × × ○ ○ ○ × ○ ○

거제시 등산남망(가배량) × × × × × × ○ × ×

옥림산(옥포) × × × × × × ○ × ×

눌일곶(지세포) × × × × × × ○ × ×

가을곶(율포) × × × × × × ○ × ×

금귀산 × ○ ○ ○ ○ ○ ○ ○ ○

거창군
금귀산성 ○ × × × × × × × ×

거말흘산 × × × ○ ○ ○ ○ ○ ○

거말흘 × × ○ × × × × × ×

미륵산 ○ ○ ○ ○ ○ ○ ○ × ○

우산 ○ ○ ○ ○ ○ ○ ○ × ○

고성군
천왕점 ○ ○ × ○ ○ ○ × × ○

천치 × × × × × × ○ × ×

곡산 ○ ○ × ○ ○ ○ ○ × ○

좌이산 ○ ○ ○ ○ ○ ○ ○ × ○

고암 ○ × × × × × × × ×

타고암 × ○ × × × × × × ×

김해시
자암산 ○ ○ ○ ○ ○ ○ ○ × ○

자암 × × × × × × × ○ ×

산성 × × ○ × × × ○ ○ ×

분산 × × × ○ ○ ○ × × ○

금산 × ○ ○ ○ × ○ ○ ○ ○

금산 연대 ○ × × × × × × × ×

소흘산 ○ ○ ○ ○ × ○ ○ ○ ○

남해군
망운산 ○ ○ × × × × × × ×

대방산 × × × ○ ○ ○ ○ ○ ○

대방산 연대 × × ○ × × × × × ×

원산 × × × ○ × ○ ○ ○ ○

영상별망(미조항) × × × × × × ○ × ×

남산 ○ × ○ ○ × × ○ ○ ○

밀양시
종남산 × × × × × ○ × × ×

추화산 × × × ○ × ○ × × ○

추화산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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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 × ○ × × × × × ×

성황 × × × × × × ○ ○ ×

밀양시 분항 ○ × ○ ○ × × × ○ ○

분항산 × × × × × ○ × × ×

분성 × × × × × × ○ × ×

백산 × × × × × ○ ○ ○ ×

침지 ○ ○ × × × × × × ×

성황당 ○ ○ × × × × × × ×

우산 × × ○ ○ ○ ○ × ○ ○

각산 × × × ○ ○ ○ ○ ○ ○
사천시

각산 연대 × × ○ × × × × × ×

각산향주산 연대 ○ × × × × × × × ×

각산향주산 × ○ × × × × × × ×

안점 × × ○ ○ ○ × ○ ○ ○

안점산 × × × × × ○ × × ×

원적산 × × ○ ○ × × × × ×

양산시 위천 × × × × × ○ × ○ ○

위천산 × × × × × × ○ × ×

의령군 가막산 × ○ ○ ○ ○ ○ ○ ○ ○

망진산 ○ ○ × ○ ○ ○ ○ ○ ○

망진산 연대 × × ○ × × × × × ×

광제산 ○ ○ × ○ ○ ○ ○ ○ ○

진주시 광제산 연대 × × ○ × × × × × ×

광제 × × × × × ○ × × ×

입암산 × × × ○ ○ ○ ○ ○ ○

입암 × ○ ○ × × × × × ×

봉산 ○ ○ ○ ○ × × × × ×

소산 ○ ○ × × × ○ ○ ○ ×

창녕군
여통 ○ × ○ × × × ○ × ×

여통산 × ○ × ○ × ○ × ○ ○

합산 × × ○ ○ × ○ × ○ ○

태자산 × × × × × × ○ × ×

사화랑산 ○ ○ × ○ ○ × × × ×

사화랑 × × × × × ○ ○ × ×

창원시 고산 ○ ○ × ○ ○ ○ ○ × ×

장복산 ○ ○ × ○ ○ ○ × × ×

여포 ○ ○ ○ × × × × × ×

시·군 봉수명
경상도 세종실록 경상도 신증동국 동국 여지 대동 해동
지리지 지리지 속찬지리지 여지승람 여지지 도서 지지 지도

교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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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봉수명
경상도 세종실록 경상도 신증동국 동국 여지 대동 해동
지리지 지리지 속찬지리지 여지승람 여지지 도서 지지 지도

교남지

여음포 × × × ○ ○ ○ ○ ○ ○

성황당 ○ ○ × × × ○ × × ×

성황당 연대 × × ○ × × × × × ×

창원시 성황산 × × × ○ ○ × ○ ○ ○

가을포 × ○ × ○ ○ ○ ○ ○ ○

가을포 연대 × × ○ × × × × × ×

성황산 × × × ○ ○ × ○ ○ ○

한배곶 × × × × × ○ ○ × ×

통영시
한산도(삼천포 별) × × × × × × ○ × ×

공수산 × × × × × × ○ × ×

사량진 × × × × × × × × ○

하동군
양둔산 연대 ○ ○ × × × × × × ×

계화산 연대 ○ ○ × × × × × × ×

지고 × × × × × ○ × × ×

소산 ○ ○ × × × × × × ×

함안군 파산 × × ○ ○ ○ × ○ ○ ○

안곡산 × ○ × ○ ○ ○ ○ × ○

안곡 × × × × × × × ○ ×

소현 ○ ○ ○ ○ ○ × × ○ ○

소현산 × × × × × ○ ○ × ×

합천군
미숭산 ○ ○ ○ ○ ○ ○ ○ ○ ○

미타산 ○ ○ ○ ○ × ○ ○ ○ ×

금성 × ○ ○ × × ○ × × ×

금성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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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각 지역 봉수

▣ 창원(그림 1)

창원 성황당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창원부 성황봉수대(해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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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목(영남지도)

적량진 진주 각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진주 각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진주목 광제봉수대(해동지도)

진주목 망진봉수대(해동지도)

▣ 진주목(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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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부(영남지도)  

김해부 산성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김해부 자암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김해부 자암봉수대(해동지도)

김해부 성화야봉수대(해동지도)

▣ 김해(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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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부(영남지도)

거제부 가라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가라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거제부 가라산봉수대(해동지도)

가배량진 남망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거제(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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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그림 5)

통영 사량진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당포진 사량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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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원(그림 6)

칠원 안곡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칠원현 안곡봉수대(해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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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현(영남지도)

웅천현 고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웅천현 천성진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웅천현 천성보 연대봉수대(해동지도)  

웅천현 고산봉수대(해동지도)

▣ 웅천(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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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여포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진해현 여포봉수대(해동지도)

진해현 여음포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창원부 여포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진해(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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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현 안점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단성현 삼가 금성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삼가현 금성산봉수대(해동지도)

▣ 사천(그림 9)

▣ 삼가(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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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현 소흘산봉수대(해동지도) 남해현 원산봉수대(해동지도) 

남해 금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남해 원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미조항진 금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적량진 대방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남해(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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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현(영남지도)

통영 미륵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구소비진 좌이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고성현 좌이산봉수대(해동지도) 

고성현 천왕점봉수대(해동지도)

▣ 고성(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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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그림 13)

합천 소현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합천현 소현산봉수대(해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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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부 남산봉수대(해동지도) 밀양부 백산봉수대(해동지도) 

밀양부 남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밀양부 분항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밀양부 백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밀양부 추화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밀양(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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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慶尙道地理志』(1425년)

1. 東萊縣

荒嶺山烽火(在縣南10里許 西望東萊縣地石城烽火相去30里 東望縣地干非烏烽火相去15里)

自干非烏烽火(東望機張縣地南山烽火相去19里245步)

2. 機張縣

南山煙臺烽火(在縣東5里許 西望東萊縣地干非烏烽火相去23里 겗望蔚山郡地굟乙걏浦烽火相去25里)

나. 『世宗實걧地理誌』(慶尙道)(1454년)

1. 東萊縣(봉화3처)

東平石城(在縣南 西准金海겛火也 東准本縣黃嶺山)

黃嶺山(東准縣干飛烏)

干飛烏(東准機張南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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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慶尙道續讚地理誌』(1469년)  

1. 機張縣

현동

南山烟臺烽火(南與東萊干非烏烽火相准 겗與蔚山굟乙걏浦烽火相准)

2. 東萊縣

임내 東平縣南

石城烟臺烽火(西與海邊金海겛火也烟臺烽火相准 겗與荒嶺山烟臺烽火相准)

荒嶺山烽火(西與겳山鷄鳴山烽火相准 又與干非烏烟臺烽火相准)

干非烏烽火(겗與機張南山烽火相准)

라.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1. 東萊縣

黃嶺山烽燧(西應吾海也項 겗應鷄鳴山 東應干飛烏山)

鷄鳴山烽燧(南應黃嶺山 겗應겳山郡圓寂山)

干飛烏山烽燧(겗應機張縣南山 西應黃嶺山)

吾海也項烽燧(東應黃嶺山 西應金海府겛火괋山)

(신증)鷹峯烽燧(東應吾海也項 西應金海겛火괋山)

2. 機張縣

南山烽燧(南應東萊縣干飛烏山 겗應蔚山郡굟걏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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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輿地圖書』(1760년)

1. 東萊

荒嶺山烽燧(在府南10里 西應龜峯 겗報鷄鳴山相距30里)

鷄鳴山烽燧(在府겗20里 南應荒嶺山 겗報겳山渭川相距40里)

吾海也項烽燧(東應荒嶺山 西報金海府겛下괋山 今廢)

(구증)鷹峯烽燧(在府南50里 東報龜峯相距25里)

(신증)龜峯烽燧(在府西25里 吾海也項廢設移于此西應鷹峯 東報荒嶺山相距20里)

干飛烏烽燧(在府東20里 겗報機張南山相距15里)

2. 機張

南山烽燧(在縣南3里 南應東萊干飛烏山 겗報阿 浦相距15里)

阿 浦烽燧(在縣겗30里 南應南山 겗報蔚山 吉相距15里)

바. 『海東地圖』(18세기 중엽)

1. 機張縣

南山烽燧(3里 南걐應東萊干飛烏烽 겗去應阿 烽괱걟)

阿 烽燧(30里 南걐應南山烽燧 겗去應蔚山 吉烽괱걟)

사. 『大東地志』(1864년)

1. 機張

阿爾(겗20里), 南山(南5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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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東萊

鷄鳴山(겗25里 갏井山겗峯), 荒嶺山(東5里), 龜峯(西南25里)

鷹峯(西南50里, 初起), 干飛烏(東15里上山南峯, 初起)

아. 『嶠南誌』(1939년)

1. 東萊

黃嶺山烽燧(西應龜峰 겗報鷄鳴山 東應干飛烏山相距40里)

鷄鳴山烽燧(南應黃嶺山 겗報渭川相距40里)

吾海也項烽燧(東應黃嶺山 西報金海겛火괋山)

鷹峰烽燧(在郡南50里 左道初起點 東應龜峰相距25里)

龜峰烽燧(在郡西25里 吾海也項廢後移設於此 西應鷹峰 東報黃嶺山相距20里)

干飛烏山烽燧(在郡東20里 左道左邊初起點 報機張南山相距10里)

2. 機張

南山烽燧(在郡南5里 南應東萊干飛烏山 겗報阿 浦相距30里)

阿 浦烽燧(在郡겗30里 南應南山 겗報蔚山 吉相距15里)



92•慶南地域의 烽燧

황령산 ○ ○ ○ ○ ○ × ○ ○

간비오 ○ ○ ○ × ○ × ○ ×

간비오산 × × × ○ × × × ○

석성 × ○ × × × × × ×

부산 석성 연대 × × ○ × × × × ×

계명산 × × × ○ ○ × ○ ○

오해야항 × × × ○ ○ × × ○

응봉 × × × ○ ○ × ○ ○

구봉 × × × × ○ × ○ ○

남산 연대 ○ ○ ○ × × × × ×

남산 × × × ○ ○ ○ ○ ○

기장 아이포 ○ ○ × × ○ ○ × ○

아시포 × × × ○ × × × ○

아이 × × × × × ○ ○ ×

지역 봉수명 경상도 세종실록 경상도 신증동국 여지 해동 대동
지리지 지리지 속찬지리지 여지승람 도서 지도 지지 교남지

【표 4】부산지역 봉수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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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영남지도)  

동래부 계명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부산진 구봉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동래부 계명산봉수대(해동지도)

동래부 간비오봉수대(해동지도)

부산 각 지역 봉수

▣ 동래(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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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아이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기장현 남산봉수대(해동지도)

기장 남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기장현 아이봉수대(해동지도)

▣ 기장(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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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慶尙道地理志』(1425년)

1. 蔚山郡

굟乙걏浦烽火(在郡南61里74步許 南望機張縣地南山烽火相去25里 겗望郡

地阿 浦烽火相去53里107步)

自阿 浦烽火(겗望 吉烽火相去25里180步)

自 吉烽火(겗望下山烽火相去39里340步)

自下山烽火(겗望加里烽火相去23里17步)

自加里烽火(겗望川內烽火相去21里)

自川內烽火(겗望南木烽火相去21里305步)

自南木烽火(겗望괤等浦烽火相去28里15步)

自괤等浦烽火(겗望慶州地顔山烽火相去30里)

나. 『世宗實걧地理誌』(慶尙道)(1454년)

1. 蔚山郡(봉화8처)

굟乙걏浦(在郡南 南准機張縣南山 겗准阿爾浦)

阿爾浦(겗准爾吉)

爾吉(겗准下山)

下山(겗准加里)

加里(겗准川內)

川內(겗准南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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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木(겗准괤等浦)

괤等浦(겗准慶州顔山)

다. 『慶尙道續讚地理誌』(1469년)  

1. 蔚山郡

군남

굟乙걏浦烽火(南與機張南山烽火相准 東與阿 烽火 及 吉烽火相准)

吉烽火(東與下山烽火相准 겗與加里山烽火相准)

加里山烽火(東與川內烽火相准)

川內烽火(東與南木烽火相准)

南木烽火(東與괤等浦烽火相准)

괤等浦烽火(겗與慶州下西知烽火相准)

2. 彦陽縣

夫걛伊山烽火(南與겳山圓寂山烽火相准 겗與慶州仍邑甫所山烽火相准)   

라.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1. 蔚山郡

굟걏浦烽燧(在郡南87里 南應機長縣南山 東應阿示浦)

阿示浦烽燧(在郡南75里 西應굟걏浦 東應示吉갅)

示吉갅烽燧(在郡南67里 西應阿示浦 東應下山)

下山烽燧(在郡南50里 西應示吉갅 東應加里山)

加里山烽燧(在開雲浦 西應下山 東應川內 겗應慶州府大岾)

川內烽燧(在方魚津西 西應加里山 東應南木川)

南木川烽燧(西應川內 겗應괤浦)

괤浦烽燧(南應南木川 겗應慶州府下西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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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彦陽縣

夫걛山烽燧(南應겳山郡圓寂山 겗應慶州所山)

마. 『輿地圖書』(1760년)

1. 彦陽

夫걛山烽燧(在縣南5里 南應겳山渭川熢 겗報慶州蘇山熢相距25里)

2. 蔚山

吉(在府南60里 西自機張阿 걐準 東距下山10里相應)

下山(在府南50里 西準 吉 東應加里)

加里(在府南30里 西準下山 東應川內)

川內(在府東20里 西準加里 東應南玉)

南玉(在府東30里 西準川內 東應慶州下西知烽)

바. 『海東地圖』(18세기 중엽)

1. 蔚山府

굟걏浦烽燧(在郡南 南應機張南山 東應阿 浦)

阿 浦烽燧(在郡南 西걐應굟걏浦 東去應 吉갅괱걟)

吉갅烽燧(在郡南 西걐應阿 浦 東去應下山괱걟)

下山烽燧(在郡西 西걐應 吉갅 東去應加里괱걟)

加里山烽燧(在開雲浦 西걐應下山 東去應川內 겗應慶州大岾괱걟)

川內烽燧(在 魚津西 西걐應加里山 東去應南木川괱걟)

南木川烽燧(西걐應川內 겗去應괤浦괱걟)

괤浦烽燧(南걐應南木川 겗去應慶州下西知괱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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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彦陽縣

夫걛山烽燧(5里 南걐應겳山渭川 겗去應慶州蘇山괱걟)

사. 『大東地志』(1864년)

1. 蔚山

南木川(東30里), 川內( 魚津西), 加里山(開雲浦)

下山(南50里), 爾吉(南67里)

2. 彦陽

夫걛山(南5里)

아. 『嶠南誌』(1939년)

1. 彦陽

夫걛山烽燧(在郡南5里 南應겳山渭川相距40里 겗報慶州所山相距25里)

2. 蔚山

굟걏浦烽燧(在郡南87里 南報機張南山 東應阿示浦)

阿示浦烽燧(在郡南75里 西應굟걏浦 東報示吉갅)

示吉갅烽燧(在郡南67里 西應阿示浦 東報下山)

下山烽燧(在郡南50里 西應示吉갅 東報加里山)

加里山烽燧(在開雲浦 西應下山 東報川內 겗報慶州大岾)

川內烽燧(在方魚津 西應加里山 東報南木川)

南木川烽燧(西應川內 겗報괤浦)

괤浦烽燧(南應南木川 겗報慶州下西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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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랑포 ○ ○ ○ × × × × ×

임랑포 × × × ○ × ○ × ○

이길 ○ ○ ○ × ○ × ○ ×

시길곶 × × × ○ × × × ○

이길곶 × × × × × ○ × ×

하산 ○ ○ × ○ ○ ○ ○ ○

울산
가리 ○ ○ × × ○ × × ×

가리산 × × ○ ○ × ○ ○ ○

천내 ○ ○ ○ ○ ○ ○ ○ ○

남목 ○ ○ ○ × × × × ×

남목천 × × × ○ × ○ ○ ○

남옥 × × × × ○ × × ×

유등포 ○ ○ ○ × × × × ×

유포 × × × ○ × ○ × ○

언양
부로이산 × × ○ × × × × ×

부로산 × × × ○ ○ ○ ○ ○

지역 봉수명 경상도 세종실록 경상도 신증동국 여지 해동 대동
지리지 지리지 속찬지리지 여지승람 도서 지도 지지 교남지

【표 5】울산지역 봉수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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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영남지도)

울산 서생진 하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울산 남목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울산부 이길봉수대(해동지도)  

울산부 하산봉수대(해동지도)

울산지역 봉수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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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분산성 관련 명문

監董 座首 朴東浣」別將吳 義」折衝朴德權」癸酉九月 日」

- 현재 복원된 봉수대 우측 아래 길 옆 바위면에 새겨진 각자이다. 바위의 크기는 높이 약 140㎝, 너비

105㎝ 정도이며, 바위면은 비교적 수직으로 편편한 느낌을 갖는다. 글자는 비교적 상단부분에 새겨져 있고,

글자면의 전체 규모는 63×34㎝ 정도이고 단위글자는 8×8㎝ 정도가 대부분이다. 계유는 고종 10년(1873)

으로 확인된다. 이는 분산성 내에 있는 충의각에 있는‘부사통정대부정현석영세불망비(府使通政大夫鄭顯奭

永世겘忘碑)’비는 고종 8년(1871)에 분산성을 개축한 공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고종 11년(1874)에 세운 것

으로, 뒷면에‘갑술칠월 일별장오 의립(甲戌七月 日別將吳 義立)’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 고종 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는 별장 오의가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 각자명문에서도 역시 별장 오의로 나타나고 있어

봉수대와 관련되기 보다는 분산성 개축과 관련 있는 명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정현석(鄭顯奭, 1817~1899년)은 조선 말기 고종 조의 문신으로 1867년부터 1870년까지 3년간 진주

목사를 역임하였다.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보여(保汝), 호는 박원(璞園)이다. 1817년

순조 18년 정기화(鄭琦和)의 아들로 태어났다. 1844년 헌종 10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관직이 통훈대부(通

訓大夫)에 이르렀다. 1867년 고종 4년 진주목사(晋州牧使)로 부임하여 1870년까지 활동한 후 1870년에 김해

부사로 전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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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 금성산봉수 관련 명문

起摠 沈成化」都監 全(立)鶴」別將陳聖大成造有功 碑」乾隆43年戊戌八月日」洪奉才」公李完才」굃命大」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소재 금성산(해발 608m)에 위치하는 금성산봉수대(경상남도 기념물

제219호) 관련 명문이 독립된 바위면에 음각되어 있다. 금성산 정상부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남쪽

아랫부분에 봉수관련 가옥이 있었던 자리와 석축 등이 일부 확인된다. 현재는 민묘가 1기 자리하고 있으나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고, 민묘의 뒷부분 산죽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 기와, 자기편, 도기편 등이

많이 채집된다. 바위의 크기는 높이 126㎝, 너비 120㎝ 정도이나, 오른쪽 상부가 경사 처리되어 있어 전체

모습은 오각형을 가진다. 글씨는 좌측으로 치우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서 오른쪽으로는

후대에 덧새긴 느낌의 이름이 일부 확인된다. 起摠이란 단어는 旗摠의 오기로 느껴지며, 起摠 沈成化, 都監

全(立)鶴, 別將陳聖大 등 3인의 공적이 있음을 새긴 명문이다. 이 공은 바로 봉수대 건립으로 추정된다. 건륭

43년은 조선 정조 2년(1778)이며, 8월에 준공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오른쪽에 새겨진 洪奉才, 公李

完才, 굃命大 등 3인은 후에 추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직급이 없는 상태로 이름만 새겨져 있어 봉수와

관련된 자들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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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국대전(經國大典) > 병전(兵典) > 토관직(土官職) 

【봉수[烽燧]】

봉화는 평상시에는 하나, 적이 나타나면 둘, 가까이 접근하면 셋, 지경을 침범하면 넷, 접전하면 다섯을

올리는데, 수도에서는 오원(五員)이 본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진영장수에게 보고한다.

목멱산봉화대는 동쪽으로 제1대가 영안도와 강원도에서 오는 양주 아차산의 봉화를 받고 제2대가 경상도

에서 오는 광주(廣州) 천천령의 봉화를 받으며 제3대가 평안도의 육로로부터 오는 모악산 동쪽 봉우리의

봉화를 받고 제4대가 평안도, 황해도의 해로로부터 오는 모악산 서쪽 봉우리의 봉화를 받으며 제5대가 충청도,

전라도에서 오는 양천 개화산의 봉화를 받는다. 본조에서는 사람을 고정시켜 놓고 망을 보게 하다가 이튿날

새벽에 승정원에 통지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게 한다. 만약 변고가 있으면 밤중이라도 즉시 보고한다. 

목멱산에는 각 봉화소마다 군사 4명, 오장 2명을, 연변에는 각 봉화소마다 군사 10명, 오장 2명을, 내륙

지방에는 각 봉화소마다 군사 6명, 오장 2명을 둔다. 군사와 오장은 모두 봉화대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구름이 끼어 캄캄하거나 바람이 마구 불어 연기나 불길로 신호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봉화군이 차례로

달려와서 보고한다.

【烽燧】

烽燧平時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京則五員告本曹 外則伍長告鎭將

木覓山烽燧東 第一准永安道江原道걐楊州 差山烽燧 第二准慶尙道걐廣州穿川嶺烽燧 第三准平安道괱걟걐母

嶽東峯烽燧 第四准平安道黃海道海걟母嶽西峯烽燧 第五准忠淸道全갥걐陽川開花山烽燧 本曹定人 望翌日早晨

告承政院以啓 著有變則雖夜則告 木覓山每所軍四人五員二人沿邊則每所軍十人伍長二人 內地則每所軍괯人伍長

二人 軍及伍長幷以烽燧近處居人差定, 或雲暗或風갺煙火겘通之時 烽燧軍次次馳報



나. 『조선왕조실록』의 봉수 기록

○ 태종 11권, 6년(1406) 3월 5일(을미)

- 동북면 도순문사(東겗面都巡問使)가 그 도(道)의 사의(事宜)를 올렸다. 아뢰기를, “경원(慶源) 지경에

흩어져 사는 군민이 아울러 성 가까이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지으니, 초적이 나오는 요로 가운데 망을 볼 수

있는 높은 봉에 봉수를 설치하고 척후를 부지런하게 하여, 만약 침입하는 적이 있으면 병마사가 정장을 거느

리고 가서 변(變)에 대응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東겗面都巡問使上其道事宜 啓曰: “慶源境散接軍民, 竝於近城, 聚居業農 其草賊出걐要걟, 通望高峯, 置烽燧

謹斥 , 遇有寇敵, 兵馬使겢領丁壯應變”從之)

○ 태종 28권, 14년(1414) 윤9월 21일(신유)

- 호조참의 황자후(黃子厚)가 복명하였다. 임금이 황자후가 살펴본 바 대로 배가 정박하는 곳을 개착할

만하다고 하니, 김승주(金承 )가 왜구가 때없이 침입하니, 마땅히 봉수를 삼가고 척후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배를 정박하는 해문(海門)은 완급에 대응하므로 포(浦) 안에 깊이 들어와서 관망하는 것을 방애할 수가 없습

니다.”하였다. 

(戶曹굱議黃子厚겖命 上以子厚所視泊船處爲可鑿, 金承 以爲: “倭寇無時, 宜謹烽燧, 嚴斥候, 泊船海門, 以應

緩急, 겘可深入浦內, 以 觀望”)

○ 세종 60권, 15년(1433)  6월 23일(갑진)

-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봉수의 법은 옛날부터 있는 것으로서 변경의 경보를 알아서 미리

준비하려고 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봉수는 실효가 없는 것 같다. 근자에 여연에서 적의 침입이 있었는데

봉수는 평상시와 다름이 없이 전하였으니, 대개 봉수를 맡은 자가 서로 대하는 봉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봉화를 들기 때문이다. 가령 적의 변고를 잘 살피고 봉화를 두 번 들어서 서울에 전달될지라도, 서울

에서 설비하는 일이 없으므로 윤덕도 봉수가 쓸 데 없다고 말하였으니,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봉수를 세운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갑자기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혹 맡은 자가 살피지 아니

하고 함부로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각도 감사가 고찰하여 죄를 주면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上謂諸臣曰: “烽燧之法, 自古所有, 欲知邊警而預爲之備也, 我國烽燧之設, 似無實驗 近者閭延有賊變, 而烽

燧之傳, 與平日無굋, 蓋以掌烽燧者, 或겘候望而妄擧也 縱令審變再擧, 以達于京都, 在京都, 固無設備之事 閏德

亦言: ‘烽燧無益’廢之何如?”許稠啓曰: “立之已久, 겘可遽革. 設有掌者겘察妄擧, 則各道監司考察걩罪可也”

上然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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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114권, 28년(1446) 10월 6일(경자)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봉수의 법은변경에 관계되므로 이해가 작지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역대의 제도가

거의 모두 봉화로서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역대의 법을 참작하여 영갑(令甲)에 기재하고, 

《속전》에 기재한 것이 그 법이 지극히 상세하고 주밀하였는데, 다만 변방의 관리들이 검거함이 엄격하지 않음

으로 인하여 점차로 쇠폐하게 되어, 마침내 긴요한 변보로 하여금 중도에서 폐하여 이르지 않게 되니 진실로

부당한 일입니다. 근일에 야인이 무창(茂昌)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 실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폐단을 구제

하는 계책은 주밀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도 연변의 연대 1소에 봉화군 10명과 감고 2명을 정하여,

나누어 상번과 하번으로 삼게 하고, 중복의 여러 봉후에도 봉화군을 매 1소에 6명과 감고 2명을 정하고, 

또한 2번으로 나누어 밤낮으로 항시 있으면서 망보게 하고, 이미 만들어진 법에 의거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써 서울에 전달하게 하고, 각도의 수로와 육지의 봉화를 서로 온 길에 준하게 하고, 병조로 하여금

아무 곳의 봉화는 아무 곳의 봉화에 준하게 하여 산명과 식수(息겤)를 수로와 육지로 나누어 장부에 등록하게

하고, 병조·승정원·의정부와 봉화가 있는 곳의 각 고을의 관찰사·절제사·처치사의 영(營)에 각기 1건씩을

간수하여후일의참고에빙거로삼게하고, 관찰사와절제사의관할하는각처에사람을보내어조사하여, 만약

혹시 점고에 빠지면 초범은 태형 50대를 집행하고, 재범은 장형 80대를 집행하고, 삼범은 장형 1백 대를

집행하고, 능히 고찰하지 못한 관리는 초범은 태형 50대를 집행하고, 재범은 1등을 가하여 죄가 장형 1백

대에 이르게 하고 관직을 파면시키며, 만약 노약과 잔질로써 그 임무를 감내하지 못하여 사적으로 스스로

대체시킨 사람은《대명률》의‘수어군인이 사람을 고용하여 이름을 속여 대체시킨 자는 각기 2등을 감형

한다.’는 조목에 의거하여, 대체한 자는 장형 60대를 집행하고 명적을 회수하여 충군하고, 정신은 장형을

80대를 집행하고 그전대로 충군하며, 그 자손·제질과 동거하는 친속의 봉족인 내에서 능히 그 임무를

감내할 만한 사람이 대체하기를 지원한다면 허가해 주고, 상시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써 하게 하여,

만약 앞의 봉화가 준하지 않으면《당률》에 의거하여 즉시 다음 봉화에 가서 알리고, 있는 소재관에서는

사연을 추고하여 병조에 공문을 보내게 하며, 그 연기를 내고 불을 켜는 일을 준행하지 않는 군사는, 변고가

있는 시기에는 율문의‘군사의 정보를 빨리 보고하는 일에 있어 숨기고 속히 주문하지 않는 사람은 장형

1백 대를 집행한다.’는 조문에 의거하여 죄를 판결하게 하고, 사변이 없을 시기에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써

논죄하게 하며, 만약 봉수를 조심하지 아니하여 군사를 미처 정돈하지 못해서 호구와 군인의 성 지키는 것을

함패시킨 자는, 당해 봉화군은 율문의‘높은 곳에서 망보고 순찰하는 사람이 빨리 보고하는 일에 실수하여,

성을 함락시키고 군사를 손실시킨 사람은 참형에 처하고, 만약 적병이 경내에 침입하여 인민을 침략하게 한

사람은 장형 1백 대를 집행하고 변방의 먼 곳으로 보내어 충군시킨다.’는 조문에 의거하여 논죄 처치하고, 

서울과 지방의 죄인이 도형을 범한 사람은 즉시 봉화군의 원액을 구애하지 말고 봉화군으로 정해 보내어 공역

하게 하고, 역이 만기가 되면 놓아 보내게 하며, 서울의 남산봉화 5소의 간망군은 전에는 15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을 더하고 상번과 하번으로 나누어, 매 1소마다 2명은 입직하고, 5명은 경수상직하는 예에 의거

하여 봉화가 있는 곳에 서로 번갈아 밤낮으로 입직하게 하고, 군인이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과 망보는

것의 근만을 고찰해서, 《육전》에 의거하여 날마다 사변이 있고 없는 것을 열기해 써서 병조에 바치게 하고,



병조에서는 또 전일의 것에 의거하여 검거 고찰할 것이며, 또 연변 연대의 축조하는 법식과 중부 봉화의 배설

하는 제도 및 군인의 출근을 감고하여 관직을 상주어 권려하고 완호하는 조목은 주관한 병조로 하여금 마련

하여시행하게하소서. 이 앞서 봉수의 법이한결같이쇠퇴한지경에 이르게된것은오로지 법령을등한히한

때문인데, 지금 비록 이와 같이 법을 제정하더라도 봉행하는 관리가 이것을 높은 다락 위에 얹어 두고 즉시

효유(曉諭)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우매한 백성으로 하여금 법률을 알지 못하여 갑자기 죄고에 빠지게 할 것

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항의 각 조목을 군인을 감고하는 곳에 상세히 개유(開諭)하여 법률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곡진하게 포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啓: “烽燧之法, 關係邊警, 利害겘小, 故歷代之制, 겢以謹烽火爲重 國家굱酌歷代之法, 載在令甲, 《續

典》所載, 其法至爲詳密, 第因邊方官吏檢擧겘嚴, 馴致겓夷, 遂使緊關邊報中廢겘至, 誠爲겘當 近日野人寇茂昌

之時, 可知其失也, 救弊之策, 겘可겘周. 各道沿邊烟臺一所, 定烽火軍十名, 監考二名, 分爲上下番; 腹裏諸烽 ,

定烽火軍每一所六名, 監考二名, 亦分二番, 晝夜恒在看望, 依已成之法, 晝烟夜火, 以達于京 而各道水陸烽火,

相準걐걟, 令兵曹某處烽火準某處烽火, 幷山名息겤水陸分揀, 置簿兵曹承政院議政府, 烽火所在各官觀察使節制

使處置使營, 各藏一件, 以憑後考 觀察使節制使所管各處, 差人擲簡, 如或闕點, 初犯笞五十, 再犯杖八十, 三犯

杖一百; 겘能考察官吏, 初犯笞五十, 再犯加一等罪, 至杖一百罷職 겭以걛弱殘疾겘堪其任者, 私自代替人, 依

《大明律》守禦軍人雇人冒名代替者各減二等條, 替身杖六十, 收籍充軍; 正身杖八十, 依舊充軍 其子孫弟姪同居

親屬奉足人內, 能堪其任者, 自願代替, 則聽許 常時晝烟夜火, 겭前烽겘準, 則依唐律, 卽時往告于次烽火所在官,

辭緣推考, 移文兵曹 其烟火겘準之軍, 有變時則依律文凡飛報軍情隱匿겘速奏聞者杖一百條決罪, 無事時則以違

令걩罪 겭烽燧겘謹, 未及整兵, 以致陷敗戶口軍人城守者, 當該烽火軍, 依律文望高巡哨之人失於飛報以致陷城損

軍者斬 겭被賊侵入境內, 侵掠人民者, 杖一百, 發邊遠充軍條걩置 京外罪人犯徒者, 隨卽겘拘烽火元額, 定送供

役, 役滿放遣 京城南山烽火五所看望軍, 在前十五名, 今加五名, 分爲上下番, 每一所定二名入直; 五員依警守上

直例, 烽火在處, 輪次晝夜入直 軍人到未到及看望勤慢考察, 依《六典》, 每日事變有無, 開寫呈兵曹, 兵曹又依前

檢擧考察 且沿邊烟臺造築之式, 與腹裏烽火排設之制及監考軍人給到賞職勸勵完護之條, 令主將兵曹磨鍊施궋 前

此烽燧之法, 一至겓夷, 專是慢令所致 今雖如此立法, 奉궋官吏, 束之高閣, 겘卽曉諭, 遂使愚民겘知法律, 遽陷

罪辜, 겘可겘慮 上項各條, 於監考軍人處, 備細開諭, 使겘犯律, 曲盡布置”從之)

○ 단종 12권, 2년(1454) 11월 8일(을묘)

- 병조에서 경상도우도수군처치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도통부에 알려서 아뢰기를, “매 한 개의 봉화마다

다섯 대의 봉수대를 벌려 설치한 것은 적변에 따라 2~3개의 횃불이나 혹은 4~5개의 횃불을 일시에 아울러

들게 하고자 함인데, 지금 봉졸들이 무지하여 다만 한 대의 봉수대에서 그 횃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에 의하여 그 수를 준하오니, 만약 먼 곳의 봉졸이 그 처음의 횃불을 보지 못하고 나중의 것만을 보았다면

반드시 착오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봉화를 적변에 따라 일시에 아울러 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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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曹據慶尙道右道水軍處置使啓本報都統府以啓曰: “每一烽火, 列置五臺者, 欲令隨其賊變, 或二三炬, 或四五炬,

一時竝擧也 今烽卒無知, 只於一臺, 隱見其炬, 以準其겤, 겭遠處烽卒겘見其始, 但見其終, 則必致錯誤, 請自今

烽火, 隨賊變, 一時列擧”從之)

○ 세조 16권, 5년(1459) 4월 29일(경진)

- 병조에서 함길도도체찰사 신숙주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봉수를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적변을

후망하여 위급한 정세를 빨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도, 봉수대의 군졸은 대개 고단하고 빈한하여 말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하므로 이로 인하여 화포를 쏘고 후망하여 적을 방어하는 등의 일이 늦어지고 해이해짐이

많게 되니, 청컨대 봉수대의 군졸 5인 내에서 1인을 덜고 본읍의 갑사충보 중의 1인을 보충하여 임명해서

1개월마다 서로 교체하게 하여 별도를 갑절로 주고, 본래 정한 4인을 거느리고서 화포 쏘는 등의 일을 상시로

가르치게 하고, 구덩이와 목책과 군기도 또한 수보하도록 하되, 그중에 후망에 부지런하여 사변을 잘 보고한

사람이나 수치에 부지런하여 공적이 현저한 사람은 그 도의 도절제사로 하여금 그 공로의 등급을 정하여

계문하게 하여 논공행상하여 서용하도록 하고, 그 봉행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삼가하지 않는 자는 논죄하여

도(到)를 삭제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據咸吉道都體察使申叔舟啓本啓: “烽燧之設, 專爲候望賊變, 飛報緩急, 而燧卒겢以單寒無馬者差之, 因此

放 , 候望, 禦敵等事, 多致緩弛 請燧卒五人內除一人, 以本邑甲士, 充補中一人充差, 一月相遞, 倍給別到, 겢元

定四人, 常敎放 等事, 坑坎, 柵木, 軍器亦令修補, 其中勤於候望能報事變者, 勤於修治功績現著者, 令其道都節

制使第其功걓啓聞, 걩賞敍用, 其겘勤謹奉궋者, 걩罪削到”從之)

○ 세조 32권, 10년(1464) 2월 15일(무술)

- 병조에서경상도관찰사의관문에의거하여아뢰기를, “도내의창원부봉산과양산군계명산의봉수는모두

다 낮고 작아서 먼 곳과는 서로 통하여 바라볼 수 없으니, 청컨대 봉산의 봉화는 합산으로 옮기고, 계명산의

봉화는 위천역 북산으로 옮기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據慶尙道觀察使關啓: “道內昌原府 峯山, 梁山郡 鳴山烽燧之處, 皆卑微遼遠, 겘相通望, 請峯山烽火移

合山, 鳴山烽火移渭川驛겗山”從之)

○ 성종 89권, 9년(1478) 2월 16일(기유)

-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대전》봉수조에, ‘평시에는 횃불 1, 적이

형상을 나타내면 횃불 2, 국경에 가까이 오면 횃불 3, 국경을 범하면 횃불 4, 접전하면 횃불 5’라고 하였는데,

지난 정월 28일 전라도 순천부 돌산포와 이번 2월 2일 경상도 남해현 적량에 사변이 있었는데도 평시의

예에 의하여 횃불 하나로 서로 맞추었으니, 사변을 알리는 뜻이 아주 없었다. 각각 그 다른 경계에서 서로

맞추는 곳을 차례차례로 추국하여 아뢰라.”하였다.



(下書京畿, 忠淸, 全갥, 慶尙道觀察使曰: 《大典》烽燧條: ‘平時一炬, 賊現(刑)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

四炬, 接戰則五炬’去正月二十八日全갥道 順天府 突山浦, 今二月初二日慶尙道 南海縣 赤梁有事變, 依平時例

一炬相準, 殊無報變之意 各其他境相準處, 次次推鞫以啓”)

○ 중종 79권, 30년(1535) 2월 14일(을사)

-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김근사가 아뢰기를, “가덕도에 진을 설치하는 일은 조윤손(曺閏孫)이 지난번

그곳에 내려갈 적에 가서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였다가 대간이 안 된다고 하여 중지하였습니다. 가덕도는

신이 가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람에게 들으니, 바다 가운데 있긴 하나 육지와의 거리가 멀지 않다 하였습니다.

경오왜란 이후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직접 가서 보고 살피게 하였으나 우물쭈물하고 지금껏 하지 않았

습니다. 지금 윤손이 입시하였으니, 상께서 그곳의 형세를 하문하시고 조처하심이 타당합니다.”하고, 특진관

조윤손은 아뢰기를, “가덕도는 험하고도 가파른 매우 높은 산으로 암석이 깎아 세운 듯 우뚝 솟았으므로

배를 댈 수 없어 왜인들도 양장곶(羊場갅)에 정박한 다음 들어와 웅거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곳에 진을

설치하면 왜인이 다니는 길목의 요충을 점거하는 것이니, 병력이 부족하더라도 왜인이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은 물론이고, 제포 등에는 진을 설치하여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남방은 인물이 많으니, 진을 설치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가리포 사량은 바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진을 설치하여 지키는데

하물며 가덕이겠습니까. 병력에 대해서는 신이 모르겠습니다만, 진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신이 좌도

병사로 있을 적에 진을 설치한 것을 보니 금방(禁防)이 엄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덕도는 어염(魚鹽)의 이점이

있어서 왜인이 항상 이곳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장사치들은 캄캄한 밤중이라도 몰래 왕래하고 있으니, 수진

장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그간에 피해자가 있어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진을 설치

하여 수군을 많이 주둔시키고 또 봉수를 설치하면, 적변이 생기더라도 다대포와 안골포에서는 변보를 즉시

알 수 있어 하루저녁에 서울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인은 양장곶에 배를 정박하므로 가고 싶은

대로 몰래 갈 수 있습니다만, 이곳에 진을 설치하면 와서 정박할 수 없고 또 급수로를 끊게 되니 어떻게

침범해 오겠습니까.”하고, 특진관 최세절(崔世節)은 아뢰기를, “다대포와 부산포 등처는 신이 김공석(金公奭)·

원팽조(元彭祖)와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몰운도(沒雲島)는 곧 왜선의 후망처이니, 이곳에 봉수를 설치하면

왜인들이 부산포와 제포 사이를 왕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인은 교활하기 짝이 없어서 항시 몰래

제포로 가던 자가 우리에게 발견되면 부산포에 가다가 잘못하여 이곳에 도착했다고 칭탁하고, 몰래 부산포로

가는 자들도 그러하니, 이는 반드시 속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육지 사람들이 바닷가

고을에 와서 밤을 틈타 개인적으로 매매하리라 생각하고 고장도(高壯島)를 수색하였던 바 1명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은 조그만 섬인데도 몰래 들어가 매매를 하는데 더구나 가덕도처럼 크고도 가까우며 어염의

이점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만약 몰운도에 후망대를 설치하면 몰래 드나들며 매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가덕도에 진을 설치하는 것과 무신을 뽑는 것은 모두 중대한 일이다. 후일 정부가 합석할 때 병조와 지변사

당상 등이 회의하여 아뢰라.”

108•慶南地域의 烽燧



Ⅲ. 문헌자료와 지도•109

(御朝講 領事金謹思曰: “加德島設鎭事, (曺閏孫) 〔曺潤孫〕頃者下(土) 〔去〕時, 令往看, 而措置, 臺諫以爲

겘可, 故止之 加德島, 臣雖겘得目覩, 然聞之於人, 雖在海中, 距陸겘遠 庚午年倭賊叛갺之後, 令觀察使, 節度使,

親往看審, 而因循姑息, 至今겘爲耳 今潤孫入侍, 其形勢, 自上下問而處置爲當”特進官曺潤孫曰: “加德島, 險阻

至高之山也 巖石矗立, 船겘得泊 倭人自羊場갅, 걐泊入據矣, 我國設鎭於此, 則已據倭걟之要衝, 兵力雖或겘足,

倭人無如之何矣 薺浦等處, 雖無鎭守可也 南方人物衆盛, 其於設鎭, 有何難焉? 且加里浦, 蛇梁, 乃海中絶遠處,

而設鎭守護 況加德乎? 兵力, 則臣未之知也, 設鎭則當矣 且臣爲左道兵使, 見其設鎭, 禁防雖密, 然加德島, 則有

魚鹽之利, 而倭人恒留於此, 興販之徒, 雖昏夜潛相往걐, 守鎭之將, 何得而知之? 其間雖有被害者, 亦何能知之?

設鎭於此, 而多定水軍, 又設烽燧, 則雖有賊變, 多大浦, 安骨浦, 則邊報卽相知之, 而一夕可以達于京城矣 且倭

人依泊於羊場갅, 故任其所之, 而竊發矣, 겭設鎭於此, 則겘得걐泊, 而絶其汲水之걟, 何能걐犯乎?”特進官崔世

節曰: “多大浦, 釜山浦等處, 臣與金公奭, 元彭祖往見之 沒雲島, 乃倭船候望處, 設烽燧於此, 則倭人之往걐於釜

山浦, 薺浦之間, 可知矣 倭奴, 狡詐莫測, 常時潛往薺浦者, 겭爲我人所見, 則托言往釜山浦, 而誤到于此, 其潛往

釜山浦者, 亦然 其間, 必有所私而然也 臣以爲: ‘陸郡之人, 걐于沿海官, 昏夜之間, 私自買賣, 搜討于高壯島, 捕

一人以걐’此乃小島也, 而亦有潛入買賣 況如加德島大且近, 而有魚鹽之利乎? 겭設候望於沒雲島, 則겘得潛相

往걐, 以爲買賣也”傳曰: “設鎭加德, 抄選武臣事, 皆爲重大, 後日政府合坐時, 兵曹知邊事堂上等, 會議以啓”)

○ 선조 122권, 33년(1600) 2월 14일(무자)

- 비변사가 아뢰기를, “변경을 알리는 데는 봉화보다 더 빠른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전에 매우 상세히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폐지되고 거행하지 않아 헛되이 설치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이 우리의

변경에 주둔하면 매양 하나의 횃불로 서로 기준을 세워 알리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폐지

한다면 그만이지만 폐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이해진 대로 정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날씨가 이미 화창해져서 남쪽 변방의 일이 아침 저녁으로 우려스러운 때이니, 방어에 관한 모든 조처를 더욱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양남(兩南)에서 봉수가 올라오는 길이 셋인데 경내를 통과할 적에는

각 고을의 토주가 있으니 검칙할 책임은 실로 수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각도의 감사는 도내의 찰방 가운데

성실하고 치밀한 사람을 가려서 따로 차사원으로 정하여 약간의 고을을 나누어 지키게 하고 이 일의 검찰을

전적으로 위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군(燧軍)의 존몰과 거화의 허실을 자주 적간(摘奸)하게 할 것은 물론,

수령이 소홀히 하였을 경우 가벼운 죄에 해당하면 감사로 하여금 잡아다가 결장(決杖)하게 하고 중한 죄의

경우에는 계문하여 군율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저절로 전과 같이 해이해지는 폐단이 없게 될 것

입니다.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사(舟師)를 나누어 세 곳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은 적로가 여러 갈래여서 미리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거리가 멀고 산천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한 곳이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가 있어도 다른 두 곳에서는 필시 제때에 알 수가 없어서

서로 구원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때에 알 수 없다면 당초 적변에 대비하여 설치했던 본의가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해중의 적로인 경우에는 도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는 무인지경이어서 새로

조망대를 설치하는 것은 사세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해 일대인 부산에서 강진·해남에 이르기까지는



군읍이 서로 바라보이니 이곳에 따로 봉화를 설치하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주사가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대해 강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러한 내용으로 도원수와 순찰사에게 하서하여 상의해서 시행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해의 각역은 모양을 이루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시급한

전보는 단지 각 고을의 잘 달리는 사람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니, 혹 변에 대비하고 있는 말 가운데에서

각 고을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따로 입마(立馬)하게 하여 변방의 경보에 대비하게 하는 일도 아울러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備邊司啓曰: “邊警之報, 莫急於烽火, 故法典所載, 非겘詳盡, 而近年廢墮겘擧, 歸於虛設, 賊屯我境, 而每以

一炬相準 겭 以겘關而廢之則已, 겘可廢, 則갎可任其解弛, 而겘爲之整(開)〔飭〕乎? 況今風日已和, 南邊之事,

朝夕可虞, 凡百備禦之方, 尤겘可少緩 兩南烽燧上걐之걟有三, 而過境之時, 自有各邑土主, 檢飭之責, 固在於守

令, 而各道監司, 於道內察訪中, 擇其誠愼縝密者, 別定差使員, 分守겭干邑, 專委檢察此事 燧軍存歿, 擧火虛實,

頻겤摘奸, 守令之慢忽者, 輕則令監司 致決杖, 重則 啓聞, 按以軍律, 則自無如前解弛之弊矣 依此施궋何如?

且舟師之分守三處者, 以其賊걟多岐, 有難預料 其間道里遙遠, 山川相隔, 一處雖或受兵, 而兩處必有未及知之,

겘能相救之患 겭未及知, 則當初設備待變之意, 歸於虛地 如海中賊걟, 島嶼雖連, 而此則無人之境, 新設瞭望, 勢

所겘能, 而沿海一帶, 自釜山至康津, 海南, 則郡邑相望之地, 別設烽火, 亦겘甚難, 舟師自中相應之策, 겘可겘講

請以此意, 下書于都元帥, 巡察使, 商確施궋何如? 沿海各驛, 無形已久, 時急傳報, 只憑各邑能走人 或待變馬中,

令各邑隨궄別立, 以待警報事, 竝爲궋移何如?)

○ 선조 165권, 36년(1603) 8월 30일(계축)

- 병조가 아뢰기를, “남산의 제일봉은 북방에서 오는 봉수인데, 전일에는 번번이 구름이 어둡다고 핑계하여

봉화를 올리지 않았으나 북도(겗道)에 변란이 일어난 뒤로는 25일부터 27일까지 으레 봉화를 올려 서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부터 이틀을 잇따라 서로 맞추지 않았므로 남산의 오원(伍員)을 추문하였더니,

북쪽의 아차산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하여 봉수의 일도 허위로 하곤 합니다.

북변이 있는 이때 심상하게 여기고 추치하지 않으면 안 되니, 북로의 각 고을을 차례로 살펴서 추고하여

엄중히 다스리소서.”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兵曹啓曰: “南山第一峯, 겗걐烽燧, 前日每托於雲暗, 겘爲擧火, 而겗道生變後, 自二十五日, 至二十七日, 例

火相準矣 又自昨日, 連二日겘爲相準, 南山伍員推問, 則 겗峨嵯山겘擧云 近걐國綱解弛, 烽燧一事, 亦歸虛僞,

而當此겗變之日, 겘可置之尋常, 而겘爲推治 請겗걟各官, 次次査 , 推考重治”傳曰: “允”)

○ 현종 5권, 3년(1662) 6월 23일(갑자)

- 이완이 아뢰기를, “북로의 봉수가 단절되는 것이 늘 걱정인데, 이는 대체로 마천령 등 네 곳의 큰 영(嶺)이

높아서 구름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고, 김좌명(갏佐明)이 아뢰기를, “신이 들은 바에 의하면

회양(淮陽)과 금성(金城) 양 고을 사이에 하늘을 찌르는 산봉우리가 첩첩이 들어서 있어 운무가 늘 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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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하는데, 봉화가 끊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봉수가 이런 상태라면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다. 자세히 살펴 변통하라고 양도 감사에게 분부하라.”하였다.

(李浣曰: “겗걟峰熢, 每患斷絶, 蓋有磨天等四大嶺, 山高雲暗而然也”金佐明曰: “以臣所聞, 淮陽, 金城兩邑

間, 有疊 撑天, 雲霧恒겘開, 烽火之絶, 實由於此也”上曰: “烽燧如此, 非細慮也 詳察變通事, 分付兩道監司”)

○ 숙종 19권, 14년(1688) 6월 10일(신해)

- 정언 박태순(朴泰淳)이 상소하기를, 봉수를 설치한 것은 변방의 수비를 삼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기성에 있을 때 하리가 매양 아차산의 봉수가 후망할 수 없다고 고하므로, 신이 그 이유를 힐문한즉,

북로의 봉수는 으레 구름이 어둡게 가려 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돈대를 설치하고 군사를 두어 저처럼 쓸데없는 비용을 쓰는 것입니까?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헤아려 생각하고 변통하여 혹은 옮겨 설치하든지 혹은 더 설치하든지 해서 반드시 전통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본병을 둔 것은 다른 관사에 비하여 중대한데, 참판 이하는 한 용관이

되어 무릇 크고 작은 관직의 제배(除拜) 의망(擬望)에 있어서 이관은 팔짱만 끼고 옆에서 보기만 하고 불만족

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판서는 일찍이 문의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지도 못하니, 관사를 설치하여

직장을 나누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나마 주의(注擬)하는 즈음에 반드시 좌이와 더불어 가부를 서로 의논하는

것을 한결같이 동전(東銓)과 같이 하면, 아마도 관을 위하여 사람을 뽑는 방법에 합할 듯합니다. 또 본조에

바치는 군포는 수입을 헤아리고 지출을 계산한다면 한해에 남아도는 것이 수백여 동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해마다 증가하여 그 수량이 수천여 동에 이르니, 해마다 썩어서 대부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개 면포는

부드럽고 약해서 금전에 비할 수 없으니, 아무리 햇볕에 쬐인다 하더라도 오래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백성의 고혈에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공연히 창고 속에 두어서 마침내 쓸모없는 물건을 만들어야겠

습니까? 마땅히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혹은 1년 것을 견감하든지 혹은 옮겨서 경비에 쓰도록 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소서.”하였다. 소가 들어오자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아뢰기를, “주의(注擬)는 무변을

쓰고 안 쓰는 것이 문사와는 다름이 있으니, 자주 체직되는 관원은 두루 알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마땅히

장관에게 전적으로 위임시켜야 할 것이며, 군포는 비록 남아 쌓인 것이 있다하더라도 마땅히 불시의 수용으로

삼아야 하므로 다 쓸 수 없으며, 봉수는 장마가 개이기를 기다려서 마땅히 적간하도록 해야겠습니다.”하니,

임금이 그 의논을 옳게 여겼다.

(正言朴泰淳上疏曰: 烽燧之設, 所以謹邊備也 臣在騎겛, 下吏每以 嵯烽燧겘得候望爲告, 臣詰其由, 則겗걟烽

燧, 例以雲暗겘通云, 誠如是也 何爲設墩置卒, 爲彼無用之費耶? 罷之爲宜 겘然則商量變通, 或移設或添設, 以

爲必可傳通之地, 國家之置本兵, 比他司爲重, 而굱判以下, 作一冗官, 凡大小除擬, 貳官拱手傍觀, 而겘以爲 ,

判書未嘗問議, 而겘以爲專決, 非設官分職之意, 今於注擬之際, 必與佐貳, 可否相議, 一如東銓, 則恐合於爲官擇

人之道, 且軍布之納本曺者, 量入計出, 則一歲剩餘, 겘下걽百餘同, 歲歲增加, 其겤至겤千餘同, 逐年腐朽, 多겘

可用 蓋綿布脆弱, 겘比金錢, 雖겖曝 , 겘能支久故也 此赤子膏血之所出, 而갘何空置庫中, 終作無用之物乎?



宜令廟堂商議, 或 減一年, 或移作經用, 以 民力 疏入, 令備局議之, 以爲注擬則用舍武弁, 與文士有굋, 겤遞

之官, 有難周知, 宜專委長官, 軍布則雖有餘儲, 宜作겘時之需, 겘可傾用, 烽燧則待 霽, 宜令摘奸 上可其議)

○ 영조 38권, 10년(1734) 6월 3일(정미)

- 임금이 주강에 나아갔다. 강을 끝마치자, 지경연 조상경(趙尙絅)이 북로의 강변봉대의 일을 진달하기를,

“처음에 후주진(厚州鎭)으로써 화저(火底)로 삼았던 것은 대개 그곳이 청나라와 지역이 서로 연접해 있기 때문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을축년에 있어서 그 진을 개혁하여 그 지역을 비워둔 채 드디어 장진의 강가에 어면진

(魚面鎭)을 설치하여 후주의 백성과 군졸들은 모두 어면에 소속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화저도 또한 따라서 이동

하였습니다. 장진은 후주와의 거리가 2백여 리나 됩니다. 변강의 사변이 있고 사변이 없는 것은 막연히 서로

관섭하지 않고서 단지 봉수만 든다는 것은 일이 몹시 허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호기(胡騎)가 장진에

얼음이 얼기를 기다려 후주에 길을 찾아 장진의 빙판길을 경유하여 온다면 3~4일도 걸리지 않고 함흥에

당도할 수가 있을 것이니, 이 점을 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함흥의 감영에서 대죄할 때에

수신과 서로 의논하여 어면의 봉대를 옛 갈파지진에 이설할 것을 장청한 바가 있습니다.”하고, 참찬관 이종성

(李宗城)도 또한 잇달아 그 형편을 진달하기를 조상경의 말과 같이 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도신과 수신

에게 문의하여 품지해서 처리하게 하였다.

(上御晝講 講訖, 知經筵趙尙絅陳겗걟江邊烽臺事曰: “初以厚州鎭爲火底者, 蓋爲其與淸國壤相接也 歲在乙丑,

革其鎭空其地, 遂設置魚面鎭於長津江濱, 將厚州民卒竝屬魚面, 故火底亦隨而移之 長津距厚州爲二百餘里, 邊 之

有事無事, 漠然겘相涉, 而只擧烽燧, 事極 虞 且萬一胡騎俟長津氷合, 取걟厚州, 由長津氷걟而걐, 겘費三四日,

可薄咸興, 是又겘可겘慮 臣待罪咸營時, 與帥臣相議, 狀請移設魚面烽臺於舊乫坡知鎭矣”굱贊官李宗城亦繼陳

形궄如尙絅言, 上令廟堂問于道帥臣, 稟旨以處)

○ 영조 114권, 46년(1770) 윤5월 26일(신미) 

- 병조참의 신일청(申一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우리의 변란에 대비하는 계책은 마땅히

서북 두 변방에 있으니, 분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미리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화의 신호가 통하느냐

막히느냐는 전적으로 돈대의 원근에 매여 있습니다. 돈대가 가깝고 조밀하면 후망하기에 편리하고 탐지하기가

쉬우며, 돈대가 멀고 드물면 아득해서 후망하기가 어렵고 구름에 가리기 쉽습니다. 신이 삼가《기효신서

(紀效新書)》를 상고해 보건대, 중국의 경우 대략 10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북도봉대의 직로

거리는 경흥 서수라보(西水갥堡)의 우암(牛巖)에 새로 세운 봉대로부터 성진진의 기리동(岐里洞)봉대에 이르기

까지 가까운 것이 7~8리 또는 10여 리요, 먼 것은 20리 혹은 30리입니다. 단천에서 안변의 철령에 이르기

까지는 가까운 것이 2, 30리요, 먼 것은 4, 50리이니 성진 이북에 비교한다면 봉대의 설치가 드물고 봉화 길이

아득히 먼 것이 실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의 봉화 길을 익히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단천의 오라퇴

(吾갥退)·마흘( 訖乃), 이성의 성문(城門)·진조(眞鳥), 북청의 육도(六島), 홍원의 남산(南山), 함흥의 성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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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갅), 정평의 비백산(鼻白山), 문천의 천불산(天佛山), 안변의 사고개(沙古介)·철령(鐵嶺)은 봉화 길이 멀고

봉대도 드물어 후망하기가 쉽지 않으니, 만약 그 사이에 추가로〈봉대〉를 설치한다면 반드시 후망하지 못하는

폐단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병조의 봉수안에 기재되어 있는 거리를 상고하건대, 단천의

오라퇴에서 마흘내까지의 거리는 30리요, 이성의 성문에서 진조까지는 거리가 58리요, 북청의 육도에서

홍원의 남산까지는 거리가 50리요, 함흥의 성곶에서 정평의 비백산까지는 거리가 50리요, 문천의 천불산에서

고원의 웅망산까지는 거리가 30리요, 안변의 사고개에서 철령까지는 거리가 50리이니, 봉대가 멀어 후망할

수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천에서 안변에 이르기까지 중간이 끊긴 경우는 5~6곳에

불과하니, 그 지형을 살펴서 편의에 따라 추가로 봉대를 설치하면 중간에 후망이 단절될 이치가 없을 것

입니다. 이는 실로 변경의 경보가 통하느냐 막히느냐에 관계되는 일이니, 머뭇거려 그대로 시일만 천연

(遷延)할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침침하여 달려가 알려야 할 때에는 각 봉대의 봉군에게 부신(符信)으로 달려와

알린 바가 적실함을 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또한 뜻밖의 걱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패를

만들되 전면 가운데에‘운암(雲暗)’이란 글자를 새기고, 후면 가운데에‘신’자를 새기며, 전·후면 양 곁에

각각서로 응하는 봉호를 새기고【우암과 남산 두 봉대가 서로 응하는 경우 한편에는 우암을 새기고 한편에는

남산을 새긴다.】가운데를 쪼개어 두 쪽으로 만들어 그 새긴바 봉호를 해당 봉대에 나누어 지급하고, 역시

해당 고을의 화인(火印)을 찍습니다. 【경흥부의 두리산(豆里山)과 구신포(仇信浦) 두 봉대가 서로 응하는 경우

모두 경흥부 경계 안에 있으니, 양 곁에 모두 경흥부의 화인을 찍는다.】만약 서로 응하는 두 봉대가 각각

두 경계에 있고,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아 포와 뿔피리가 서로 들리는 곳의 경우 구름이 침침한 날에 천아성

(天鵝聲)을 이용하거나 혹은 포를 쏘아 서로 응하면 사람이 달려가는 것보다 빠를 것입니다. 북쪽 봉대의

수효는 봉화가 시작되는 우암에서부터 아차산까지 1백 20대입니다. 만약 가설한다면 그 수효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많을 것이니, 아침 일찍이 봉화를 들어야만 어둡기 전에 아차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암에서 처음 봉화 드는 것을 평조를 기준으로 삼아 삼남 양서의 봉보보다 뒤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고도 전과 같이 접속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는 소홀히 하여 거행하지 않은

결과이니, 본조에서 봉장(烽狀)을 자세히 살펴서 공문을 보내어 사핵하게 하고, 해당 봉수가 단절된 곳의

지방관 및 수신을 초기하여 논단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그 소장을 비국에 내려

소상히 품처하도록 하였다.

(兵曹굱議申一淸上疏, 略曰: “… 惟我陰雨之計, 當在西겗兩邊, 而振刷奮勵之方, 겘可겘豫矣 烽信之通隔, 全

係墩臺之近遠 臺近而密則궄於候望, 而易於 瞭, 臺遠而闊則莽蒼難瞭, 而雲物易遮 臣謹按《紀效新書》, 中國則

大約以十里爲겢 我겗道烽臺直걟遠近, 自慶興西水갥堡牛巖新起烽臺, 至于城津鎭岐里洞峰臺, 近者爲七八里十

餘里, 遠者爲二十里或三十里 自端川至安邊·鐵嶺, 近者爲二三十里, 遠者爲四五十里, 較諸城津以겗設臺之稀

闊, 烽걟之阻遠, 實有懸殊者 겗人之慣踏烽걟者爲言, 端川之吾갥退 訖乃, 利城之城門眞鳥, 겗靑之六島, 洪原

之南山, 咸興之城갅, 定平之鼻白山, 文川之天佛山, 安邊之沙古介鐵嶺, 烽걟旣遠, 烽臺亦稀, 未易候瞭, 겭加設

於其間, 則必無失瞭之弊云矣 臣今考兵曹烽燧案所載程途, 則端川吾갥退之於 訖乃, 相距三十里, 利城之城門與

眞鳥, 相距五十八里, 겗靑之六島與洪原之南山, 相距五十里, 咸興之城갅, 定平之鼻白山, 相距五十里, 文川天佛



山之距高原熊望山三十里, 安邊沙古介之距鐵嶺五十里, 臺遠失瞭之說, 겘爲無據矣 自端川至安邊間斷者, 겘過五

六處, 相其地形, 隨궄加設, 則無中間斷瞭之理 實關邊警之通隔, 겘可因循, 玩 度日 雲暗馳報之際, 各臺烽軍,

겘可無符信以審? 걐報的實, 亦防意外之虞 以堅木作牌, 前面中刻雲暗字, 後面中刻信字, 前後面兩傍, 各刻相應

烽號, 【如牛巖南山兩烽相應, 則一邊刻牛巖, 一邊刻南山】中剖爲兩片, 以其所刻烽號, 分給該烽, 亦갮該邑火印

【如慶興府豆里山, 仇信浦兩烽相應, 而俱在慶興府界內, 則兩邊俱갮慶興府火印】겭相應兩烽, 各在兩境, 相距겘

甚遠, 砲角相聞之處, 則雲暗日, 用天鵝聲, 或放砲相應, 速於馳人 겗烽臺겤, 自火底牛巖, 至 嵯山爲一百二十

臺 겭加設, 則其겤益添, 較他道最多, 早擧然後可 未昏至 嵯 牛巖初擧以平朝爲信, 無後於三南兩西烽報 如

此而或有如前겘準, 則是慢겘擧궋之致, 自本曹詳考烽狀, 發關査 , 該烽斷絶處, 地方官及帥臣, 草記걩斷”上優

批, 下其章備局, 令消詳稟處)

ㅇ 영조 115권, 46년(1770) 7월 9일(계축)

임금이 주강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고, 무신 장지항(張志恒)에게 명하여 북도에 가서 남병사·

북병사와 함께 봉수를 살펴보고 오도록 하였는데, 이때 북병사 이방수(李邦綏)와 남병사 이한창(李漢昌)이

봉수를 살펴보고 나서, 급히 계문하기를, “북관에는 삼삼파보(森森坡堡)의 동봉(東峰)·모덕(牟德) 두 간봉을

혁파하고 송봉(松峰)에다 하나의 새 봉수를 옮겨 설치하는 것이 목표에 전달하는 데 편리하겠습니다. 남관에는

안변의 사고개(沙古介)·철령(鐵嶺) 두 봉수의 사이는 거리가 너무 멀므로, 노구봉(걛 峰)에다 하나의 봉수를

따로 설치하여야 되겠고, 철령과 회양의 마주 있는 봉수 사이에도 하나의 봉수를 더 설치하여야 되겠으며,

이성의 성문봉(城門烽)은 지형으로 보아 단천으로 이속하고 무사와 무기는 입응치(立應峙)의 새 봉수로 옮겨

설치하고, 단천의 사기일언(沙器日彦) 봉화대를 혁파하고 역시 무사와 무기는 성문봉으로 옮겨서 두 고을의

증설에 따른 폐단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흥의 성황봉화대는 터전이 푹 빠져있으니 또한 혁파하고

덕치(德峙)로 하여금 바로 웅망산(熊望山)봉화에다 목표를 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또 봉화를

올리는 시한이 매번 저물녘이 되어서 천리길의 거리에 계속 전달을 하다 보면 형편상 시한 안에 서울의

봉화대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맨 처음에 봉화를 올리는 시각을 조금 앞당겨서 연기를 올려 목표에 전달을

하되, 날이 저문 뒤에는 불을 올려서 서로 전달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청컨대 무신 장지항(張志恒)을 보내어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연기를 올리도록

하는 것과 무신을 보내어 형편을 살피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한지의 여부를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의논이 모두 일치하지 않자, 임금이 말하기를, “연기는 사변이 발생할 때에 쓰는 것인데, 평상시에

연기로써 한다면 사변이 발생할 때는 또 무엇으로 서로 응하겠는가? 이 일은 논할 필요도 없다.”하였는데,

김치인의 소청을 따라서 마침내 이런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上御晝講, 引見大臣備堂, 命武臣張志恒, 往겗道, 與南겗兵使, 看審烽燧以걐, 時겗兵使李邦綏, 南兵使李漢

昌, 摘奸烽燧後馳啓: “겗關則請罷森森坡堡東峰牟德兩間峰, 而移設一新烽於松峰, 궄傳準 南關則以安邊沙古

介鐵嶺兩烽之間, 相距遼遠, 宜別設一烽於걛 峰, 鐵嶺之於準陽對烽之間, 亦宜加設一烽, 利城之城門烽, 因地形

114•慶南地域의 烽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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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之〈端川〉, 移設其武士器械於立應峙新烽, 罷端川沙器日彦烽臺, 而亦移其武士器械於城門烽, 除兩邑加設之

弊 永興城隍烽臺, 其址凹陷, 亦爲革罷, 而使德峙烽, 直準於熊望山烽火”又以擧火時限, 每値日暮, 千餘里轉應

之際, 勢未及於京烽時限, 自火底差早, 擧烟傳準, 而日暮後擧火相應爲請 領議政金致仁奏之: “請遣武臣張志恒,

審視形궄”上問擧烟與遣武臣궄否於諸臣 議皆겘一, 上曰: “烟氣有事時所用, 而平時以烟, 則有事時又將以何相

應乎? 此則겘必걩也”後致仁所請, 遂有是命)

○ 영조 115권, 46년(1770) 10월 29일(신축)

- 무신 장지항(張志恒)이 북도의 봉수를 살펴보러 갔었는데, 이때에 돌아와서 그 편의를 아뢰기를, “이성의

진조봉(眞鳥峰)과 성문(城門)봉수의 두 사이는 봉화길이 단절되어 있어서 양쪽에서 바라보이는 고을의 주산과

두을(豆乙)·응치(應峙)의 세 곳에〈간봉〉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경성 삼삼파(森森坡)의 간로봉

(間걟烽)은 종전에 직로봉(直걟烽)으로 변통한 뒤 모덕(牟德)에서 영강(永康)으로 반응하도록 하였는데, 영강

에서 모덕을 바라보는 데는 사이에 여러 산봉우리들이 벌여 있어서 바라보기가 어려우므로, 동봉(東峰)봉화를

만약 송봉으로 옮겨서 모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촌(朱村)에서 받도록 한다면 봉화의 길이 매우 편리하고

옮겨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모덕의 것이 혁파 중에 있어서 삼수의 어면도(漁面島)는 여러 봉화길의

가장 요긴하고 종요로운 곳일 뿐더러, 또 국경의 경비에도 긴요하므로 간로봉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흥의 성곶(城갅)은 들판은 낮고 산은 높아서 바라보기가 불편하므로, 역시 간봉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하고, 또 철령의 연화를 남북으로만 한정하는 일도 법으로 정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으며, 이 밖의 일은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또 봉화대의 무사에게 호역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이는 임금이 봉수군의 겸역이 다른 사람보다 고되다는 문제를 들어 도신에게 명하여 소상히

장문하도록 한데다 장지항이 또 도사 여선덕(呂善德)이 무신을 멸시하여 전혀 고생을 돌아보고 꺼려함이

없이, 취소(吹簫)·마포(馬砲)를 마음대로 다룬다고 상주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해부로 하여금 중감하도록

한 것이다.

(武臣張志恒, 往審겗道烽燧, 至是歸奏궄宜, 曰: “利城眞鳥峰, 城門峰兩間, 烽걟間斷, 兩望邑主山豆乙, 應峙

三處, 謂宜加設 鏡城森森坡間걟烽, 曾前直걟烽變通後, 牟德反應永康, 而自永康望牟德, 重峰森列, 難於瞭望,

겭移東峰烽於松峰, 겘由牟德, 直準朱村, 則火걟甚궄, 移設겘難 牟德自在革罷中, 三水魚面島, 爲諸걟樞要, 且

緊於關防, 間걟之烽, 겘可겘設 咸興城갅, 野低山高, 瞭望겘궄, 亦겘可겘間設”又以鐵嶺烟火, 限南겗定式, 幷從

之, 餘皆勿걩 又請烽臺武士給겖, 從之 烽軍兼役偏苦事, 命道臣, 消詳狀聞, 志恒又以都事呂善德, 蔑視武臣, 全

겘顧憚, 吹簫馬砲, 恣意爲之仰奏, 上令該府重勘)

○ 정조 22권, 10년(1786) 8월 30일(경오)

- 헌납 김광악(갏光岳)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봉수의 법은 매우 중합니다. 호남과 영남 사이에 봉화를

올린 일은 그전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인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영남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신은 영남의



감영에 지시하여 엄중히 조사해서 해당 병사와 봉대가 있는 연로(沿걟)의 고을 중 신중히 하지 않은 수령을

적발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충청수사 이연필(李延弼)은 글자 한 자도 모른데다가 오로지 자신만

살찌우기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청컨대 그에 해당한 법을 시행하소서.”하니, 이연필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獻納金光岳上疏言: 烽燧法意至重 而湖, 嶺間擧烽一事, 事未前聞, 而究其本, 則事在嶺南 臣謂分付嶺營, 嚴加

査實, 當該兵使及烽臺沿걟邑中겘謹守, 令摘發定罪 忠淸水使李延弼, 目겘識丁, 志專肥己 請施當律 命罷延弼職)

○ 순조 19권, 16년(1816) 11월 20일(을축)

- 차대하였다. 좌의정 한용귀가 아뢰기를, “방금 전에 함경감사 이희갑(李羲甲), 남병사 서춘보(徐春輔)의

장계를 보니, 장진부(長津府)의 노탄봉수를 파하고 읍참발소(邑站撥所)를 설치한 다음, 봉장에게 주던 급료를

발장(撥將)에게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노탄의 봉수는 헛되이 설치한 것이나 같고, 장진읍의 발소(撥所)는

긴요한 일에 속하니, 장계의 요청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호조판서 박종경이

아뢰기를, “이번에 돈을 주조한 것은 쌀을 사서 줄어든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돈의 수요에 있어서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에 향군이 번을 서는 대신, 모두 자보(資保)를 구하여 쓰게 한 일은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짧게는 6~7개월이나 길게는 1년에 불과하므로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으며, 또 훈국의 군사는 사실상 오래 번을 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 계축년의 사례에 따라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의 상번군에서 각 초(哨)마다 각각 27명을 떼어내 모두 자보로 하여 15년을 기한으로

포를 거두어 취해 쓸 경우, 거둥할 때에 호위 및 순라 등의 일은 두 영이 다름이 없습니다. 금위영에 있어서는

내입직군(內入直軍)이 1백 명인데, 상번하는 4초 가운데 번을 정지하면 입직군의 배정에 실로 부족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료가 없는 대년군(待年軍) 가운데 5, 60명을 한정하여 수문군(守門軍)의 사례에

따라 별도로 급료와 옷감을 주고 외영의 번차에 가져다 쓰기로 그 영의 대장과 상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모두 대신과 두 영의 대장에게 물어서 처리하소서.”하였는데, 대신과 장신(將臣)이 이의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次對 左議政韓用龜啓言: “卽見咸鏡監司李羲甲, 南兵使徐春輔狀啓, 則請罷長津府之걝灘烽燧, 設置邑站撥所,

而以烽將料米, 移給撥將爲辭 걝灘烽燧, 궄同虛設, 長津邑撥, 事屬緊務, 依狀請許施”從之 戶曹判書朴宗慶

啓言: “今番鑄錢爲其貿米補縮之地, 而至於錢邊所需, 亦多겘足 禁御兩營鄕軍停番, 幷資保需用, 在前多有궋之

之時 然此겘過近而六七朔, 遠而一周年, 有名無實, 而且訓局軍許久助番, 其勢末由 今겭依癸丑例, 禁御兩營上

番軍, 每哨各除二十七名, 竝資保限十五年收布取用, 而動駕時陪衛及巡갩等節, 兩營無굋 至於禁營, 則有內入直

軍爲一百名 而上番四哨中停番則入直排比, 誠有겘足之慮 無料待年軍中, 限五六十名, 依守門軍例, 別給料米衣

資, 使之推移於外營番次, 而與該營將臣有所商議 竝下詢大臣及兩營將臣處之”大臣將臣, 無굋議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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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 33권, 32년(1895) 윤5월 9일(기유) 

- 각 처의 봉수대와 봉수군을 폐지하라고 명하였다. 군부에서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命各處烽臺烽燧軍廢止 軍部奏請也)

다. 대전회통(大典會通) 권4 > 병전(兵典) > 봉수(烽燧)

봉수(烽燧)는 평상시에는 1거(炬)[擧], 적의 모습이 나타나면 2거, 경계에 접근하면 3거, 경계를 침범하면 4거,

접전하면 5거를 올리는데, 서울에서는 5원(員)[司直 司果 司正 司猛 司勇]이 지금은 수직금군이 병조에 보고

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진장(鎭將)에게 보고한다. 

목멱산(남산)봉수대는 동쪽으로 제1대(所)가 영안도와 강원도에서 오는 양주(楊州) 아차산의 봉수를 받고,

제2대가 경상도에서 오는 광주(廣州)의 천천령의 봉수를 받으며, 제3대가 평안도의 육로에서 오는 무악산 동쪽

봉우리의 봉수를 받고, 제4대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해로에서 오는 무악산 서쪽 봉우리의 봉수를 받으며, 

제5대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오는 양천(陽川) 개화산의 봉수를 받는다. 

병조에서는 사람을 정(定)하여 망(望)을 보게 해서 이튿날 이른 새벽에 승정원에 고하여 임금에게 아뢰도록

한다. 만약 변고가 있으면 비록 밤일지라도 즉시 고하도록 한다. 

○ 목멱산봉수대의 매소(每所)에는 군사 4인과 오장 2인을 두고 해변(海邊)과 변경(邊境)지방에는 매소에

군사 10인과 오장 2인을 두며, 내륙지방에는 매소에 군사 6인과 오장 2인을 둔다. 군사 및 오장은 모두

봉수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을 채용(差定)한다. 

○ 혹시 구름이 끼어 어둡거나 바람이 마구 불어 연기나 불로써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군이 차례대로

달려가서 보고하도록 한다.

봉수연대에 소재하는 봉군 등은 다른 신역에 충정될 수가 없으며 오로지 망을 보게 한다.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품관 각 4인으로 특별히 감고(監考)를 정하여 2번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여 밤낮으로 봉수를 올리는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혹시 연화가 끊어진 곳이 있으면 수령은 장(杖) 80에 처하고, 감고는 장 100에

처하며 색리(色吏)와 봉군(烽軍)은 장 100에다 극변(極邊)으로 충군(充軍)하되 모두 수속(收贖)하는 것(속죄금

받는 것)을 배제하고 장형(杖刑)을 집행한다. 적이 이른 곳임에도 연화로 알리지 아니한 봉졸은 법에 의거

참형(斬刑)[사형]에 처한 후 임금에게 보고한다. 

○ 거짓으로 봉화를 든(올린) 자는 연대와 다른 곳임을 막론하고 모두 극형에 처한다. 

무사할 때에 점호에 빠진 자는 군관·감고·봉군임을 막론하고 각각 별도로 엄중하게 곤장을 친다. 거짓

으로 봉화를 올린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참형하며 봉수대 근처에서 방화한 자는 때를 기다려 참형한다.

목멱산의 봉수장은 충순위(忠順衛)가 혁파된 후 그 대신 금군(禁軍) 중 녹봉이 후한 자로 하여금 윤번으로

수직하게 한다. 



○ 목멱과 무악 두 산의 봉군과 봉족[保人]은 모두 봉군인 호(戶)는 30호이며 매호당 각각 보인을 3명씩

준다. 각각 120명이며 24번으로 나눈다. 매번에 5명씩 입번하며 6일만에 교대한다. 

○ 봉수대는 표(標)를 설치하여 경계를 정하고 거짓으로 봉화를 올리거나 방화한 것 등임을 막론하고 100보

이내에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병조에서 맡아서 다스리고 100보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군영에서 담당

하여 다스린다. 

○ 봉수대 근처에서의 음란한 제사나 기도는 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이 제서유위율

(制書有違律)로 벌을 준다.

라. 만기요람(萬機要覽) > 군정편 1 > 봉수(烽燧) 

평시에는 횃불이 하나요, 적이 나타나면 횃불이 둘이요, 국경에 가까이 오면 횃불이 셋이요, 국경을 침범

하면 횃불이 넷이요, 교전상태에 들어가면 횃불이 다섯이다. 서울에서는 번을 지키는 금군이 병조에 보고하며,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진장(鎭將)에게 보고한다. 목멱산(木覓山)의 봉수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횃불이 5개

인데, 동쪽으로 첫째 것은 함경·강원 양도에서 양주(楊洲)의 아차산(峨嵯山)봉수로 온 것을 받는 것이요, 

둘째 것은 경상도에서 광주(廣州) 천림산(天臨山)봉수로 오는 것을 받는 것이요, 셋째는 평안도에서 육로로

모악(母岳)의 동쪽 봉수로 오는 것을 받는 것이요, 넷째는 평안·황해 양도에서 뱃길로 모악의 서쪽 봉수로

오는 것을 받는 것이요, 다섯째는 공충(公忠)·전라 양도에서 양천(陽川)의 개화산(開花山)봉수로 오는 것을

받는 것이다. 병조에서 사람을 선정하여 망을 보고 있다가 이튿날 이른 새벽에 승정원에 보고하여 국왕에게

알린다. 사변이 있으면 밤중이라도 곧 보고해야 한다. 목멱산에는 봉수소마다 군졸이 4명·오장이 2명씩이며,

연변에는 소마다 군졸이 10명·오장이 2명씩이며, 내지에는 소마다 군졸이 6명·오장이 2명씩이다. 군졸과

오장은 모두 봉수가 있는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혹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요란하여 횃불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봉수군이 차례차례로 달려가서 보고한다. 

○ 목멱산과 모악 두 산의 봉군호(烽軍戶)는 각 30이다. 매호에 보(保) 3명을 급여한다.

第一炬 : 경흥(慶興) 서수라보(西水갥堡)의 우암(牛巖)1)에서 시작하여 경원(慶源)·온성(穩城)·종성(鍾城)·

회령(會寧)·부령(富寧)·경성(鏡城)·명천(明川)·길주(吉州)·단천(端川)·이원(利原)·북청(겗靑)·홍원(洪

原)·함흥(咸興)·정평(定平)·영흥(永興)·고원(高原)·문천(文川)·덕원(德源)·안변(安邊)·회양(淮陽)·평강

(平康)·철원(鐵原)·영평(永平)·포천(抱川)·양주(楊州)를 거쳐 아차산의 봉수로 통한다.

간봉 : 무산(茂山)의 남령(南嶺)2)에서 시작한 것은 회령으로 통한다. 간봉으로써 영·읍·진에만 연락되고

마는 것은 다 적지 않는다. 다음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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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암(牛巖)’의‘牛’가 어느 본에는‘斗’로 되어 있음.
2) ‘남령(南嶺)’의‘嶺’이 어느 본에는‘峰’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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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유간(魚游磵)’의‘游’가어느본에는‘遊’로, ‘磵’이어느본에는‘澗’으로되어있음.
4) ‘우비오(于飛烏)’의‘烏’가어느본에는‘島’로되어있음.
5) ‘용강(龍岡)’의‘岡’이 어느 본에는‘崗’으로 되어 있음.

○ 어유간(魚游磵)3) 차산(遮山)에서 시작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오촌보(吾村堡) 하봉(下峯)에서 시작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주온보(朱溫堡) 불암(佛巖)에서 시작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남로지보(南걛知堡) 하전파(下田坡)에서 시작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보화보(寶化堡) 송봉(松峰)에서 시작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삼삼파진(森森坡鎭) 동봉(東峰)에서 시작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서북진(西겗鎭) 서산(西山)에서 시작한 것은 길주로 통한다. 

○ 오을족포(吾乙足浦) 은룡덕(隱龍 )에서 시작한 것은 북청으로 통한다. 

○ 어면보(魚面堡) 용봉(龍峯)에서 시작한 것은 단천으로 통한다.

이상 직봉 120개소, 간봉 60개소.

第二炬 : 동래(東萊) 다대포(多大浦) 응봉(鷹峰)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산(梁山)·언양(彦陽)·경주(慶州)·영천

(永川)·신녕(新寧)·의흥(義興)·의성(義城)·안동(安東)·예안(禮安)·영주(榮州)·봉화(奉化)·순흥(順興)·

풍기( 基)·단양(丹陽)·청풍(淸風)·충주(忠州)·음성(陰城)·죽산(竹山)·용인(龍仁)·광주(廣州)를 거쳐

천림산(天臨山) 봉수로 통한다.

간봉 : 동래의 우비오(于飛烏)4)에서 시작한 것은 안동으로 통한다. 

○ 거제(巨濟) 가라산(加갥山)에서 시작한 것은 충주로 통한다. 

○ 웅천(熊川) 천성보(天城堡)에서 시작한 것은 영천으로 통한다. 

○ 남해(南海) 금산(錦山)에서 시작한 것은 충주로 통한다.

이상 직봉 40개소, 간봉 123개소.

第三炬 : 강계(江界)·만포진(滿浦鎭)의 여둔대(餘屯臺)로부터 시작하여 위원(渭原)·초산(楚山)·벽동(碧

潼)·창성(昌城)·삭주(朔州)·의주(義州)·용천(龍川)·철산(鐵山)·선천(宣川)·곽산(郭山)·정주(定州)·가산

(嘉山)·박천(博川)·안주(安州)·숙천(肅川)·영유(永柔)·순안(順安)·평양(平壤)·중화(中和)·황주(黃州)·

봉산(鳳山)·서흥(瑞興)·평산(平山)·김천(金川)·개성부(開城府)·장단(長湍)·파주(坡州)·고양(高陽)을 거쳐

모악의 동쪽 봉수로 통한다.

이상 직봉 78개소, 간봉 22개소.

第四炬 : 의주의 고정주(古靜州)로부터 시작하여, 용천·철산·선천·곽산·정주·안주·숙천·영유·순안·

평양·증산(甑山)·함종(咸從)·용강(龍岡)5)·삼화(三和)·장련(長連)·안악(安岳)·은률(殷栗)·풍천



( 川)·장연(長淵)·옹진(瓮津)·강령(康翎)·해주(海州)·평산(平山)·연안(延安)·배천(白川)·개성부·교하

(交河)·고양(高陽)을 거쳐 모악의 서쪽 봉수로 통한다.

이상 직봉 71개소, 간봉 35개소.

第五炬 : 순천(順天)의 방답진(防踏鎭)으로부터 시작하여, 흥양(興陽)·장흥(長興)·강진(康津)·영암(靈巖)·

해남(海南)·진도(珍島)·무안(務安)·나주(갥州)·함평(咸平)·영광(靈光)·무장(茂長)·부안(扶安)·옥구(沃溝)·

임피(臨陂)·함열(咸悅)·용안(龍安)·은진(恩津)·노성(걡城)·공주(公州)·천안(天安)·아산(牙山)·직산(稷山)·

양성(陽城)·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인천(仁川)·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강화

(江華)·양천(陽川)을 거쳐 개화산(開花山)의 봉수로 통한다.

간봉 : 교동(喬桐) 장봉도(長峯島)6)에서 시작하여 강화로 통한다.

이상 직봉 60개소, 간봉 347)개소.

만기요람(萬機要覽) > 군정편 1 > 봉수(烽燧)

平時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京則守直禁軍告兵曹 外則伍長告鎭將 木覓山烽

燧 自東至西五炬 東第一準咸鏡, 江原兩道걐楊州峨嵯山烽 第二準慶尙道걐廣州天臨山烽 第三準平安道陸걟걐

母岳東烽 第四準平安, 黃海兩道海걟걐母岳西烽 第五準公忠, 全갥兩道걐陽川開花山烽 兵曹定人候望 翌日早晨

告承政院以啓 有變則雖夜卽告 木覓山 每所軍四人, 伍長二人 沿邊則每所軍十人, 伍長二人 內地則每所軍六人,

伍長二人 軍及伍長 以烽燧近處居人差定 或雲暗風갺 烟火겘通之時 烽燧軍次次馳報 ○ 木覓, 母岳兩山烽軍戶

各三十 每戶各給保三名

第一炬 : 初起慶興西水갥堡牛巖自慶源, 穩城, 鍾城, 會寧, 富寧, 鏡城, 明川, 吉州, 端川, 利原, 겗靑, 洪原,

咸興, 定平, 永興, 高原, 文川, 德源, 安邊, 淮陽, 平康, 鐵原, 永平, 抱川, 楊州通于 嵯山烽

間烽 初起茂山南嶺通于會寧 間烽之只準營邑鎭而止者 겘盡걧 下同 ○ 初起魚游磵遮山通于鏡城 ○ 初起吾

村堡下峯通于鏡城 ○ 初起朱溫堡佛巖通于鏡城 ○ 初起南걛知堡下田坡通于鏡城 ○ 初起寶化堡松峯通于鏡城

初起森森坡鎭東峯通于鏡城 ○ 初起西겗鎭西山通于吉州 ○ 初起吾乙足浦隱龍 通于겗靑 ○ 初起魚面堡龍峯

通于端川

已上 直烽一百二十處 間烽六十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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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炬 : 初起東萊多大浦鷹峯自梁山, 彦陽, 慶州, 永川, 新寧, 義興, 義城, 安東, 禮安, 榮川, 奉化, 順興, 

基, 丹陽, 淸風, 忠州, 陰城, 竹山, 龍仁, 廣州通于天臨山烽

間烽 初起東萊于飛烏通于安東 ○ 初起巨濟加갥山通于忠州 ○ 初起熊川天城堡通于永川 ○ 初起南海錦山通

于忠州

已上 直烽四十處 間烽一百二十三處

第三炬 : 初起江界滿浦鎭餘屯臺自渭原, 楚山, 碧潼, 昌城, 朔州, 義州, 龍川, 鐵山, 宣川, 郭山, 定州, 嘉山, 博

川, 安州, 肅川, 永柔, 順安, 平壤, 中和, 黃州, 鳳山, 瑞興, 平山, 金川, 開城府, 長湍, 坡州, 高陽通于母岳東烽

已上 直烽七十八處 間烽二十二處

第四炬 : 初起義州古靜州自龍川, 鐵山, 宣川, 郭山, 定州, 安州, 肅川, 永柔, 順安, 平壤, 甑山, 咸從, 龍岡,

三和, 長連, 安岳, 殷栗, 川, 長淵, 瓮津, 康翎, 海州, 平山, 延安, 白川, 開城府, 交河, 高陽通于母岳西烽

已上 直烽七十一處 間烽三十五處

第五炬 : 初起順天防踏鎭自興陽, 長興, 康津, 靈岩, 海南, 珍島, 務安, 갥州, 咸平, 靈光, 茂長, 扶安, 沃溝,

臨陂, 咸悅, 龍安, 恩津, 걡城, 公州, 天安, 牙山, 稷山, 陽城, 水原, 南陽, 安山, 仁川, 富平, 金浦, 通津, 江華,

陽川通于開花山烽

間烽 初起喬桐長峯島通于江華

已上 直烽六十處 間烽三十四處

마.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제17권, 변어전고(邊 典故), 봉수(烽燧)

목멱산(木覓山)봉수 제1은 영안도(永安道)·강원도(江原道)에서 오는 양주(楊州) 아차산( 嵯山)봉수로

준(准)하고, 제2는 경상도에서 오는 광주(廣州) 천천령(穿川嶺)봉수로 준하며, 제3은 평안도 육로에서 오는

모악(母岳) 동봉(東峯)봉수로 준하고, 제4는 평안도·황해도 해로(海걟)에서 오는 모악 서봉(西峯)봉수로

준하고, 제5는 충청도·전라도에서 오는 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 봉수로 준한다. 봉수는 평상시에는 횃불이

하나이나, 적의 형적이 나타나면 횃불이 둘이며, 적이 지경 가까이 오면 횃불이 셋이고, 적이 지경을 침범하면

횃불이 넷이며, 접전(接戰)이 붙으면 횃불이 다섯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도(京都) 오봉(五烽)의 제일로(第一걟)는 매양 이르지 않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며, 각읍에 이르러서도

봉수의 보고는 원래 자세히 살피지 않고, 매월 말에 공문 안에 날짜만 나열해 쓰고 흐리고 개인 것을 기입

하지 않으며, 당해 아전으로 하여금 감영이나 병영에 가져다 올리게 해서 한결같이 영록(營걧)에 의해 써 넣을



따름이라. 어떤 도로의 봉수가 모처에서 끊어진 지를 전혀 살펴볼 수 없다. 봉군(烽軍)이 살아갈 수가 없어

도망치는 자가 잇따르는데, 지금 세상에 산에서 잘 사는 자로는 중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니, 만약 각읍의

봉산(烽山)에 조그마한 절 하나를 지어 그에게 사역(寺役)을 면제시켜주고 전적으로 봉수만 관리하게 하며

승장(僧將) 한 사람을 두고 양료(粮料)를 주어 떠돌아 다니지 못하게 하며, 또 본관의 향소(鄕所)나 혹 군관

(軍官)으로 별장(別將)을 삼아 맡아 관리하게 하면, 봉군의 고역이 거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고도 위급을

알리는 방도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이현석(李玄錫)의《유재집(遊齋集)》

○ 주(周)나라 때 왕이 계집을 웃기기 위해 거짓으로 봉화를 올렸던 사실이 있으며, 한(漢)나라 때는 흉노

(匈奴)가 쳐들어 와서 봉화가 감천궁(甘泉宮)에 통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니, 대개 한나라 이전에는 적이 이르

러야 봉화를 들었던 것이다. 《당서(唐書)》에“진수(鎭戍)의 봉후(烽候)를 서로 30리 거리에 두고 1거(炬), 2거,

3거, 4거가 있어서 밤마다 1거를 들면 평안한 표시이고, 나머지는 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고 들었

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봉수법은 대개 당나라 제도를 쓴 것이다.  

○ 강계(江界)는 산 밖에 끼어 있어서 대적(大敵)이 돌입하면 성을 에워싸 구원이 끊어지니 심히 염려스럽다.

부(府)의 남쪽의 적유령(狄踰嶺)은 실은 남쪽을 가리키는 첩경인데도 봉수를 두지 않았으며, 다만 강변에서

부터 의주(義州)에 이르렀으니 주밀하지 못한 것 같다. 마땅히 연대(煙臺)를 증설(增設)하여 적유령에서 희천

(熙川)을 지나 영변(寧邊) 봉화와 서로 준하여야 할 것이다.《양눌재집(梁訥齋集)》

○ 중원지방(中原地方)은 요동(遼東)에서 서쪽 방면으로 연대를 높이 쌓고 참호를 깊이 파서 5리, 10리 간에

서로 바라보아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랑캐 기병이 북경에 가까이 오면 먼저 알지 못하는 법이 없어서

맞이하여 공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대, 돈보(墩堡), 변방 성지(城池)의 제도가 모두 모양을 이루지 못

하였다. 전에 고산리첨사(高山里僉使) 김응서(金應西)가 벽돌을 구워 연대를 두 군데에 높이 설치하였는데

지금까지 견고하여 강변 사람들이 믿고서 의지하고 있다. 지금 마땅히 형세가 중요한 곳을 보아 혹은 개축

하고 혹은 신설하여 형세로 하여금 연락되게 하여 의주까지 이르게 되면 변새(邊塞)의 형세가 이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될 것이다. 《서애집》

○ 숙종(肅宗) 임오년(1702)에 하교하기를, “봉수는 나라의 중요한 것인데, 감히 원통한 일이 있다 하여 이를

거짓으로 올리는 일이 있으니 정상이 몹시 분통스럽다. 만약 별도로 처단하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시키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다만 어리석은 향병

(鄕兵)이 죽을 죄인줄 알지 못하고 이런 망령된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군율(軍律)을 시행한다면 삼령오신

(군대에서 세 번 호령하고 다섯 번 경계하는 일)의 도에 어긋나는지라, 특별히 너그럽게 다스려 사형을 감하고

섬에 유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법을 정하여 못된 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한다는 핑계로 거짓

으로 봉화를 올려서 인심을 경동(驚動)시키면 연대든 다른 곳이든 막론하고 한결같이 효수하여 군율을 엄하게

할 것이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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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增補文獻備考 卷123, 兵考 15, 烽燧 1

◇ 고려

의종 3년(1149)에 서북면 병마사 조진약(曹晉겭)이 아뢰어 봉수식(烽燧式)을 정하였다. 평시면 밤에는 불을

낮에는 연기를 각각 한 번 피우고, 이급(二急)이면 두 번, 삼급(三急)이면 세 번, 사급(四急)이면 네 번 피우며,

봉수소(烽燧所)마다 방정(防丁) 2인과 백정(白丁) 20인을 두고 각각 평전(平田) 1결을 예에 따라 주었다.〔조선의

봉수도 이를 본떴다.〕충정왕 3년(1351)에 송악 봉획소(松嶽烽獲所)를 두었다.

◇ 조선

국전[경국대전]에, “봉수는, 평시에는 횃불[炬] 한 번, 적이 나타나면 횃불 두 번, 지경(地境)에 가까이 오면

횃불 세 번, 지경을 침범하면 횃불 네 번, 접전하면 횃불 다섯 번, 날마다 잇달아서 접전하면 섶을 쌓고

낭분(狼糞)을 쓰되, 밤에는 불을 올리고 낮에는 섶을 불사르며, 경중에서는 남소(南所)의 부장(部將)이 병조에

고하여 입계(入啓)하고, 외방에서는 봉장(烽將)이 주진에 고한다.”하였다.

이수광이 이르기를, “주(周)8)나라 때에는 거짓 봉화를 올린 일이 있고, 한(漢)나라 때에는 봉화가 감천궁

(甘泉宮)까지 통달하였다 하였으니, 대개 한나라 이전에는 구적(寇賊)이 오면 봉화를 올렸던 것이다. 《당서》에,

‘진수(鎭戍)의 봉후(烽候)는 거의 다 서로 30리 떨어져 있고, 일거(一炬)·이거(二炬)·삼거(三炬)·사거(四炬)

라는 것이 있는데, 매일 밤마다 드는 일거는 평안(平安)을 뜻하고, 나머지는 구적(寇賊)의 다소에 따라 차이를

둔다.’하였으니, 우리나라의 봉수법은 대개 당나라의 제도를 쓴 것이다.”하였다. 

이현석이 이르기를, “경도에 이르는 다섯 봉수 중에서 제1로는 번번이 이르지 않으므로 워낙 한심스럽고,

각 고을에서 알리는 봉수로 말하면 본디 잘 살피지 않아서 매월 말에 문장(文굧)에 날짜만을 벌여 적고 마는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어느 노(路)의 봉수가 어느 곳에서 끊어졌는지가 산만하여 상고할 수 없으며,

봉군은 편히 살 수 없어서 도망하는 자가 잇달았다. 내 생각으로는 산에서 잘 살기로는 세상에서 중[僧]만 한

자가 없고, 절은 온 나라 안에 두루 퍼져 있으며, 백성이 부세를 도피하여 달아나는 것은 나라에 털끝만큼도

도움이 없으므로, 만약 각 고을의 봉산에 작은 절 하나를 세우는 것을 허가하고, 그 절의 부역을 면제하여

오로지 봉수를 맡게 하여 승장(僧將) 한 사람을 두고 몇 말의 봉료를 주어 운유(雲游)하지 못하게 하며, 또

그 고을의 향소(鄕所)나 군관을 별장으로 삼아서 구관(句管)시킨다면, 봉군의 괴로운 신역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 경급을 알리는 방도는 저절로 전일(專一)해질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선조 33년(1600)에 체찰사 이항복이 아뢰기를, 장연(長淵)의 오차포(吾叉浦)와 옹진(瓮津)의 소강(所江)

같은 곳은 본도(本島)에서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이 한 곳에 봉수를 설치하여 서로 의지하여 비상 시에 대비

해야 하겠습니다.”하였다. 

8) 주(周)나라 유왕(幽王)이 총희(寵姬)인 포사( )를 웃기기 위하여 거짓으로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부른 일을 말함.



숙종 3년(1677)에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외안(外安)·어청(於靑) 두 섬은 외양(外洋)에 있어서 망보

기에 편리하므로, 전일에 충청감사(忠淸監司) 조위명(趙威明)이 아뢰어 진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으나, 진보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형세가 쉽지 않고 어려운 형편도 있습니다. 열읍(곢邑)의 봉군은 잇달아 도망하고

시름과 원망이 하늘에 사무치니, 봉대를 새로 설치하면 망보기에는 유익하나, 잔폐(殘弊)한 봉군을 또한

억지로 입번(굤番)시켜서 보전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외안은 멀리 떨어진 섬이므로, 갑자기

오는 적선(賊船)이 있으면 도리어 잡혀가서 길잡이가 될 염려는 있으나, 제때에 봉화를 올려서 통보할 형세는

조금도 없으며, 바다 가운데의 봉수는 번번이 구름이 끼어 어둡기 때문에 서로 응할 수 없으니, 그 이익은

없고 폐단만 있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외안·어청·녹도(鹿島) 등 세 섬에서 봉화를 올리고 망보는

일들은 곧 폐지하고, 원산(元山)의 봉수를 전례대로 거행하며, 다른 곳의 봉군을 덜어내어 입번시키는 일도

마찬가지로 폐지하고, 수영에서 요리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니, 이렇게 감사·수사에게 아울러 분부

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강화유수 허질(許秩)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봉수는 고을 뒤에 있는데 앞뒤로 서로 막혀서

망볼 수 없으므로 봉군에만 의지하니, 일이 지극히 허술합니다. 앞산의 한 봉우리는 그 형세가 가장 높고

사면에 막힌 곳이 없으며, 그 위에는 우물도 있으므로, 뒷산의 봉수를 이 봉우리로 옮기면 온당할 듯하나,

일이 변통하는 데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감히 여쭙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 11년(1685)에 좌의정 남구만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대개 봉수 한 곳에는 반드시 5번(番)을 갖추

어야 하고, 1번에 입번(굤番)하는 자가 7인이며, 5보(保)까지 갖추자면 그 수가 매우 많은데, 한 고을에 혹

봉수가 8~9 곳도 있으니, 그 형세가 참으로 모두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변보(邊堡)의 사졸로 말하면 잔폐(殘弊)

하고 곤궁하여 더욱 수를 채울 방도가 없으니, 모든 이러한 곳은 그 도로 하여금 각각 그 힘이 미치는 대로

1번에 혹 2~3인을 갖추기도 하고, 봉수 한 곳에 3~4번을 갖추기도 하게 하고, 혹 봉수의 수는 적으나 백성의

수가 많은 고을이면 또한 법에 따라 수를 채우게 하여, 많건 적건 간에 사람이 없어서 봉화가 끊어지는

폐단이 있게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 병조로 보내게 하여 뒷날에 그 책에 따라 적간(摘奸

부정을 적발함)하는 바탕으로 삼으며, 기계에 있어서도 긴요하지 않고 번잡한 것이 있으니, 병조에서 스스로

그 장만해야 할 수를 작정하여 각 봉수에 분부하여 죄다 장만하여 올려간 뒤에 병조에 신보하게 하여 적간

할 때에 점고하는 바탕으로 삼으면, 조금 착실하여질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봉수에 관한 일은

매우 허술하므로 전에 신칙하였었는데, 이제 그대로 버려두면 참으로 착실하지 못하여질 것이니, 병조에 말

하여 이에 따라 더욱 밝혀서 거행하도록 하라.”하였다. 

숙종 12년(1686)에 무신 민섬(閔暹)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일찌기 임진년(1652년 효종 3년)에 신의 숙부

민진익(閔震益)이 숙천부사(肅川府使)가 되었을 때에 신도 따라 갔습니다. 그때 곽산 능한산(凌漢山)의 연대

근처의 절에 불이 난 것을 봉졸이 변고를 알리는 불로 잘못 알고 곧 봉화를 올려서 응하였으므로, 그 밖의

봉수도 차례로 서로 응하였는데, 이튿날 병영에서 군뢰를 급히 보내어 영유연대(永柔煙臺)에 이르러 그치게

하였다 합니다. 봉화가 한 번 오른 뒤에는 곧 경성까지 이르러야 할 것인데, 하루 낮과 밤을 지낸 뒤에 비로소

2백 리밖에 안되는 영유에 이른 까닭은 대개 봉졸이 봉화를 잘못 올린 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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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어탐문한뒤에야비로소봉화를올리므로, 이렇게늦추는폐단을가져왔던것입니다. 만약 변보가있을때

이렇게 늦춘다면 어찌 크게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봉화를 잘못 올린 죄를 조금 감하지 않으면 이 폐단은

변통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 봉화를 잘못 올린 죄는 변고가 있어도 봉화를 올리지 않은 것에 비하면 진실로

경하고 중한 구별이 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참작하여 법을 정하게 하고, 뒤로는 봉졸이 탐문한 뒤에야

서로 응하는 일을 일체 금단하되, 해조를 시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하였는데, 병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평시에 봉화를 올리지 않은 데에 대한 율(괹)은 장(杖) 1백에 이르고, 난(亂)에 임하여 착오하면 군법에

따르는 것은 이미 정식(定式)이 있으므로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법례에 따르도록 더욱 경계하되, 혹

봉화를 잘못 올렸으나, 정상에 용서할 만한 것이 있는 자라면 그 죄의 경중을 품처(稟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 16년(1690)에 어영대장 이의징(굃義徵)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봉수에 관한 1건은 허술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양성(陽城)의 괴태곶이봉수(槐台串烽燧)는 수원의 천주산봉수(天柱山烽燧)와 서로 응하고, 천주산

봉수는 남양의 염불산봉수(곭佛山烽燧)와 서로 응하는데, 천주산은 수원에서 거의 50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봉우리가 겹쳐져 있어서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으므로, 봉화를 올려 경급을 알리는 일이 있더라도 곧

알 길이 없고, 봉군이 와서 알리기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경급이 있는 것을 아니, 본부(本府)의 방어사가 이미

중병을 거느리고 경성의 지척에 있으나 변방에서 경급을 알리는 것을 곧 알 수 없습니다. 본부에서 남으로

5리 안에 독성산성(禿城山城)이 있고 그 봉우리가 가장 높은데, 이곳에 연대를 둔다면 남쪽으로 괴태곶이에

응하고, 서쪽으로 천주산에 비쳐서 삼남(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서 경급을 알리는 일이 일각에 곧 도달할

것이니, 친주산의 봉군이 50리를 와서 알리는 것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아는 것과는 그 빠르기가 매우 현격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원은 기보(서울에 가까운 곳)의 중요한 곳인데, 봉수로 경급을 알리는

일이 이렇게 허술하니, 독성산성에 연대를 더 설치하라.”하였다. 

숙종 27년(1701)에 전교하기를, “봉수는 경급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북로(겗걟)의 봉수가 끊어진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으니, 이것이 염려스럽다.”하니, 우의정 신완(申琓)은 아뢰기를, “북로에서는 봉대가

바닷가에 많이 있어서 겹쳐진 봉우리와 운무에 가리워지므로, 봉화가 서로 맞출 수 없는 것은 본디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하고, 이조참판 이인엽(굃寅燁)은 아뢰기를, “이번 우후 전백록(全百걤)은 북방 사람이라

지형을 익히 알 것이니, 편부(궄否)를 헤아려서 아뢰도록 명하시어 그 제도를 고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북병사 이홍술(굃弘述)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북로(겗걟)의 봉화가 경성에 도달하는 것이 한 달 안에

7~8순(巡)에 지나지 않는 것은, 대개 육진부터 경성까지 길이 멀어서 초경(初境)의 봉화를 오후에 비로소

올리면 날이 저물어서야 아차산에 도달하는데, 바닷가이기 때문에 운무로 낮에도 어둡고 갠 때에도 늘 불빛이

적어서 도달하여 비칠 수 없으며, 혹 연기를 내어 서로 통하더라도 구름이 짙으면 또한 바라볼 수 없으니,

봉화가 날마다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길주 이북은 신(臣)의 소관이므로 본영(本營)

에서 더욱 경계해야 마땅하나, 단천 이남은 남도에 속하므로, 조정에서 본도의 감사와 남병사에게 분부하여

전처럼 허술한 염려가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북로의 봉화가 흔히

서로 통하지 않으니, 각별히 더욱 경계하도록 하라.”하였다. 



영조 4년(1728)에 총융사 장붕익(張鵬翼)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수원부사는 독진의 방어사로서 6천의

병마가 있기는 하나, 경내에 봉수가 설치된 곳이 없으므로, 변방의 경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이것은

매우 허술한 것입니다. 본부에서 남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독성산성이 있는데, 이곳에 그 중간 봉수를 설치

하여 죽산의 좌찬봉수(佐贊烽燧)와 서로 응하게 한다면, 변방의 경보가 있으면 수원에서도 곧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지난번 신이 진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을 부사 신(臣) 송진명(宋眞明)에게 의논하였더니, 송진명도

옳다고 하고 이어서 신에게 서울로 돌아가거든 아뢰어서 창설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권하였으므로, 이렇게

아룁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에 참으로 의견이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영조 5년(1729)에 무신 이행검(굃궋儉)이 아뢰기를, “팔도에 봉수를 설치한 것은 곧 변란에 임하여

경급을 알리려는 뜻인데, 지난해 3월의 변란 때에 흉적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이미 자행하게 되었어도

봉수가 경급을 알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신이 그 변란 때에 여주에 대죄(待罪)9)하였다가 죽산영장

(竹山營將)의 직임에 권차(權差)되어 여주·이천(괿川)·양근(陽根)·죽산 네 고을의 군병을 거느리고 죽산

경내의 좌찬현(佐贊峴)에 진을 쳤을 때에 도둑의 무리가 죽산부(竹山府)에 가득 찼는데, 본부의 봉대가 진을

친 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나, 여느 때처럼 봉화를 올리고 경급을 알리는 것은 전혀 없으므로, 몹시

괴이하게 여겨 봉군을 불러다가 그 까닭을 따져 물었더니, 전연 몰랐으므로 과연 경급을 알리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문(講文)에‘적이 나타나면 횃불 두 번, 지경에 가까이 오면 횃불 세 번, 지경을 침범

하면 횃불 네 번, 접전하면 횃불 다섯 번을 올리고, 구름이 짙으면 사람을 보내어 경급을 알리고 낮에는

연기를 피운다.’는 등의 일들을 가르치고, 전로(前걟)에 전하여 알리게 하였으나, 다른 봉대에서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오래도록 태평하였으므로, 봉수가 있는 고을의 수령이 봉군만을 채울 뿐이고

강문을 가르치지 않은 탓이니, 한심할 뿐더러 설치한 본의가 참으로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고을의 수령을

시켜 강문을 가르쳐 익히게 하라는 뜻으로 팔도의 감사·병사에게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어떠할는지 모르겠

습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에서는 봉대법(烽臺法)이 있으므로 전에 이것으로 경계하였으나,

아뢴 바가 옳으니 다시 더 경계하되, 이 뒤로 봉수군이 삼가지 않는 폐단이 있으면 각별히 죄를 논하고, 당해

수령도 마찬가지로 죄준다는 뜻을 분부하도록 하라.”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목멱산봉수(木覓山烽燧)에서 봉화를 올리지 않은 곡절을 상세히 살펴

물어서 아뢰어야 한다는 뜻을 이미 먼저 아뢰었거니와, 봉장(烽將)과 패두(牌頭)를 불러서 물었더니, ‘어제

황혼 뒤에 갑자기 구름이 짙어져 대봉(對烽) 각 처를 바라볼 수 없었으므로,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다가 절로

때가 지났습니다. 전에도 이러한 때에는 본봉(本烽)에서도 봉화를 올리지 못하였으며, 어제처럼 봉화를 올리지

못한 것은 늘 있던 일이므로, 구름이 짙을 때의 전례에 따라 망을 보았으나 입계(入啓)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으로 말하면 본봉에 운무가 가리는 데 이르지는 않았으니, 본봉에서 대봉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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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짙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들이 대봉의 구름이 짙기 때문에 봉화를 올리지 못하였다면 곧 본조에

알려야 할 것인데, 전례라고 핑계하여 알리지 않았으니, 일이 몹시 놀랍습니다. 미열하다는 핑계로 버려둘

수 없으니, 본조에서 중하게 죄를 처벌하고, 이 뒤로는 낱낱이 본조에 알리도록 더욱 경계하며, 봉수의 단자는

그저 관례에 따라 써 넣지 못한다는 뜻을 분부하소서,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봉수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이렇게 소홀히 하는가? 더구나 이것은 인정(人定) 전의 일이고 인정 뒤의 일이 아니니, 인정의

종이 울릴 때까지도 봉화를 올리지 못하였으면 곧 병조에 알려야 할 일이며, 또 어제 저녁에 구름이 매우

짙지 않았다면 봉장이 대답한 것은 임시로 꾸며댄 말인 듯하다. 해소(該所)의 부장과 당해 봉장은 모두 중하게

결곤(決棍)하고, 패두와 서원(書員)도 유사(攸司)를 시켜 중하게 죄주도록 하라.”하였다. 

영조 17년(1741)에 형조판서 박문수(朴文秀)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북도는 본디부터 백성이 아주 적어서

봉군을 얻기 어려우므로, 각 처의 정배(定配)된 사람으로 봉군을 채웠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봉군을 개나

돼지처럼 여겨 사람축에 끼지 못하고 혼인을 통하지 못하므로, 봉군이 된 자는 마치 죽을 곳에 들어간 듯하여,

도피하지 않으면 반드시 뇌물을 써서 면합니다. 이 때문에 각 고을에서는 채울 길이 없으니, 봉대가 허술한

것은 대개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이 겨우 봉무사(烽武士)로 변통하여 한산(閑散) 중에서 가장 착실한 자로

죄다 채웠으므로 지금은 착실하다고 하겠으나 듣건대, 봉무사들이 혹 다시 봉군으로 낮추어질 것을 염려하여

원망하는 꼬투리가 없지도 않다 하니,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각별히 각 고을에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고,

파총(把摠)·초관(哨官)·친기위(親騎衛) 같은 것에 빈자리가 있으면 봉무사 중에서 건장한 자를 많이 뽑아서

차출하여 즐겨 나아갈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가 옳다. 봉무사가

많이 원망한다 하니, 남병사[함경남도 병마절도사]·북병사에게 엄하게 경계하여 보람이 있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 25년(1749)에 김상로(갏尙걡)〔이때 병조판서였다〕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장백산의 북쪽은 천평

(天坪)인데, 이 산 일대가 가장 염려스럽고, 신이 듣기로는 오을족보(吾乙足堡)에서 긴 골짜기를 따라 가면

곧바로 단천부(端川府)에 닿는다 합니다. 그 형편으로 말하면 번호(藩胡)가 천평에 없다 하여 그 중간 봉수를

철폐하여서는 안되겠고, 오을족 이하의 중간 봉수를 철폐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고부터는 단천의 백성이

크게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 모두가 놀라 소요합니다. 대저 천평에 번호가 없었던 지 이제 몇 해가 되었어도

중간 봉수를 그대로 두고 폐지할 것을 의논한 일이 없었으니, 옛사람의 깊고 먼 염려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신이 남병사 심해(沈 )와 이 일을 의논하였더니, 심해의 의견도 신의 의견과 바로 같았고, 이미 중간 봉수를

도로 설치하려는 뜻으로 이치를 논하여 장문(굧聞)10)하였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장청(서장으로 아뢰어 청함)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신을

시켜 살펴보게 한 데에는 뜻이 있었거니와, 백성이 바라는 것이 또한 이러한데, 어찌 그만두는 것을 탓하겠

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같은 예로 곧 품처(稟處)하게 하라.”하였다. 

영조 33년(1757)에 황해병사 최진해(崔鎭海)의 장계에 따라 옹진(甕津)의 덕월산(德月山)에 봉수 한 곳을

새로 설치하였다. 

10) 외방에 나가 있는 사신(使臣)이 서장(書굧)으로 임금에게 아뢰는 것. 장계(굧啓).



영조 39년(1763)에 장령 한필수(韓必壽)가 아뢰기를, “북로의 봉수는 높은 산과 고개가 있고 구름과

안개에 막혀 가려서 경성까지 도달하는 때가 매우 드문데, 이것은 참으로 사세가 워낙 그러한 것이나, 조치가

진선(盡善)하지 못한 폐단도 있습니다. 마천령(磨天嶺) 이북은 신(臣)이 잘 알지 못하나, 대개 듣기로는 육진의

여러 고을에서는 사시나 오시에 봉연을 올려서 서로 응하여 단천(端川)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마운령(磨雲嶺) 이남에서는 비로소 봉화로 서로 응하는데, 대개 봉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서로

잇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성(괿城)의 북쪽에 있는 곡구봉대(谷口烽臺)부터 그 고을의 남쪽에 있는 포항봉대

(浦項烽臺)까지는 70여 리가 되므로, 아주 맑은 날이 아니면 번번이 바라볼 수 없는 폐단이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이성 고을 뒷산에 봉대를 세울 만한 곳이 있는데, 남북을 서로 이을 수 있으므로, 전후의 병사가 여러

번 군관을 보내어 살펴보았으나, 그 고을에 폐단이 있으므로 아직 설치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남병사를 시켜

다시 살펴보고 설치하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하였는데, 이조참판 서명신(徐命臣)이 아뢰기를, “북로의 봉수가

경성에 도달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신이 번임[번병(藩屛)의 직임. 곧 관찰사]에 대죄하였을 때에 보니, 한 달

안에 함흥에 도달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아는 편비[돕는 장수·비장(裨將)]를 시켜 살펴

보게 하였더니, 두 봉수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산의 아지랑이와 바다의 안개도 따라 막아 가려서

봉화가 끊어지는 것이 서너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형편을 상세히 논하여 장문하려 하였으나, 급히 갈렸

으므로 장문하지 못하였습니다.”하고, 호군(護軍) 이이장(굃彛章)이 아뢰기를, “북로의 봉수는 참으로 지극히

허술하니, 대신[사헌부의 벼슬에 있는 신하]이 청한 것이 옳습니다. 중신이 아뢴 끊어지는 봉수가 과연 세 곳

인데, 이것은 혹 더 설치하여 서로 이을 수 있다 하더라도, 대저 관북(함경도)의 봉로는 다 해변의 절정이므로,

산의 아지랑이와 바다의 안개가 갤 때가 없어서 낮에 올리는 봉연은 문득 안개와 아지랑이에 섞여 마침내

불로 비추는 것만 못할 것이니,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일지라도 반드시 전하여지리라고 보장하기 어렵

습니다. 이것이 전후의 도신(道臣)·수신(帥臣)이 우려한 까닭인데, 끝내 좋은 계책이 없으니, 이것이 매우

답답합니다.”하고,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봉수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므로 태평한 때에

있어서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대신(臺臣)과 여러 재신(宰臣)이 이미 두루 아뢰었으니, 도신·수신을

시켜 잘 헤아려서 장문하게 한 뒤에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조 5년(1781)에 봉수군을 침학(侵虐)하여 잡역 일에 부리는 폐단을 더욱 경계하였는데, 병조판서

홍낙성(洪樂性)이 아뢴 바에 따른 것이다. 정조 20년(1796)에 화성봉대(華城烽臺)를 창설하였다. 정조 24년

(1800)에 후주(厚州)에 봉대를 새로 설치하였으므로 어면(魚面)·자작(自作)·갈파지(乫波知)·구갈파지(舊乫

波知)의 네 봉대를 폐지하였다. 영의정 이병모(굃秉模)가 아뢰기를, “지금 남병사 최경악(崔景岳)의 장계를

보니, ‘이제 후주 등에 여러 봉대를 설치한 뒤에는 어면 등 네 봉대가 이미 내지가 되었으니, 봉대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하였으니, 청한 대로 시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순조 14년(1814)에 명하여 영흥의 성력봉대(聖歷烽臺)를 철폐하였다. 이때 영흥부사(永興府使)가 상소

하여, ‘본부에 세 봉대가 있으나, 덕치(德峙)·웅망(熊望)이 직로로 서로 바라보이는데, 성력은 둘 사이에

끼여 있으니 곧 군더더기입니다.’하였으므로, 이 조처가 있었다. 

순조 16년(1816)에 장진부(長津府)의 노탄봉수(蘆灘烽燧)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하여 폐지하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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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발(站撥)을 설치하였다. 좌의정 한용귀(韓用갋)가 아뢰기를, “지금 함경감사 이희갑(굃羲甲)과 남병사 서춘

보(徐春輔)의 장계를 보니, 장진부사(長津府使)의 첩정[상급 아문에 보내는 공문]을 낱낱이 들고서, ‘본부의

노탄봉수는 혼자 올리고 혼자 끄며 안팎으로 서로 응하는 곳이 본디 없으므로 두어도 이로울 것이 없는데,

고을의 참발소(站撥所)11)는 없어서는 안될 것을 아직 설치하지 못하였으므로, 변보가 이 때문에 늦어집니다.

이제 만약에 필요없는 봉수를 폐지하고 쓸모있는 참발을 설치하여 봉장의 요미(괗米)를 발장(撥將)에게 옮겨

준다면, 일이 양쪽으로 매우 편리할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치하게 하소서.’하였습니다. 봉수를

철폐하고 참발을 설치하는 것이 실로 마땅하게 변통(變通)하는 데에 맞으며, 삼수(三水)의 전례도 이미 있으니,

장청(굧請)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가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순조 34년(1834)에 명하여 봉수를 잘 거행하라는 뜻으로 각도에 엄히 경계하였는데, 총융사 신경(申絅)의

계청(啓請)에 따른 것이다. 

순조 35년(1835)12) 5월에 함안의 파산봉수(巴山烽燧)와 합천의 미숭봉수(美崇烽燧)를 설치하였는데, 경상

감사 조병현(趙秉鉉)의 계청에 따른 것이다. 

철종 5년(1839)에 화개산봉대(華蓋山烽臺)를 옮겨 설치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경기수사

이용순(굃容純)의 장계에, ‘본부[강화부(江華府)를 가리킴]의 화개산봉대[화개산은 교동에 있음]는 성묘[향교의

공자 사당을 가리킴]의 주맥에 있으므로, 유생들이 옮겨 설치할 것을 거듭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

하도록 분부하소서.’하였습니다. 그 미안한 것이 과연 유생들의 말과 같고, 그 옮겨 설치하려는 곳을 지도

위에서 보면, 형편이 지금의 봉대와 앞뒤에서 응하여 막히거나 돌 걱정이 조금도 없으니, 청한 대로 시행하

소서.”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5년(1868) 4월에 영종(永宗)·교동(喬桐)에 봉대(烽臺)를 설치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영종·

교동은 한낱 작은 섬에 지나지 않으니, 방어하는 방도를 전담시키기 어렵고, 또 외국 배의 왕래도 갑작스럽

습니다. 봉대를 설치하여 심도[강화부의 별칭]와 서로 응하여 경급을 당하면, 가서 구원할 바탕으로 삼도록

진무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종 14년(1877) 2월에 명하여 이원현(굃原縣)의 두 봉수를 합하여 선분(船盆) 뒷산에 한 봉대를 설치

하였다. 삼군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함경감사 이회정(굃會正)의 장계(굧啓)를 보니, ‘이원현감 장계환(張啓煥)의

첩보에, 「본현에 두응치(斗應峙)와 고을 주봉(主峰)의 두 봉수가 있는데, 합하여 선분 뒷산에 한 봉대를 설치

하면 봉화에 응하는 데에 차이가 없고 고을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하였으나,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므로,

감히 마음대로할수없으니, 삼군부를시켜여쭙게하소서.’하였습니다. 봉대 둘을폐지하고하나를설치하면

봉화에 응하는 것이 물론 빠르고, 봉군의 폐단도 줄 것이니, 장청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11) 관선(官船)이나 관마(官馬)를 갖추어 두고 명령·보고의 전달이나 관원·관물의 전송(轉送) 등을 맡아 보는 곳.
12) 순조는 34년 11월에 승하하고 이어서 헌종이 즉위하였으므로 순조 35년은 없음. “경상감사 조병현의 계청에 따른 것이다.”하였으므로, 

조병현이 경상감사가 된 순조 34년 10월 이후의 일일 것이니, 헌종 원년의 오기(誤記)인 듯함.



고종 20년(1883)에 명하여 종성부(鍾城府)의 오갈암봉대(烏渴巖烽臺)를 철폐하고, 세 봉대만을 두어

부회암(釜回巖)과 서로 응하게 하였다. 

고종 31년(1894)에 팔로(八걟)의 봉수를 폐지하였다. 

사. 增補文獻備考 卷124, 兵考 16, 烽燧 2

◈ 봉수(烽燧) 2

《속대전(續大典)》

- 봉수 연대(煙臺)가 있는 곳의 봉군(烽軍) 등은 타역(他役)에 배정하지 않고 오로지 망보는 일만을 하게

한다.

- 부지런하고 성실한 품관(品官) 4인을 따로 감고(監考)로 정하고, 2번(番)으로 나누어 낮과 밤으로 번갈아

검거(檢擧)하게 한다.

- 봉화를 끊은 곳의 봉졸(烽卒)은 극변(極邊)에 충군(充軍)하고, 구적(寇賊)이 이르러도 봉화를 올리지 않은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 거짓으로 봉화를 올린 자도 같은 율(괹)을 적용한다.

목멱산봉수는 동에서 서까지 5거가 있는데, 제1거는 함경도·강원도·경기에서 온 것으로 양주의 아차산

봉수에 응하고, 제2거는 경상도·충청도·경기에서 온 것으로 광주(廣州)의 천림산봉수에 응하고, 제3거는

평안도·황해도·경기에서 육로로 온 것으로 모악동봉(母嶽東烽)에 응하고, 제4거는 평안도·황해도·경기

에서 수로로 온 것으로 모악서봉(母嶽西烽)에 응하고, 제5거는 전라도·충청도·경기에서 온 것으로 양천의

개화산 봉수에 응한다.

◇ 제1거(第一炬)

다음의 차례로 응하여 온다. 

아차산(峨嵯山)〔양주(陽洲)에 있다. 이하는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소관이다.〕

한이산(汗伊山)〔 여람(輿覽)에는 대이산(大伊山)으로 되어있다.〕

잉읍현(芿邑峴)〔 여람에는 잉읍산(仍邑山)으로 되어있다. 포천(抱川)에 있다.〕

독현(禿峴)·미로곡(彌걛谷)〔 여람에는 칭로곡(稱걛谷)으로 되어있다. 영평(永平)에 있다.〕

적골산(適骨山)〔 여람에는 철원(鐵原)에 들어있다.〕

할미현(割眉峴)〔 비국등록(備局謄걧)에는 고모현(姑母峴)으로 되어있다. 철원에 있다. 이하는 강원감사(江原

監司)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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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산(所伊山)·토수(土水)〔 여람에는 토빙(吐氷)으로 되어있다. 평강(平康)에 있다.〕

송고개(松古介)·전천(箭川)〔회양(淮陽)에 있다.〕

쌍령(雙嶺)·병풍산(屛風山)·성북(城겗)〔 여람에는 남곡북산(嵐谷겗山)으로 되어있다.〕

소산(所山)·봉도지(峰道只)·철령(鐵嶺)〔안변(安邊)에 있다. 이하는 함경남병사의 소관이다.〕

사고개(沙古介)·산성(山城)〔 여람에는 학산(鶴山)으로 되어있다.〕

사동(蛇洞)〔 비국등록에는 사동(巳洞)으로 되어있다.〕

장덕산(長德山)〔덕원(德源)에 있다.〕

소달산(所達山)·천달산(天達山)〔 읍지(邑誌)에는 천불산(天佛山)으로 되어있다. 문천(文川)에 있다.〕

웅망산(熊望山)〔고원(高原)에 있다.〕

성황치(城隍峙)〔 읍지에는 성력산(聖歷山)으로 되어있다. 영흥(永興)에 있다.〕

덕치(德峙)·왕금동(王金洞)〔정평(定平)에 있다.〕

비백산(鼻白山)·성곶이(城串)〔 비국등록에는 성곶이(聲串)로 되어있다. 함흥에 있다.〕

초고대(草古臺)·창령(倉嶺)·고삼구미(藁三仇味)〔 읍지에는 집삼미(執三味)로 되어있다.〕

남산(南山)〔홍원(洪原)에 있다.〕

육도(괯島)〔 여람에는 육도(괱島)로 되어있다. 북청(겗靑)에 있다.〕

불당(佛堂)·산성(山城)·석용(石茸)·진조봉(眞鳥峰)〔 비국등록에는 진안봉(眞 峰)으로 되어있다. 이원

(괿原)에 있다.〕

읍주봉(邑主峰)〔 읍지에는 진조봉 아래에 읍주봉·을응치(乙應峙) 두 봉수가 있다 하였다.〕

성문(城門)〔 비국등록에는 성문현(城門峴)으로 되어있다.〕

증산(甑山)〔단천(端川)에 있다.〕

마흘내( 訖乃)〔 여람에는 말흘라(末訖갥)로 되어있다.〕

오라퇴(吾갥退)·호타리(胡打里)·기리동( 里洞)〔성진진(城津鎭)에 속한다. 길주(吉州)에 있다. 이하는 함경

북병사(咸鏡겗兵使)의 소관이다.〕

쌍포령(雙浦嶺)〔성진진에 속한다.〕

장고개(場古介)〔 여람에는 장동(場洞)으로 되어있다.〕

산성(山城)·향교현(鄕校峴)·녹번(碌겕)·고참현(古站峴)〔명천(明川)에 있다.〕

항포동(項浦洞)·북봉(겗峰)·수만덕(壽萬德)〔경성(鏡城)에 있다.〕

중덕(中德)·주촌(朱村)·영강(永康)·장평(長坪)·나적동(羅赤洞)·강덕(姜德)·송곡현(松谷峴)·칠전산(漆

田山)〔부령(富寧)에 있다.〕

구정판(仇正坂)·남봉(南峰)·흑모로(黑毛걛)〔폐무산보(廢茂山堡)에 있다.〕

고현(古峴)〔폐무산보에 속한다.〕

이현(굆峴)〔고풍산보(古豊山堡)에 속한다. 회령(會걒)에 있다.〕

봉덕(奉德)〔 읍지에는 봉현(奉峴)으로 되어있다. 보을하진(甫乙下鎭)에 속한다.〕



중봉(中峰)〔보을하진에 속한다.〕

송봉(松峰)〔보을하진에 속한다.〕

남봉(南峰)·운두봉(雲頭峰)〔 비국등록에는 보을하진에 들어있다.〕

고연대(古煙臺)〔 읍지에는 고연대(高煙臺)로 되어있다.〕

오산(鰲山)·오롱초(吾걫草)·죽보(竹堡)〔 읍지에는 죽포(竹苞)로 되어있다. 고령진(高嶺鎭)에 속한다.〕

북봉(겗峰)〔고령진에 속한다.〕

하을포(下乙浦)〔 비국등록에는 활포(豁浦)로 되어있다. 고령진에 속한다.〕

포항(浦項)〔방원보(防垣堡)에 속한다. 종성(鍾城)에 있다.〕

신기리(新 里)〔방원보에 있다.〕

부회환(釜回還)〔 비국등록에는 부회암(釜回巖)으로 되어있다. 방원보에 속한다.〕

오갈암(烏碣巖)〔 여람에는 오갈암(烏曷巖)으로 되어있다.〕

삼봉(三峰)〔여람에는 삼산(三山)으로 되어있다.〕

남봉(南峰)·북봉(겗峰)·장성문(長城門)〔동관진(潼關鎭)에 속한다.〕

북봉(겗峰)〔동관진에 속한다.〕

보청포(甫淸浦)〔 여람에는 보청포(甫靑浦)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보음포(甫音浦)로 되어있다. 동관진에

속한다.〕

소동건(小童建)〔 읍지에는 소동건(小童巾)으로 되어있다. 영달보(永達堡)에 속한다. 온성(穩城)에 있다.〕

송봉(松峰)〔영달보에 속한다.〕

중봉(中峰)〔영달보에 속한다.〕

대탄(大灘)〔 여람과 비국등록에 모두 견탄(犬灘)으로 되어있다. 비국등록에는 견탄·시건(時建) 두 봉수가

모두 유원진(柔遠鎭)에 들어있다.〕

시건(時建)·고성(古城)〔유원진에 속한다.〕

압강(壓江)〔유원진에 속한다.〕

평연대(坪煙臺)〔 여람에는 유원평(柔遠坪)으로 되어있다. 유원진에 속한다.〕

사장(射場)·평연대(坪煙臺)〔 여람에는 부평(府坪)으로 되어있다.〕

포항(浦港)·미전(美錢)〔미전진(美錢鎭)에 속한다.〕

송봉(松峰)〔미전진에 속한다. 읍지에 실리지 않았다.〕

전강(錢江)〔미전진에 속한다.〕

장성현(長城峴)〔황자파보(黃 坡堡)에 속한다. 읍지에 실리지 않았다.〕

중봉(中峰)〔경원(慶源)에 있다.〕

마유(馬乳)〔 비국등록에는 훈융진(訓戎鎭)에 들어있다.〕

장항(獐項)〔훈융진에 속한다.〕

성상(城上)〔훈융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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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훈(厚訓)·남산(南山)·동림(東臨)〔 비국등록에는 동림(東林)으로 되어있다. 안원보(安原堡)에 속한다.〕

수정(水汀)〔 여람에는 수정(水貞)으로 되어있다. 건원보(乾原堡)에 속한다.〕

건가퇴(件加退)〔아산보(阿山堡)에 속한다.〕

백안(白顔)〔 비국등록에는 백안봉(白顔峰)으로 되어있다. 아산보에 속한다.〕

동봉(東峰)〔아오지보(阿吾地堡)에 속한다. 경흥(慶興)에 있다.〕

서봉(西峰)〔 여람에는 북봉(겗峰)으로 되어있다. 무이보(撫夷堡)에 속한다.〕

포항현(浦項峴)·망덕(望德)·구신포(仇信浦)〔 여람에는 구신포(仇申浦)로 되어있고, 읍지에는 굴신포

(屈伸浦)로 되어있다.〕

두리산(豆里山)〔《비국등록》에는 조산보(造山堡)에 들어있다.〕

남산(南山)〔조산보에 속한다.〕

우암(牛巖)〔서수라보(西水갥堡)에서 l5리이다.〕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이하 세 봉수는 행영(궋營)까지만 알린다.〕

○ 아오지보(阿吾地堡)의 동봉(東峰)〔위에 보인다.〕·금석산(金石山)〔 읍지에는 금적곡(金迪谷)으로 되어

있고, 서쪽으로 피덕(皮德)에 응한다 하였다. 비국등록에는 온성(穩城)에 들어있다.〕·피덕(皮德)〔 읍지에

피덕봉수는 행영에 알린다 하였다.〕

○ 건원보(乾元堡)의 수정(水汀)〔위에 보인다.〕·진보(進堡)〔행영에 알린다.〕

○ 회령(會걒)의 고연대(古煙臺)·지덕(池德)〔 읍지에는 지덕(地德)으로 되어있고, 서쪽으로는 오산(鰲山)에

응하고, 동북으로는 남효랑(南孝걏)에 응한다 하였다. 읍지에 보면 고연대는 곧 오산인 듯하다.〕·남효랑

(南孝걏)〔 읍지에 남효랑봉수는 행영에 알린다 하였다.〕

간봉(間烽)〔이하의 여러 봉수는 무산(茂山)에서 온다.〕

○ 회령(會걒)의 운두봉(雲頭峰)〔위에 보인다.〕·호박덕(琥珀德)〔풍산보(豊山堡)에 속한다.〕·대암(大巖)

〔풍산보에 속한다.〕·서현(西峴)〔양영보(겳永堡)에 속한다. 비국등록에는 풍산보에 들어있다.〕·쟁현(錚峴)

〔 비국등록에는 쟁현(爭峴)으로 되어있고, 양영보에 들어있다. 무산(茂山)에 있다.〕·남령(南嶺) 초기 지점

이다.

간봉(間烽)〔이하의 여러 봉수는 각진(各鎭)에서 온다.〕

○ 경성(鏡城)의 강덕(姜德)〔위에 보인다.〕·차산(遮山)〔 읍지에는 응봉(鷹峰)으로 되어있다. 어유간진(魚游

澗鎭)에 속한다.〕초기 지점이다. 

○ 경성(鏡城)의 나적동(羅赤洞)〔위에 보인다.〕·하봉(下峰)〔오촌보(吾村堡)에 속한다.〕초기 지점이다. 

○ 경성(鏡城)의 장평(長坪)〔위에 보인다.〕·고봉(古峰)〔 읍지에는 주온상봉(朱溫上峰)으로 되어있다. 주온보

(朱溫堡)에 속한다.〕·불암(佛巖)〔 읍지에는 주온하봉(朱溫下峰)으로 되어있다. 주온보에 속한다.〕초기

지점이다. 

○ 경성(鏡城)의 장평(長坪)〔위에 보인다.〕·청덕(淸德)〔 비국등록에는 청덕(靑德)으로 되어있다. 보로지보

(甫걛知堡)에 속한다. 읍지에는 실리지 않았다.〕



하전파(下田坡)〔남로지보(南걛知堡)에 속한다. 보로지보인 듯하다. 읍지에는 실리지 않았다.〕초기 지점

이다. 

○ 경성(鏡城)의 영강(永康)〔위에 보인다.〕·송봉(松峰)〔 읍지에는 보화하봉(寶化下峰)으로 되어있다. 보화

보(寶化堡)에 속한다.〕초기 지점이다. 

○ 경성(鏡城)의 주촌(朱村)〔위에 보인다.〕·모덕(牟德)〔삼삼파진(森森坡鎭)에 속한다.〕·동봉(東峰)〔 읍지

에는 삼삼파상봉(森森坡上峰)으로 되어있다. 삼삼파진에 속한다.〕초기 지점이다. 

○ 길주(吉州)의 향교현(鄕校峴)〔위에 보인다.〕·최세동(崔世洞)〔서북진(西겗鎭)에 속한다.〕·동산(東山)〔

읍지에는 서산(西山)으로 되어있다. 서북진에 속한다.〕·고봉(高峰)〔서북진에 속한다.〕·서산(西山)〔 읍지

에는 장군파(將軍坡)로 되어있다. 서북진에 속한다.〕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이하의 여러 봉수는 오을족보(吾乙足堡)에서 온다.〕

북청(겗靑)의 석용(石茸)〔위에 보인다.〕·자라이(者갥耳)·사을이(沙乙耳)·신설봉(新設烽)〔 읍지에는 사을이

이하의 네 봉수가 있다.〕·후치(厚峙)·허화(虛火)·마저(馬底)·이동(굆洞)·삼봉(杉峰)〔단천(端川)에 있다.

○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삼봉·슬고개(瑟古介) 두 봉수는 영조(英祖) 경오년(庚午年 1750년 영조 26년)에

이미 폐지되었으니, 폐봉(廢烽)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슬고개(瑟古介)〔 비국등록에는 곽고개(藿古介)로

되어 있고, 쌍청보(雙靑堡)에 들어있다.〕·곽령가사(藿嶺家舍)〔이하의 다섯 봉수는 영조 경오년에 도로 설치

하였다.〕·고소리(古所里)·장항(獐項)·사기(沙器)·일언(日彦)·구자(口字)〔쌍청보에 속한다.〕·검의덕(檢義德)

〔오을족보에 속한다.〕·마등령(馬謄嶺)〔오을족보에 속한다.〕·은룡덕(隱龍德)〔오을족보에 속한다.〕초기 지점

이다.

간봉(間烽)〔이하의 여러 봉수는 어면보(魚面堡)에서 온다.〕

단천(端川)의 슬고개(瑟古介)〔위에 보인다.〕·천수령(天秀嶺)·석용(石茸)〔 비국등록에는 응덕(鷹德)으로

되어있고, 읍지에는 응덕·용연(괟 )이 모두 남봉(南峰) 아래에 들어있다. 갑산(甲山)에 있다.〕·우두령

(牛頭嶺)〔용연(괟淵)이라고도 한다.〕·남봉(南峰)·이질간(伊叱間)·아질간(阿叱間)〔동인보(同仁堡)에 속한다.

비국등록에는 이하의 세 봉수가 삼수(三水)에 잘못 들어가 있다.〕·소리덕(所里德)〔운총보(雲寵堡)에 속

한다.〕·하방금덕(何方金德)〔혜산진(惠山鎭)에 속한다.〕·수영동(水永洞)〔삼수부(三水府)에 있다.〕·서봉(西峰)

〔인차외보(仁遮外堡)에 속한다.〕·가남(家南)〔나난보(羅暖堡)에 속한다.〕·서봉(西峰)〔나난보에 속한다.〕·옹동

(甕洞)〔가을파지진(茄乙坡知鎭)에 속한다.〕·용기봉(괟起峰)〔 비국등록에는 구연대(舊煙臺)로 되어있고, 가을

파지보(茄乙坡知堡)에 들어있다. 읍지에는 용기봉(괟騎峰)으로 되어있다.〕·송봉(松峰)〔비국등록에는 토지봉

(兎知峰)으로 되어있다. 구가을파지보(舊茄乙坡知堡)에 속한다.〕·을산덕(乙山德)〔 비국등록에는 기림봉

(起林峰)으로 되어있다. 자작구비보(自作仇非堡)에 속한다.〕·용봉(괟峰)〔 비국등록에는 십팔봉(十八峰)으로

되어있다. 어면보(魚面堡)에 속한다.〕초기 지점이다.〔어면보의 용봉봉수까지만 봉화가 닿는 것은 뜻이 없을

듯하고, 용봉과 서로(西걟)의 봉화가 닿는 강계(江界)의 여둔봉대(餘屯烽臺)는 지형(地形)이 대등하니, 장차

통봉(通烽)한다면 통군정봉수(統軍亭烽燧)와 고정주봉수(古靜州烽燧)의 예(괊)와 같아질 것인데, 다만 산세

(山勢)가 거듭 겹친다 하여 통할 수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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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거(第二炬)

다음의 차례로 응하여 온다. 

천림산(天臨山)〔 《여람(輿覽)》에는 천천현(穿川峴)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備局謄걧)》에는 천산(穿山)

으로 되어있다. 광주(廣州)에 있다. 이하는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소관(所管)이다.〕

석성산(石城山)〔 여람에는 보개산(寶蓋山)으로 되어있다. 용인(괟仁)에 있다.〕

건지산(巾之山)〔죽산(竹山)에 있다.〕

망이성(望夷城)〔 읍지(邑誌)에는 망이산(望耳山)으로 되어있다. 충주(忠州)에 있다. 이하는 충청병사(忠淸

兵使)의 소관이다.〕

가섭산(加葉山)〔가섭산(加葉山)으로도 쓴다. 음성(陰城)에 있다.〕

마산(馬山)〔충주에 있다.〕

심항(心項)〔 비국등록에는 심사항(心士項)으로 되어있다.〕

오현(吾峴)〔 비국등록에는 오치(吾峙)로 되어있다. 청풍(淸風)에 있다.〕

소이산(所伊山)〔 비국등록에는 금이산(金伊山)으로 되어있다. 단양(丹陽)에 있다.〕

죽령산(竹嶺山)〔순흥(順興)에 있다. 이하는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의 소관이다.〕

망전산(望前山)〔풍기(豊基)에 있다.〕

성내산(城內山)〔영천(榮川)에 있다.〕

사랑당(沙걏堂)〔순흥에 있다.〕

당북산(堂겗山)〔안동(安東)에 있다.〕

용점산(괟岾山)〔봉화(奉化)에 있다.〕

창팔래산(菖八걐山)〔 비국등록에는 창입래산(昌入걐山)으로 되어있다. 영천에 있다.〕

녹전산(祿轉山)〔예안(괋安)에 있다.〕

개목산(開目山)〔안동에 있다.〕

봉지산(峰枝山)〔 여람에는 봉지산(烽枝山)로 되어있다.〕

감곡산(甘谷山)·마산(馬山)〔의성(義城)에 있다.〕

계란현(鷄갻峴)·성산(城山)·대야곡(大也谷)·승원(繩院)·승목산(繩木山)〔의흥(義興)에 있다.〕

보지현(甫只峴)·토을산(吐乙山)〔 여람에는 토현(吐峴)으로 되어있다.〕

여음동(餘音洞)〔 여람에는 여질동산(餘叱洞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여해동(餘亥洞)으로 되어있다.

신녕(新寧)에 있다.〕

구토현(仇吐峴)〔영천(永川)에 있다.〕

성산(城山)·성황당(城隍堂)·영계(永溪)·방산(方山)·주사봉( 砂峰)〔경주(慶州)에 있다.〕

접포현(蝶布峴)〔 여람에는 내포점(內布岾)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접포산(蝶布山)으로 되어있다.〕

고위(高位)·소산(蘇山)〔 여람에는 소산(所山)으로 되어있다.〕

부로산(夫걛山)〔언양(彦陽)에 있다.〕



위천(渭川)〔 여람에는 원적산(圓寂山)으로 되어있다. 양산(겳山)에 있다.〕

계명산(鷄鳴山)〔동래(東萊)에 있다.〕

황령산(荒嶺山)〔 여람에는 황령산(黃嶺山)으로 되어있다. 부산진(釜山鎭)에 속한다. 동남으로 간비오

(干飛烏)와 만난다. 아래에 보인다.〕

귀봉(갋峰)〔 비국등록에는 석성(石城)으로 되어있다. 다대포진(多大浦鎭)에 속한다.〕

응봉(鷹峰)〔다대포진에 속한다.〕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 〔동래(東萊)의 간비오(干飛烏)에서 온다.〕

안동(安東)의 봉지산(峰枝山)〔위에 보인다.〕·신석산(新石山)〔 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신석산(申石山)

으로 되어있다.〕·약산(藥山)·신법산(神法山)〔 여람에는 남각산(南角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각산

(角山)으로 되어있다. 진보(眞寶)에 있다.〕·광산(廣山)〔영해(곻海)에 있다〕·대소산(大所山)·별반산(別畔山)

〔 비국등록에는 부반산(副畔山)으로 되어있다. 영덕(盈德)에 있다.〕·도리산(桃李山)〔청하(淸河)에 있다.〕·

오봉(烏峰)〔 비국등록에는 오산(烏山)으로 되어있다. 흥해(興海)에 있다.〕·지을(知乙)·대동배(大冬背)〔 여람

에는 동을배곶이(冬乙背串)로 되어있다. 영일(迎日)에 있다.〕·발산(鉢山)〔장기(長 )에 있다.〕·뇌성(磊城)·

복길(福吉)〔 여람에는 복길(卜吉)로 되어있다.〕·독산(禿山)〔 비국등록에는 독촌(禿村)으로 되어있다. 경주

(慶州)에 있다.〕·하서지(下西知)·남목(南木)〔 읍지(邑誌)에는 남옥(南玉)으로 되어있다. 울산(蔚山)에 있다.〕·

천내(川內)·가리하산(加里下山)〔 비국등록에는 가라산(加갥山)으로 되어있다. 읍지에는 가리(加里)·하산

(下山) 두 봉수로 되어있다. 서생포진(西生浦鎭)에 속한다〕·이길(爾吉)〔 여람에는 시길(示吉)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이길(爾吉)로 되어있다.〕·아이(阿爾)〔여람에는 아시포(阿示浦)로 되어있고, 울산(蔚山)에 들어

있으며, 비국등록에는 아미산(峨嵋山)으로 되어있다. 기장(機張)에 있다.〕·남산(南山)·간비오(干飛烏)〔동래

(東萊)에 있다. 서쪽으로 황령산(荒嶺山)과 만난다. 위에 보인다.〕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거제(巨濟)의 가라산(加갥山)에서 온다.〕

충주(忠州)의 마산(馬山)〔위에 보인다.〕·대림성(大林城)〔 여람에는 대림산(大林山)으로 되어있다.〕·주정

산(周井山)〔연풍(延豊)에 있다.〕·마골치(麻骨峙)·탄항(炭項)〔문경(聞慶)에 있다. 이하는 경상우수사(慶尙右

水使)의 소관(所管)이다〕·선암(禪巖)·남산(南山)〔 여람에는 성산(城山)으로 되어있다. 함창(咸昌)에 있다.〕·

소산(所山)〔상주(尙州)에 있다.〕·서산(西山)·회룡산(回龍山)〔 비국등록에는 용문산(괟門山)으로 되어있다.〕·

소산(所山)〔금산(金山)에 있다.〕·성황산(城隍山)〔 여람에는 감문산(甘文山)으로 되어있다. 개령(開걒)에 있다.〕·

남산(南山)〔선산(善山)에 있다.〕·석고개(石古介)·건대산(件臺山)〔 비국등록에는 건대산(件代山)으로 되어있다.

인동(仁同)에 있다.〕·박집산(朴執山)·각산(角山)〔성주(星州)에 있다.〕·성산(星山)·이부로산(伊夫걛山)·망산

(望山)〔 비국등록에는 망봉산(望峰山)으로 되어있다. 고령(高靈)에 있다.〕·미숭산(彌崇山)〔 읍지에는 미숭산

(美崇山)으로 되어있다. 합천(陜川)에 있다.〕·미타산(彌 山)〔초계(草溪)에 있다.〕·가막산(可幕山)〔의령(宜걒)에

있다.〕·파산(巴山 )〔읍지에는 지고산(指高山)으로 되어있다. 함안(咸安)에 있다.〕·가을포(加乙浦)〔 비국

등록에는 가라포(加갥浦)로 되어있다. 진해(鎭海)에 있다. 창원(昌原)의 여포봉수(餘浦烽燧)와 서로 응한다.〕·

곡산(曲山)〔고성(固城)에 있다.〕·천치(天峙)〔 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천왕점(天王岾)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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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牛山)·미륵산(彌겇山)·가라산(加갥山)〔거제(巨濟)에 있다.〕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이하의 여러 봉수는 본진(本鎭)에서만 받는다.〕

○ 당포진(唐浦鎭)의 한배곶이(閑背串)〔거제(巨濟)에 있다.〕

○ 조라포진(助갥浦鎭)의 가을곶이(柯乙串) 

○ 지세포진(知世浦鎭)의 눌일곶이(訥逸串) 

○ 옥포진(玉浦鎭)의 옥산(玉山) 

○ 율포진(괻浦鎭)의 별망(別望)〔 비국등록에는 남망산(南望山)으로 되어있다.

○ 이상은 모두 가라산봉수(加갥山烽燧)와 만난다.〕

간봉(間烽)〔사량진(蛇梁鎭)에서 온다.〕

진주(晉州)의 각산(角山)〔아래에 나오는 금산로(錦山걟)에 보인다. 읍지에는 실리지 않았다.〕·좌이산(佐耳山)

〔고성(固城)에 있다.〕·사량진(蛇梁鎭)의 주봉(主峰)·우산(牛山)〔위에 보인다.〕

간봉(間烽) 〔이하의 두 봉수(烽燧)에서는 외양(外洋)에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진(本鎭)에 알린다.〕

가배량진(加背梁鎭)의 별망(別望)〔고성(固城)에 있다.〕

소비포보(所非浦堡)의 별망(別望)〔고성(固城)에 있다.〕

간봉(間烽)〔천성보(天城堡)에서 일로(一걟)로 온다.〕

성주(星州)의 각산(角山)〔위에 나온 가라산로(加갥山걟)에 보인다.〕·마천산(馬川山)〔대구(大丘)에 있다. 

이하는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의 소관(所管)이다.〕·성산(城山)·말을응덕(末乙應德)〔성주(星州)에 있다.〕·

소이산(所伊山)〔 여람에는 소산(所山)으로 되어있다. 현풍(玄風)에 있다.〕·태백산(太白山)〔 여람에는 합산

(合山)으로 되어있다. 창녕(昌寧)에 있다.〕·여통(餘通)〔영산(靈山)에 있다.〕·소산(所山)〔 비국등록에는 금이산

(金伊山)으로 되어있다.〕·안곡산(安谷山)〔 읍지에는 안국산(安國山)으로 되어있다. 칠원(漆原)에 있다.〕·성황당

(城隍堂)〔창원(昌原)에 있다.〕·고산(高山)〔웅천(熊川)에 있다.〕·사화랑(沙火걏)·천성보(天城堡) 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사화랑에서 온다.〕

진해(鎭海)의 가을포(加乙浦)〔위에 나온 가라산로(加갥山걟)에 보인다.〕·창원(昌原)의 여포(餘浦)〔 여람에는

여음포(餘音浦)로 되어있다.〕·사화랑(沙火걏)〔위에 보인다.〕

간봉(間烽)〔천성보(天城堡)에서 일로(一걟)로 온다.〕

영천(永川)의 성황당(城隍堂)〔위에 나온 응봉로(鷹峰걟)에 보인다.〕·시산(匙山)〔하양(河陽)에 있다.〕·성산

(城山)〔경산(慶山)에 있다.〕·법이산(法伊山)〔 비국등록에는 법이산(法耳山)으로 되어있다. 대구(大丘)에

있다.〕·북산(겗山)〔 여람에는 팔조현(八助峴)으로 되어있다. 청도(淸道)에 있다.〕·남산(南山)·분항(盆項)

〔밀양(密陽)에 있다.〕·성황(城隍)〔 여람에는 추화산(推火山)으로 되어있다.〕·남산(南山)·백산(柏山)·자암

(子菴)〔 여람에는 자암산(子巖山)으로 되어있다. 김해(갏海)에 있다.〕·산성(山城)〔 여람에는 분산(盆山)

으로 되어있다.〕·성화야(겛火也)〔 여람에는 성화례산(겛火禮山)으로 되어있다.〕·천성보(天城堡) 초기 지점

이다.

간봉(間烽)〔남해(南海)의 금산(錦山)에서 온다.〕



충주(忠州)의 망이성(望夷城)〔위에 나온 가라산로(加갥山걟)에 보인다.〕·소흘산(所屹山)〔 여람에는 소을산

(所乙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소이산(所伊山)으로 되어있다. 진천(鎭川)에 있다.〕·거질대산(巨叱大山)

〔청주(淸州)에 있다.〕·소이산(所伊山)〔문의(文義)에 있다.〕·계족산(鷄足山)〔회덕(懷德)에 있다.〕·환산(環山)

〔옥천(沃川)에 있다.〕·월이산(月伊山)·박달라산(朴達갥山)〔영동(永同)에 있다.〕·소이산(所伊山)〔황간(黃澗)에

있다.〕·눌이항(訥伊項)·고성산(高城山)〔금산(金山)에 있다. 이하는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의 소관(所管)

이다.〕·귀산(갋山)〔 읍지에는 귀성산(갋城山)으로 되어있다. 지례(知禮)에 있다.〕·거말흘산(渠末屹山)〔

여람에는 거말흘산(渠末屹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거말흘산(渠末訖山)으로 되어있다. 거창(居昌)에

있다.〕·금귀산(金貴山)·소현산(所峴山)〔 비국등록에는 소흘산(所訖山)으로 되어있다. 합천(陜川)에 있다.〕·

금성산(金城山)〔삼가(三嘉)에 있다.〕·입암산(굥巖山)〔단성(丹城)에 있다.〕·광제산(廣濟山)〔진주(晉州)에 있다.〕·

망진(望晉)·안현산(鞍峴山)〔 여람에는 안점(鞍岾)으로 되어있다. 사천(泗川)에 있다.〕·각산(角山)〔진주

(晉州)에 있다. 고성(固城)의 좌이산(佐耳山)과 서로 응한다.〕·대방산(臺防山)〔 여람에는 대방산(臺方山)

으로 되어있다.〕·금산(錦山)〔남해(南海)에 있다.〕남해에서 시작한다.〔북쪽으로는 대방산봉수로 가고, 서쪽

으로는 본현(本縣)의 소을산봉수(所乙山烽燧)로 가서 순천(順天)의 돌산도봉수(突山島烽燧)와 만난다. 제5거

(第五炬)에 보인다.〕

간봉(間烽)〔이하의 여러 봉수는 본읍(本邑)·본진(本鎭)에서만 받는다.〕

○ 남해(南海)의 원산(猿山)·금산(錦山)〔위에 보인다.〕

○ 미조항진(彌助項鎭)의 별봉대(別烽臺)·금산(錦山)〔위에 보인다.〕

○ 사천(泗川)의 삼천보 별망(三千堡別望)〔거제(巨濟)에 있는데, 영등진(永登鎭)과 번갈아 별망을 지키며,

본진(本鎭)에서만 받고 만다.〕

◇ 제3거(第三炬)

다음의 차례로 응하여 온다. 

모악동봉(母嶽東烽)·해포( 浦)〔옛 이름은 봉현(蜂峴)이다. 고양(高陽)에 있다. 이하는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소관(所管)이다.〕

독산(禿山)〔옛 이름은 소질달산(所叱達山)이다.〕·대산(大山)〔 비국등록에는 대모산(大母山)으로 되어있다.

파주(坡州)에 있다.〕

도라산(道갥山)〔 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도라산(都갥山)으로 되어있다. 장단에 있다.〕

송악국사당(松嶽國師堂)〔개성부(開城府)에 있다.〕

고성산(古城山)〔금천(金川)에 있다. 이하는 황해병사(黃海兵使)의 소관이다.〕

남산(南山)〔평산(平山)에 있다.〕

봉자산(奉子山)·독발산(禿鉢山)·회산(回山)〔서흥(瑞興)에 있다.〕

소변산(所卞山)〔 여람에는소을마산(所乙 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소마산(所 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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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산(巾之山)〔 여람에는 건지산(乾之山)으로 되어있다. 봉산(鳳山)에 있다.〕

고매치(古每峙)〔 읍지에는 고매치(古梅峙)로 되어있다. 황주(黃州)에 있다. 비국등록에는 중화(中和)에

들어있다.〕

천주산(天柱山)·운봉산(雲峰山)〔중화(中和)에 있다. 이하는 평안감사(平安監司)의 소관이다.〕

화사산( 寺山)〔 비국등록에는 화산( 山)으로 되어있다. 평양(平壤)에 있다.〕

잡약산(雜藥山)〔 여람에는 약산(藥山)으로 되어있다.〕

부산(斧山)·독자산(獨子山)〔순안(順安)에 있다.〕

미두산(米豆山)〔영유(永柔)에 있다.〕

도연산(都延山)〔 여람에는 도영산(都迎山)으로 되어있다. 숙천에 있다.〕

소리산(所里山)〔 읍지에는 소니산(小尼山)으로 되어있다. 안주에 있다.〕

오도산(吾道山)〔 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오도산(悟道山)으로 되어있다.〕

구청산(舊靑山)〔신청산(新靑山)은 수로(水걟)의 봉수에 알린다. 제4거(第四炬)에 보인다.〕

병온산(竝溫山)〔박천(博川)에 있다.〕

동을랑산(冬乙걏山)〔가산(嘉山)에 있다.〕

칠악산(七嶽山)〔 여람에는 칠악산(漆嶽山)으로 되어있다. 정주(定州)에 있다.〕

마산(馬山)·구령산(仇걒山)·소곶이(所串)〔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소산(所山)으로 되어있다. 곽산(郭山)에

있다.〕

송족산(松足山)〔 읍지에는 통경산(通京山)으로 되어있다.〕

서망일봉(西望日峰)〔선천(宣川)에 있다.〕

원산(圓山)〔일명 두리산(豆里山)이다.〕

학현(鶴峴)·웅골산(熊骨山)〔 읍지에는 운암산(雲暗山)으로 되어있다. 철산(鐵山)에 있다.〕

증봉(甑峰)〔일명 장화산(長化山)이다. 비국등록에는 견봉(甄峰)으로 되어있다.〕

용골산(괟骨山)〔일명 용호산(괟虎山)이다. 용천(괟川)에 있다.〕

갈산(葛山)〔인산진(굞山鎭)에 속한다. 의주(義州)에 있다.〕

백마산(白馬山)·통군정(統軍亭)〔본부(本府) 고정주(古靜州)의 해로(海걟)의 봉수와 만난다. 제4거에 보인다.〕

석계(石階)〔건천보(乾川堡)에 속한다.〕

금동(金洞)〔 여람에는 수구(水口)로 되어있다. 수구진(水口鎭)에 속한다.〕

부개(浮箇)〔 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부동(浮洞)으로 되어있다. 옥강진(玉江鎭)에 속한다.〕

금동(金洞)〔 여람에는 금동전동(金同田洞)으로 되어있다. 방산진(方山鎭)에 속한다.〕

정자산(亭子山)〔청성진(淸城鎭)에 속한다.〕

노토탄(老土灘)〔청수진(淸水鎭)에 속한다.〕

전왕구비(田往仇非)〔구령진(仇걒鎭)에 속한다. 삭주(朔州)에 있다.〕

권적암(權狄巖)〔구령진에 있다.〕



이봉산(二峰山)〔 여람에는 갑암(甲巖)으로 되어있고, 읍지에는 일봉산(一峰山)으로 되어있다. 갑암보

(甲巖堡)에 속한다. 창성(昌城)에 있다.〕

운두리산(雲頭里山)〔운두리보(雲頭里堡)에 속한다.〕

선두동(船豆洞)〔 여람에는 묘동(廟洞)으로 되어있다. 묘동보(廟洞堡)에 속한다.〕

어정탄(於汀灘)〔어정보(於汀堡)에 속한다.〕

서가동(徐加洞)〔 여람에는 서개동(徐介洞)으로 되어있고, 읍지에는 서가동(徐哥洞)으로 되어있다. 창주진

(昌洲鎭)에 속한다.〕

고림성(古林城)〔대길호리보(大吉號里堡)에 속한다.〕

소근고개(小斤古介)〔소길호리보(小吉號里堡)에 속한다. 벽동(碧潼)에 있다.〕

호조리(胡照里)〔벽단진(碧團鎭)에 있다.〕

추라구비(秋갥仇非)〔 여람에는 추구비(楸仇非)로 되어있다. 추구비보(楸仇非堡)에 속한다.〕

금창산(金昌山)·두음지(豆音只)〔대파아보(大坡兒堡)에 속한다.〕

송림(松林)〔소파아보(小坡兒堡)에 속한다.〕

동연대(東煙臺)〔 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광평(廣坪)으로 되어있다. 광평진보(廣坪鎭堡)에 속한다. 위

세 봉수가 비국등록에는 모두 초산(楚山)에 들어 있다.〕

동연대(東煙臺)〔 여람에는 아이(阿耳)로 되어있다. 아이진(阿耳鎭)에 속한다. 초산(楚山)에 있다.〕

고연대(古煙臺)〔산양회진(山羊會鎭)에 속한다.〕

북산(겗山)·합지산(蛤池山)·동천(銅遷)〔가을헌동보(加乙軒洞堡)에 속한다. 위원(渭原)에 있다.〕

신연대(新煙臺)·남파(南坡)〔 여람에는 남파산(南坡山)으로 되어있다. 위 두 봉수가 비국등록에는 모두

직동보(直同堡)에 들어있다.〕

사장구비(舍長仇非)〔오로량진(吾걛梁鎭)에 속한다.〕

임리(굟里)〔오로량진에 속한다. 비국등록에는 강계(江界)에 들어있다.〕

봉천대(奉天臺)〔고산리진(高山里鎭)에 속한다. 강계(江界)에 있다.〕

마시리(馬時里)〔 읍지에는 마실리(馬實里)로 되어있다.〕

허린포(許麟浦)〔 읍지에는 허린포(許隣浦)로 되어있다.〕

분토(分土)〔 위 세 봉수가 비국등록에는 모두 고산리진(高山里鎭)에 들어있다.〕

주토(朱土)〔벌등진(伐登鎭)에 속한다.〕

재신동(宰臣洞)〔만포진(滿浦鎭)에 속한다.〕

차가대(굯加大)〔 읍지에는 이차가대(伊굯加大)로 되어있다. 비국등록에는 만포진에 들어있다.〕

여둔대(餘屯臺)〔만포진에 속한다.〕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이하의 아홉 봉수는 강계(江界)에서만 받고 만다.〕

강계(江界)의 허실리(許實里)〔 비국등록에는 허실리(虛實里)로 되어있다.〕·금마흘(金 訖)〔 여람에는

금마흘(金 訖)로 되어있다.〕·안흥도(安興道)〔추파진(楸坡鎭)에 있다.〕·안명수가북(安明守家겗)〔종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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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浦鎭)에 속한다. 비국등록에는 추파진에 들어있다.〕·이현(굆峴)〔상토진(上土鎭)에 속한다.〕·송봉(松峰)

〔 비국등록에는 상토진에 들어있다.〕·김성민가북(갏成民家겗)〔 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김성민(갏成

敏)으로 되어있다. 외질괴진(外叱怪鎭)에 속한다.〕·오리파(吾里波)〔읍지에는 오리파(五里坡)로 되어있다.〕·

여둔대(餘屯臺)〔위에 보인다.〕

간봉(間烽)〔이하는 이봉산봉수(二峰山烽燧)에서 일로(一걟)로 온다.〕

안주(安州)의 청산(靑山)·성황당(城隍堂)·심원산(深原山)〔박천(博川)에 있다.〕·덕산(德山)〔영변(곻邊)에

있다.〕·율고개(괻古介)·농오리(籠吾里)〔태천(泰川)에 있다.〕·고성(姑城)〔 여람에는 고성(古城)으로 되어

있다. 귀성(갋城)에 있다.〕·소곶이(所串)·고성두산(古城頭山)〔삭주(朔州)에 있다.〕·오리동(吾里洞)〔 여람에는

오리동(梧里洞)으로 되어있다.〕·건전동(件田洞)·연평산(延平山)·이봉산(二峰山)〔위에 보인다.〕

◇ 제4거(第四炬)

다음의 차례로 응하여 온다. 

모악서봉(母嶽西峰)·고봉(高峰)〔고양(高陽)에 있다. 이하는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소관(所管)이다.〕

형제봉(兄弟峰)〔교하(交河)에 있다.〕

덕적산(德積山)〔 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풍덕(豊德)에 들어있다.〕

송악성황산(松嶽城隍山)〔개성부(開城府)에 있다.〕

미라산(彌갥山)〔배천(白川)에 있다. 이하는 황해수사(黃海水使)의 소관이다.〕

봉재산(鳳在山)·각산(角山)〔연안(延安)에 있다.〕

백석산(白石山)·간월산(看月山)·정산(定山)·주지곶이(注之串)〔 여람에는 주지곶이(走之串)로 되어있다.〕

성곶이(聲串)〔평산에 있다.〕

피곶이(皮串)〔해주(海州)에 있다.〕

용매(괟媒)·연평도(延坪島)·수압도(睡鴨島)·남산(南山)·화산(花山)·사곶이(沙串)〔 여람에는 사포곶이

(沙浦串)로 되어있다.〕

식대산(食大山)〔강령(康翎)에 있다.〕

견라산(堅갥山)·구월산(九月山)·추치(推峙)·탄항(炭項)〔옹진(甕津)에 있다.〕

검물여(檢勿餘)〔 여람에는 금물여산(今勿餘山)으로 되어있다. 소강진(所江鎭)에 속한다.〕

대점(大岾)〔 읍지(邑誌)에는 남산(南山)으로 되어있다.〕

개룡산(開龍山)·대곶이(大串)〔 여람에는 대량곶이(大梁串)로 되어있다. 장연(長淵)에 있다.〕

청석(淸石)〔 여람에는 청석산(靑石山)으로 되어있다.〕

미라산(彌갥山)·송둑(松纛)·올곶이(兀串)·고리곶이(古里串)〔풍천에 있다.〕

소산(所山)·건지산(巾之山)〔 여람에는 건지산(乾只山)으로 되어있다. 은율(殷괻)에 있다.〕

감적산(甘積山)〔안악(安岳)에 있다.〕



금복지(今卜只)〔 여람과 비국등록읍지에 모두 금음복산(今音卜山)으로 되어있다. 장련(長連)에 있다.〕

우산(牛山)〔삼화(三和)에 있다. 이하는 삼화방어사(三和防禦使)의 소관이다.〕

소산(所山)〔용강(괟岡)에 있다.〕

조사지(漕士池)〔 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조사지(曹士池)로 되어있다. 함종(咸從)에 있다.〕

오곶이(吾串)·토산(兎山)〔증산(甑山)에 있다.〕

철화(鐵和)〔평양(平壤)에 있다.〕

마항(馬項)·불곡(佛谷)〔 읍지에는 석북(石겗)으로 되어있다.〕

대선곶이(大船串)〔순안(順安)에 있다.〕

소산(所山)〔 읍지에는 와룡산(臥龍山)으로 되어있다. 영유(永柔)에 있다.〕

여을외(餘乙外)〔 비국등록에는 여외포(餘外浦)로 되어있다. 숙천(肅川)에 있다.〕

식포(息浦)·동을랑산(冬乙걏山)〔 읍지에는 노강(老江)으로 되어있다. 안주(安州)에 있다.〕

호혈(虎穴)·사읍동음(沙邑冬音)〔정주(定州)에 있다. 이하는 선천방어사(宣川防禦使)의 소관이다.〕

사음산(舍音山)·자성산(慈聖山)·진해곳이(鎭海串)〔 비국등록에는 진해곶이(陳海串)로 되어있다.〕

도치곶이(都致串)·방축포(防築浦)〔곽산에 있다.〕

청엄산(靑奄山)〔 비국등록에는 청암산(靑巖山)으로 되어있다.〕

해안(海岸)〔선천(宣川)에 있다.〕

동소곶이산(東所串山)·백량산(白梁山)〔 읍지에는 백량산(柏梁山)으로 되어있다. 철산(鐵山)에 있다.〕

취가산(鷲家山)·소곶이산(所串山)·석을곶이(串)〔용천에 있다.〕

소위포(少爲浦)〔 여람에는 사위포(沙爲浦)로 되어있다.〕

진곶이(굪串)〔미곶이진(彌串鎭)에 속한다.〕

용안산(괟眼山)〔용천에 있다.〕

우리암(于里巖)〔 비국등록에는 우음산암(于音山巖)으로 되어있다. 양하진(楊下鎭)에 속한다. 의주(義州)에

있다.〕

기이성(岐伊城)〔 비국등록에는 기리산(岐里山)으로 되어있다. 인산진(굞山鎭)에 속한다.〕

고정주(古靜州)〔본주(本州)의 통군정(統軍亭)에서 육로(陸걟)의 봉수와 만난다. 제3거(第三炬에) 보인다.〕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이하의 네 봉수는 본읍(本邑)에서만 받는다.〕

○ 용천(괟川)의 용호봉(괟虎烽)·용안산(괟眼山)〔위에 보인다.〕

○ 선천(宣川)의 대목산(大睦山)·동소곶이산(東所串山)〔위에 보인다.〕

○ 곽산(郭山)의 금로곶이(金걛串)·방축포(防築浦)〔위에 보인다.〕

○ 정주의 고당산(古堂山)·도치곶이(都致串)〔위에 보인다.〕

○ 가산(嘉山)의 고당현(古堂峴)·사읍동음(沙邑冬音)〔위에 보인다.〕

○ 안주(安州)의 신청산(新靑山)〔구청산(舊靑山)은 육로(陸걟)의 봉수에 알린다. 제3거(第三炬)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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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혈(虎穴)〔위에 보인다.〕

○ 숙천(肅川)의 마갑산(麻甲山)〔 읍지에서 마천산(摩天山)으로 되어있다.〕·아산(牙山)〔 읍지에는 아산

(峨山)으로 되어있다.〕·여을외(餘乙外)〔위에 보인다.〕

○ 영유(永柔)의 미두산신봉(米豆山新烽)·소산(所山)〔위에 보인다.〕

○ 순안(順安)의 금강산(金剛山)·대선곶이(大船串)〔위에 보인다.〕

○ 평양(平壤)의 승령산(承令山)·수화산(秀華山)·불곡(佛谷)〔위에 보인다.〕

○ 증산(甑山)의 서산(西山)·토산(兎山)〔위에 보인다.〕

○ 강서(江西)의 정림산(正林山)·함종(咸從)의 굴령산(窟嶺山)·조사지(漕士池)〔위에 보인다.〕

○ 용강(괟岡)의 대덕산(大德山)·소산(所山)〔위에 보인다.〕

간봉(間烽) 〔이하의 네 봉수는 병영(兵營)에서만 받는다.〕

황주(黃州)의 비파곶이(琵琶串)·월호산(月呼山)〔 여람에는 월호산(月乎山)으로 되어있다. 안악(安岳)에

있다.〕·소산(所山)·이현(굆峴)·감적산(甘積山)〔위에 보인다.〕

간봉(間烽)〔수정 봉수(修井烽燧)는 교동(喬桐)에서 받는다.〕

연안(延安)의 각산(角山)〔위에보인다.〕·교동(喬桐)의 수정산(修井山)·연안(延安)의 간월(看月)〔위에보인다.〕

◇ 제5거(第五炬)

다음의 차례로 응하여 온다. 

개화산(開花山)〔양천(陽川)에 있다. 이하는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소관(所管)이다.〕

냉정산(冷井山)〔김포(갏浦)에 있다.〕

남산(南山)〔 여람에는 송악산(松岳山)으로 되어있다. 통진(通津)에 있다.〕

강화(江華)의 남산(南山)〔이하는 강화유수(江華괨守)의 소관이다.〕

하음산(河陰山)·교동(喬桐)의 규산(圭山)〔 여람에는 화개산(華蓋山)으로 되어있다.〕

강산(綱山)〔 여람에는 망산(網山)으로 되어있다. 강화(江華)에 있다.〕

진강산(鎭江山)·대모성산(大母城山)·수안산(守安山)〔통진(通津)에 있다. 이하는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소관이다.〕

백석산(白石山)〔김포(갏浦)에 있다.〕

추곶이(杻串)〔부평(富平)에 있다.〕

성산(城山)〔일명 지학산(支鶴山)이다. 여지고와 읍지에는 모두 문학산(文鶴山)으로 되어있다. 인천(仁川)에

있다.〕

정왕산(正往山)〔옛 이름은 오질이(吾叱耳)이다. 안산(安山)에 있다. 읍지에“오질이도(吾叱耳島)에서 정왕

산으로 옮겼다.”하였다.〕

해운산(海雲山)〔남양(南陽)에 있다.〕



염불산(念佛山)·흥천산(興天山)〔수원(水原)에 있다.〕

괴태곶이(塊台串)〔 여람과 비국등록(備局謄걧)에는 모두 괴태길곶이(槐台吉串)로 되어있다. 양성(陽城)에

있다.〕

망해산(望海山)〔직산(稷山)에 있다. 이하는 충청병사(忠淸兵使)의 소관이다.〕

연암산(燕巖山)〔아산(牙山)에 있다.〕

대학산(大鶴山)〔 비국등록에는 대계산(大鷄山)으로 되어있다. 천안(天安)에 있다.〕

쌍령산(雙嶺山)〔공주(公州)에 있다.〕

고등산(高登山)〔 여람에는 고등산(高燈山)으로 되어있다.〕

월성산(月城山)·노성산(魯城山)〔노성(魯城)에 있다.〕

황화대(皇華臺)〔은진(恩津)에 있다.〕

강경대(江景臺)·광두원(廣頭院)〔용안(괟安)에 있다. 이하는 전라우수사(全갥右水使)의 소관이다.〕

소방산(所防山)〔 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소방산(所方山)으로 되어있다. 함열(咸悅)에 있다.〕

불지산(佛智山)〔임피(굢皮)에 있다.〕

오성산(五聖山)·화산(花山)〔 읍지에는 의송산(宜松山)으로 되어있다. 옥구(沃溝)에 있다. 또 서천(舒川)의

운은산봉수(雲銀山烽燧)와 만난다.〕

계화리(界火里)〔 읍지에는 계화도(界火島)로 되어있다. 부안(扶安)에 있다.〕

점방산(占方山)·월고리(月古里)·소응포(所應浦)〔무장(茂長)에 있다.〕

고리포(古里浦)·홍농산(弘農山)〔영광(괈光)에 있다.〕

고도도(古道島)〔 여람에는 고도도(高道島)로 되어있다.〕

차음산(次音山)·해제(海際)〔함평(咸平)에 있다.〕

옹산(瓮山)·고림산(高林山)〔다경포진(多慶浦鎭)에 속한다. 무안(務安)에 있다. 비국등록에는 나주(갥州)에

들어있고, 직관고(職官考)에는 다경포진이 영광(괈光)에 들어있다.〕

유달산(鍮達山)〔목포진(木浦鎭)에 속한다.〕

군산(群山)〔나주(갥州)에 있다.〕

황원성(黃原城)〔해남(海南)에 있다.〕

첨찰산(僉察山)〔 여람에는 점찰산(占察山)으로 되어있다. 진도(珍島)에 있다.〕

여귀산(겿貴山)·관두산(館頭山)〔해남(海南)에 있다.〕

달마산(達麻山)〔일명 갈두산(葛頭山)이다. 읍지에는 달마산(達摩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달모산

(達矛山)으로 되어있고, 또 갈두봉수(葛頭烽燧)가 있다. 영암(괈巖)에 있다.〕

완도(莞島)〔강진(康津)에 있다.〕

좌곡산(佐谷山)·원포(垣浦)〔 여람에는 남원포(南垣浦)로 되어있다.〕·천관산(天冠山)〔장흥(長興)에 있다.

이하는 전라좌수사(全갥左水使)의 소관이다.〕

전일산(全日山)·장기산(帳機山)〔흥양(興陽)에 있다. 이하의 세 봉수가 비국등록에는 모두 순천(順天)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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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天登山)〔 여람에는 천등산(天燈山)으로 되어있다.〕

마북산(馬겗山)·팔전산(八田山)〔 여람과 읍지에는 모두 팔전산(八顚山)으로 되어있다.〕

백야곶이(白也串)〔순천(順天)에 있다.〕

돌산도(突山島)〔방답진(防踏鎭)에 속한다. 남해(南海)의 소흘산봉수(所屹山烽燧)와 만난다. 제2거(第二炬)에

보인다.〕시작 기점이다.

간봉(間烽)〔이하의 아홉 봉수는 본읍(本邑)에서만 받는다.〕

○ 순천(順天)의 성황당(城隍堂)·광양(光陽)의 건대산(件對山)〔 여람에는 건대산(件臺山)으로 되어있다.〕·

순천(順天)의 진례산(進禮山)·돌산도(突山島)〔위에 보인다.〕

○ 흥양(興陽)의 수덕산(藪德山)〔 읍지에는 수덕산(愁德山)으로 되어있다.〕·장기산(帳機山)〔위에 보인다.〕

○ 강진(康津)의 수인산(修仁山)·장흥(長興)의 억불산(億佛山)·전일산(全日山)〔위에 보인다.〕

○ 보성(寶城)의 진흥산(眞興山)〔 읍지에는 정흥산(正興山)으로 되어있다.〕·전일산(全日山)〔위에 보인다.〕

○ 진도(珍島)의 굴라포(屈갥浦)·여귀산(겿貴山)〔위에 보인다.〕

○ 진도(珍島)의 상당꽂이(上堂串)·여귀산(겿貴山)〔위에 보인다.〕

간봉(間烽)〔옥구(沃溝)의 화산봉수(花山烽燧)에서 일로(一걟)로 온다.〕

양성(陽城)의 괴태곶이(塊苔串)〔위에 보인다.〕·창택곶이(倉궀串)〔면천(沔川)에 있다. 이하는 충청수사(忠淸

水使)의 소관이다.〕·고산(高山)〔당진(唐津)에 있다.〕·안국산(安國山)〔해미(海美)에 있다.〕·태안(泰安)의 주산

(主山)〔 비국등록에는 서산(瑞山)의 주산(主山)으로 되어있다.〕·백화산(白華山)·도비산(島飛山)〔 여람에는

도비산(都飛山)으로 되어있다. 서산(瑞山)에 있다〕·고구(高丘)〔홍주(洪州)에 있다.〕·고산(高山)〔결성(結城)에

있다.〕·흥양산(興陽山)〔홍주(洪州)에 있다.〕·조침산(助侵山)〔보령(保걒)에 있다.〕·옥미봉(玉眉峰)〔남포(藍浦)에

있다.〕·칠지산(漆枝山)〔비인(庇仁)에 있다.〕·운은산(雲銀山)〔서천(舒川)에 있다.〕·옥구(沃溝)의 화산(花山)

〔위에 보인다.〕

간봉(間烽) 〔이하의 여러 봉수는 특별히 설치되었다.〕

강화(江華)의 진망산(鎭望山)〔위에 보인다.〕·말질도(末叱島)·보음도(甫音島)·장봉도(長烽島)〔수영(水營)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시작 기점이다.

양성지가 이르기를, “강계(江界)는 산 바깥에 끼어 있으므로, 큰 적(敵)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성이 포위

당하여 구원이 끊어질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다. 부의 남쪽에 있는 적유령(狄踰嶺)은 참으로 남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봉화를 두지 않고 다만 강변에서 시작하여 의주로만 가므로 두루 알 수 없을 듯하니, 마땅히 연대

(煙臺)를 더 두어 적유령을 거쳐 희천을 지나 영변의 봉화와 서로 응하게 해야 하겠다.”하였다.

유성룡이 이르기를, “중국지방은 요동으로부터 서쪽으로 연대를 높이 쌓고 참호를 깊이 파되 5리나 10리

사이를 두고 끊임없이 잇달았으므로, 오랑캐[걞]의 군사가 경도에 가까이 오는 것을 모두 미리 알아서 중도

에서 저지하여 요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대의 돈보(墩堡)와 변경의 성지의 제도가 다 형세를 이루지

못하였다. 전에 고산리첨사(高山里僉使) 김응서(갏應瑞)가 벽돌을 구워 연대 두 곳을 높이 만들었는데, 이제

까지도 튼튼하므로, 강변 사람들이 믿고 든든하게 여기니, 이제 형세가 급한 곳을 살펴서 고쳐 쌓거나 새로



만들어, 형세가 연락되어 의주까지 도달하게 해야 하겠다. 그러면 변방의 형세가 절로 튼튼해질 것이다.”

하였다.

김석주가 이르기를, “강변의 봉구는 만포에서 시작하여 강을 따라 내려가서 의주에 이르러 다시 바다를

거슬러 올라와서 경성에 이르고, 한 가닥은 외질괴(外叱怪)·상토(上土)·등공구비(登公仇非)·이동(굆洞)을

거쳐서 강계에 이르러 그치는데, 이것은 강계로 하여금 강변에 경급(警急)이 있는 것을 알고 만포를 응원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신광(神光)·우현(牛峴)의 여러 진을 새로 만든 것은 이미 내지에 있으며, 또 여러 봉수가

서로 알리는 일이 없어서 경급이 있더라도 미처 전비를 수습하지 못할 걱정이 있을 듯하니, 이것은 제때에

미치도록 조치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하였다.

이익이 이르기를, “예전 봉수의 제도는 변방에서 안으로 통달하기도 하고, 경성에서 밖으로 통달하기도

하였으니, 도병을 징발하기 위한 것인데, 주유왕(周幽王)이 봉화를 올린 일에서 알 수 있다. 구씨(丘氏)의

《연의[衍義 구준(邱濬)이 지은《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 홍등(紅燈)의 제도가 있는데, 풍우의 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 방법은 양의 뿔과 물고기의 머리뼈를 불에 녹여 꼭두서니를 물들여서 만드는데, 풍우를 피할

수 있고, 완급의 구별은 다소로 조절한다 하였으니, 그 말이 지극히 옳다. 우리나라는 병자호란 때에 산승을

시켜 멧부리를 따라 나와서 제도(諸道)에 알리게 하였으니, 그 일이 어찌 아주 다르지 않겠는가?”하였다.

아. 大東地志 卷十 慶尙道烽燧

竹嶺順興○겗準丹陽所伊山

望前山 基

城內山榮川

沙걏堂順興

堂겗山安東

龍岾山奉化

昌八걐山榮川

걤轉山禮安

開目山 峯枝山 甘谷山安東

馬山 鷄갻峴 城山 大也谷 蠅院義城

繩木山 甫只峴 吐乙山義興

餘音洞新寧

仇吐峴 城山 城隍堂 永溪方山永川

朱砂峯 蝶布峴 高位山 蘇山慶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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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걛山彦陽

渭川山梁山

鷄鳴山 荒嶺山東萊○東南合于干飛鳥見下

龜峯 鷹峯多大鎭○初起右陸걟

(間烽)

新石山西合于峯枝山見上

藥山安東

神法山眞寶

廣山 大所山寧海

別畔山 盈德

桃李山淸河

知乙山 烏山興海

大冬背迎日

鉢山 걯城山 福吉長

禿山 下西知慶州

南木川 川內 加里山蔚山

下山 爾吉西生鎭

阿爾 南山機張

干飛鳥東萊○初起○西合于荒嶺山見上○右沿海○以上五十七處左兵營所管

(間烽)

炭項西準延 之鷄立嶺

禪巖山聞慶

南山咸昌

所山 西山 回龍山尙州

所山金山

城隍山開寧

籃山 石峴善山

件臺山 朴執山仁同

角山 星山 伊夫걛山星州

望山高靈

美崇山陜川

彌 山草溪

可莫山宜寧



巴山咸安

加乙浦鎭海

曲山 天峙 牛山 彌겇山固城

加갥山巨濟○初起○以上二十六處右兵營所管

(間烽)

高城山金山○西準黃澗之訥伊項

龜山知禮

巨末訖山 金貴山居昌

所峴山陜川

金城山三嘉

笠巖山丹城

廣濟山 望晉山晉州

鞍岾山泗川

角山 臺防山晉州錦山南海○初起○西準本縣所乙山西合于全갥道順天突山島

(間烽)

馬川山大邱○西合于星州角上見上

城山大邱

末應德山星州

所伊山玄風

太白山昌寧

餘通 所山靈山

安谷山漆原

城隍山昌原

高山 沙火걏 天城鎭熊川○初起

(間烽)

匙山河陽○겗合于永川城隍堂見上

城山慶山

法伊山大邱

겗山 南山淸道

盆項 城隍 南山 柏山密陽

子庵山 山城 省火也金海○南準熊川天城鎭見上○以上三十七處右兵營所管

(間烽)

佐耳山固城○西合于晉州角山見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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蛇梁鎭主峯固城○東準本縣牛山見上

餘音浦昌原○西準熊川沙火걏見上○西準鎭海加乙浦見上

所屹山南海○東準本縣錦山○西準順天突山島見上

(權設)

閑背갅固城唐浦鎭

柯乙갅助갥浦鎭

訥逸갅知世浦鎭

玉林山玉浦鎭

登山栗浦堡○右四處巨濟

猿山南海○合于錦山

舊 非浦別望固城

加背梁別望巨濟

彌助項別望南海○合于錦山

三千堡別望固城○以上十處只報本邑本鎭

共一百三十四處

(元烽三十四 間烽九十 權設十) 

大東地志 卷十四 全갥道烽燧

廣頭院龍安겗準恩津江景臺

所防山咸悅

佛智山 五聖山臨陂

花山沃溝겗準舒川雲銀山

界火島 月古里扶安

所應浦 古里浦茂長

弘農山 古道島 次音山靈光

海際 瓮山咸平

高林山務安

群山갥州

鍮達山務安

黃原海南

僉察山 女貴山珍島

館頭山海南



達摩山靈岩

莞島 佐谷山 垣浦康津○右二十五處右水營所管

天寇山 全日山長興

帳機山 天燈山 馬겗山 八 山興陽

白也갅 突山島順天東準南海所乙山○右八處左水營所管○以上沿海

(權設)

城隍堂順天

件代山光陽

進禮山順天南準突山島

修德山興陽南準張機山

修因山康津

億佛山長興東準全日山

正興寺東峯寶城南準全日山

屈갥浦 上堂津右二處珍島竝東合女貴山

共四十三處

(元烽三十三處權設十處) 

大東地志 卷十괯 江原道烽燧

割眉峴鐵原南準京畿道永平適骨山

所伊山鐵原

吐氷 松峴 箭川平康

雙嶺 屛風山 城겗 所山 峯道只 鐵嶺淮陽겗準成鏡道安邊沙峴

○右十一處江原監營所營也

大東地志 卷二十 咸慶道烽燧

沙峴南準淮陽鐵嶺

鶴城山 蛇洞安邊

長德山 所達山德源

天達山文川

熊望山高原

隍峙 德峙永興

王金洞 鼻白山定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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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갅 草古臺 倉嶺 執三仇未咸興

南山洪原

陸島 佛堂 山城 石耳겗靑

眞鳥峯 城門利原

甑山 訖乃 吾갥堆 胡打里端川

右二十六處南兵營所管

岐里洞 雙浦嶺吉州城津

場峴 山城 鄕校峴 걥礬吉州

古站峴 項浦洞 겗峯明川

壽萬德 中德 朱村 永康 長坪 갥赤洞 姜德 松谷峴鏡成

漆田山 九正阪 南峯 黑毛걛富寧

古峴會寧古 山

梨峴 奉德 中峯會寧乶下

松峯 南峯 雲頭峯 古煙臺 鰲山 吾걫草會寧

竹苞 겗峯 下乙浦會寧亭嶺

浦項 新岐里鍾城防垣

烏曷岩 三峯 南峯 겗峯鍾城

長城門 겗峯 甫靑浦鏡城潼關

小童巾 松峯 中峯穩城永達

犬灘 時建穩城

古城 壓江 坪煙臺穩城柔遠

射場 坪煙臺 浦項穩城

美錢 錢江穩城美錢

長城峴穩城黃굺坡

中峯 馬乳慶源

獐項 城上康源訓戒

厚訓 南山慶源

東林慶源安原

水河慶源乾原

件加堆 伯顔慶源阿山

東峯慶源阿吾地

西峯 浦項 望德慶興

屈申浦 豆里山慶興撫夷



南山慶源造山

牛岩慶源西水갥○初起

○右七十五處겗兵營所管

(間烽)

琥珀德茂山 山東合雲頭峯見上

大岩茂山 山

西峴茂山梁永萬洞

錚峴 南嶺茂山○初起

○者갥耳南合石耳見上

沙乙耳 梨洞겗靑

○厚致嶺南合梨洞見上

虛火耳 馬底嶺겗靑

石耳 牛頭嶺 南峯 伊間甲山

阿間甲山同仁

所里德甲山雲寵

何方金德甲山惠山

水氷洞三水

西峯三水仁遮外

家南峯 西峯三水갥暖

甕洞三水乫坡知

松峯 新峯三水舊乫坡知

○遮山鏡城魚游澗

下峯鏡城吾村古峯鍾城溫

松峯鏡城寶化

東峯鏡城森右五處本鎭初起

○崔世洞吉州西겗

東山 高峯 西山右西겗○初起

(權設)

進堡慶源準源水汀

金迪谷 小白山 皮德 回仲洞鍾城右報궋營

共一百四十處

(元烽一百一處間烽三十四處權設五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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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東地志 卷四 京畿道烽燧

峨嵯山楊州西準京都木覓山第一炬

汗伊山楊州

芿邑峴 禿峴抱川

彌걛谷 適骨山永平겗準鐵原割尾峴

○天臨山廣州겗準本覓山第二炬

石城山龍仁巾之山竹山南準忠州望夷山

○母岳東所京都東南準木覓山第三炬

浦 禿山高陽

大山坡州

都갥山長湍

松岳國師堂開城겗準金川古城山

○母岳西所東南準木覓山第四炬

高峯高陽

兄弟峯交河

德積山 松岳城隍堂西準白川彌갥山

○右十八處京畿監營所管○母岳二所겘入

○開花山陽川東準木覓山第五炬

걑井山金浦

南山通津○右三處統禦營所管

南山 河陰山江華

華蓋山喬桐

鎭江山 大母山 江華

○右五處鎭撫營所管

守安山通津

白石山金浦

杻갅富平

城山仁川

正往山安山

海雲山 念佛山南陽

興天山水原

槐台갅陽城東準稷山望海山西準沔川倉궀갅

○右九處統禦營所管



(權設)

建達山西準興天山

案山水原

望山江華겗準華蓋山

末島 乶音島 長峯島喬桐○初起

修井山喬桐겗準延安角山

共四十二處

(元烽三十五處權設七處) 

경기도 한성부

木覓山自東至西凡五所○第一所直報兵曹○詳烽燧

毋岳東所兩西陸걟

西所兩西水걟

경기도 수원부

興天山西南八十里

建達山西南三十里

案山府東城

경기도 광주부

天臨山一云月川峴西三十里

경기도 개성부

國師堂 城隍堂右二處在松岳山上

德積山南二十里

경기도 강화부

南山府南

河陰山西二十里

望山西南二十里

鎭江山西南三十里

大母山南三十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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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東地志 卷괯 忠淸道烽燧

望夷山忠州겗準竹山巾之山

迦곸山陰城

馬山 心項山忠州

衣峴淸風

所伊山丹陽南準順興竹山

(間烽)

大林山忠州合于馬山

周井山延

鷄立 延 東準聞慶炭項

(間烽)

所屹山鎭川겗合望夷山見上

巨大 淸州

所伊山文義

鷄足山懷德

環山 月伊山沃川

朴達山永同

所伊山 訥伊項黃澗東準金山高城山

(元烽)

望海山稷山西準陽城稷台갅

燕岩山牙山

大鶴山天安

雙 高登山 月城山公州

걡城山걡城

皇華臺 江景臺恩津南準龍安廣頭院

○右二十七處兵營所管

(間烽)

倉궀갅沔川東겗準陽城稷台갅

高山唐津

安國山海美

겗山瑞山

白華山泰安

都飛山瑞山



高邱城山洪州

高山結城

興陽갅洪州

助侵山保寧

玉眉峯걄浦

漆枝山庇仁

雲銀山舒川南準沃溝花山

○右沿海十三處水營所管

(權設)

望海亭水營

元山島 外煙島 於靑島洪州

○右四處只報水營

共四十四處

(元烽十五處間烽二十五處權設四處) 

大東地志 卷十八 黃海道烽燧

古城山金川南準開城松岳國師堂○陸걟

南山 奉子山 禿鉢山平山

回山 所 山瑞興

巾之山鳳山

古每峙 天柱山黃州겗準中和雲峯山右九處兵營所管

○彌갥山東準開城松岳城隍堂○變걟

鳳在山白州

角山 白石山 看月山 定山 注之갅延安

聲갅平山

皮갅 龍媒島 水鴨島 延平島海州

九月里 密峙康翎

炭項 檢勿餘 大岾 開龍山瓮津

大갅 靑石山 彌갥山 松纛 兀갅長淵

古里갅 所山 川

乾止山殷栗

今卜只長連겗準三和牛山右二十七處水營所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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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設)

甘積山西準今卜只見上

梨峴 所山 月呼山安岳

琵琶갅黃州右只報兵營

(權設)

堅갥山南準九月里見上

食大山康翎

沙갅 花山 南山海州 右只報監營

共四十六處

(元烽三十六處權設十處)

大東地志의 平安道 烽燧

1. 平壤

畵寺山南二十六里

雜藥山西十四里

斧山겗三十里右陸걟

鐵和西一百二十里甑山界海邊

馬項西一百五里

佛谷山西겗一百里右水걟

秀華山西七十里

承令山西三十里右間烽只報巡營

2. 中和

雲峯山西三里

3. 咸從

漕士池西二十三里

吾串西겗二十里

窟嶺山東五里



4. 괟岡

所山西三十里

大德山只報本邑

5. 甑山

山西十四里

西山只報本邑

6. 順安

獨子山西二十里

大船串鎭里面海邊

西갏剛山西겗二十里報本邑

7. 江西

正林山西十里只報本邑

8. 安州

烽燧所里山南四十五里

悟道山南二十里

舊靑山西二十里

冬乙걏山西六十里

虎穴西四十里右水걟

城 堂東五里間烽

新靑山西十五里右二處只報本府

9. 肅川

烽燧都延山南二十里

餘乙外西十五里

息浦西十五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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牙山西三十里

麻甲山西十里只準本府

10. 永柔

烽燧臥龍山一云所山見上

米豆山見上

米豆山新烽

11. 三和

牛山見上

大堂頭山西四十里海邊海望間烽



【그림 18】조선시대 봉수망(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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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대동여지도의 봉수노선



【그림 20】청구도의 봉수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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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봉수제는 평상시 매일 이른 시간 각 도 극변초면의 봉수에서 1거의 거화를 시행토록 운영되었다.

이렇게 거화된 봉수는 점차 육지내륙의 내지봉수를 거쳐 당일 초저녁이면 최종 경봉수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봉수제를 운영하기 위한 봉수대에는 각종 봉수시설과 비치물목을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용도별로 각종

봉수시설과 그 비치물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거화시설품

晝煙夜火의 봉수제에서 매일 1거의 炬火를 위한 각종 施設과 材料 등의 비품은 각 봉수마다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거화재료는 1회용 소모성이기 때문에 평상시 이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봉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봉수의 거화를 위한 시설과 비치물목은 약 80여 종의 각종

물목에 대한 명칭과 수량·단위 등이 기록되어 있다.

○ 炬火施設은 대부분 1개소 내지 5개소의 연대·연굴·화덕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외에 별도로 망보는

시설이었던 望德을 1개소씩 갖추고 있었다. 이는 매일 앞쪽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다음 봉수로 전하기 위한

1거의 거화를 위해 망을 보는 수직은 각 봉수마다 있었기 때문이다. 

○ 炬火備品은 각종 거화재료를 바탕으로 불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적인 비품이다. 여기에는 부싯돌(火石)·

부쇠(火鐵)·부쇠돌(火鐵石) 등 7종의 비품이 확인된다. 이중 부쇠는 8기의 봉수에서 1개 내지 2개 혹은 5개씩

갖추고 있었던 필수 거화비품이었다. 화약심지(火繩)는 6기의 봉수에서 1개 내지 2개 혹은 5개씩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봉수마다 鳥銃·三穴銃 등의 화기류를 비치하고 있었기에 거화 외에 방호에 필수적인 비품

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용도상 불씨를 담아두는 용기였던 (種)火盆도 일부 봉수에서 확인된다. 

○ 炬火材料는 25종의 각종 재료가 확인된다. 여기에는 싸리나무(杻)·소나무(松)·삼(麻)·산솔갱이·땔나무

(積柴·柴木)·쑥(艾)·풀(草) 외에 말똥(馬糞)이나 소똥(牛糞)과 석회(灰)·당겨(粗糖)·가는 모래(細沙) 등

거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이중 싸리나무·산솔갱이·땔나무·쑥·풀 등은 봉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지만, 말똥이나 소똥과 灰·당겨·가는 모래 등은 주위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다. 

이들 재료들은 봉수군이 番을 서기 위해 봉수로 가기 전 비번 시 틈틈이 민가에서 준비하였다가 운반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산을 오르내리면서 운반하여야 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거화재료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소나무로서 8기의 봉수에서 확인되는 (明)松炬이다. 이외 소량이지만 가는 모래·쑥·풀·삼홰

(麻杻炬)·산솔갱이(生松)나 산솔갱이 가지(生松枝)·土木 등이 보조원료로서 사용되었다. 

거화재료의 수량은 대부분 5단위이다. 이는 조선의 봉수제가 5炬를 근간으로 평화 시의 1거 외에 비상 시

5거를 위한 거화재료를 상시적으로 비축해 놓고 있어야만 했다. 

(2) 방호시설품

봉수제가 운영되던 조선시대에 봉수는 그 자체가 군사통신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은 군사요새지

였다. 따라서 자체방호나 방화에 필요한 각종 무기와 비품을 갖추고 있었다. 이중 자체방호에 필요한 무기는

중앙은 軍器寺, 지방은 각 진에서 대장(橫看)에 따라 정교하게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군사들의 개인 휴대

군기는 중앙은 병조, 지방은 수령과 절도사가 항상 검열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봉수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방호(화)비품 및 무기는 약 40종이다.

개인 방호비품인 철갑옷(鐵甲 )·머리가리개(紙俺頭)·방패 등과 무기류인 장전·활(弓子) 등의 궁시류,

조총·삼혈총 등의 화기류, 단창·장창 등의 창류, 고리칼(還刀), 낫(鎌子), 도끼(斧) 등의 각종 무기류와 방호용

투석도구인 수마석·무릉석·무우석·조외석 및 말목·해자말목·활집(弓家)등의 방호시설과 밧줄(條所) 외에

방화비품인 멸화기와 기타 사다리(前梯) 등 용도별로 많은 비품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 비품들 중 편전·조총·고리칼 등 3종의 비품은 비록 봉수마다 수량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봉수에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방호무기였다. 또한, 조총과 고리칼은 조선 후기 모든 봉수에서 비록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봉수군이 番을 서는 동안 휴대하였던 개인 호신용 무기였다. 

모든 봉수에서 보편적으로 비치하고 있었던 장전·조총·고리칼 및 멸화기 등은 비록 소량이지만 수량의

단위가 대부분 다섯 개이다. 이를 통해 조선의 봉수제가 5炬를 근간으로 5인 근무에 적합한 개인 호신용 방호

비품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일부 특수지역의 봉수군들은 개인 휴대무기인

조총을 들고 고리칼을 패용한 채 番을 섰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 봉수 방호시설로서 주위에 무수하게 말목을 두르거나 혹은 해자를 파서 말목을 두르는 등 자체

방어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3) 신호전달체계 물품

조선시대의 봉수는 성립 초기 연기와 횃불을 이용한 단순한 신호수단 외에 신포의 비치와 각 봉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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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시설의마련을통해효율적인신호전달체계를강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전기와달리주·야간의

시각과 청각에 의지한 다양한 신호전달 수단의 활용이 특징이다. 봉수의 각종 물품을 검토하면 신호전달

수단으로唐火箭·唐大箭·불화살(火箭) 등의 화살을비치하고있었다. 또한, 백기·대기·대백기·상방고초기·

오색표기·오색신기 등의 각종 깃발과 북(鼓·小鼓·大鼓), 징(鉦), 꽹과리(錚), 놋꽹가리(鍮錚), 나팔(戰角·

竹叭螺) 등 14종의 각종 악기 등이 크기별, 종류별로 구분되어 해당 봉수마다 비치되어 있었다. 

신호전달비품을 분석하면

① 가장 많이 비치하고 있었던 신호전달비품은 唐火箭·唐大箭·불화살 등의 화살류로, 용도상 주로 시각에

의존하였던 비품이다. 용도는 운무나 우천 등의 기상 여건으로 횃불이나 연기에 의한 정상적인 신호

전달이 불가할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白旗·大旗·大白旗 등의 깃발 1面씩은 주로 주간에 시각에 의존하였던 비품이다. 

③ 북은 크기별로 小鼓·中鼓·大鼓 등으로 구분되어 용도상 청각에 의존하여 사용되었던 악기인 만큼

필요 시 주·야 구분 없이 활용되었을 것이다. 

④ 재질에 따라 꽹가리, 놋꽹가리 등으로 구분된 징은 북과 함께 군중에서 신호용으로 많이 쓰인 악기이다.

⑤ 재질에 따라 뿔·대나무 등으로 구분된 나팔은 대개 봉수에서 각각 1雙 혹은 1木이나 1箇씩 구비하고

있었던 악기이다.

이상으로 조선 후기에는 봉수마다 신호전달 수단으로 화살·깃발 외에 북, 징, 꽹과리, 喇叭 등의 악기를

각 봉수마다 형편에 맞게 비치하고 있었다. 

(4) 생활·주거시설품

생활·주거시설은 조선시대 봉수에서 상시로 番을 섰던 봉수군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약

35종이 확인된다.

비상 시를 대비하여 봉수마다 1石에서 10石까지 비축하고 있었던 쌀(待變粮米) 외에 밥솥(食鼎)·가마솥

(釜子)·수저(匙子)·沙鉢 등의 취사비품과 물통(水曹)·물독(水瓮·水 )·표주박(瓢子) 등의 음수용 비품 및

난방을 위한 화로(爐口)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근무 시 풍우와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숙식을 하기 위한

기와집(瓦家)·초가집(草家) 외에 곶집(庫舍)·임시가옥(假家) 등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취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솥은 모든 봉수에서 확인되는 필수비품이었는데, 크기와 용도상 밥솥

(食鼎)·작은솥(小鼎)·가마솥(釜子) 등으로 구분된다. 



조선 후기 봉수에 상주하면서 교대로 番을 섰던 봉수군 인원은 수저·사발·물독·표주박 등의 개인 생활

비품 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이들 비품의 단위가 5인 것을 통해 조선 후기 각 봉수마다 번을 섰던 인원은

5人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수군의 생활시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와집·초가집 등의 가옥이다. 또한 임시가옥 외에 곶집·

장대기와집 등의 시설이 필요하였다. 또한 개인 생활비품 수를 통해 근무인원이 5人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옥의 일부는 봉수의 거화·신호전달·방호(화) 및 생활과 관련한 각종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되었을 것이다. 

가. 『輿地圖書』에 나타난 烽燧備置物目

1) 겳山

渭川烽臺一庫 自官門外子方位겗距20里 卯坐酉向 南自東萊鷄鳴山烽燧40里걐準 겗至彦陽夫걛山烽燧40里距應

別將1人 監考1人 軍100名 煙臺1 煙窟5 火德1 望德1 火箭9箇 唐火箭9箇 長箭5部 片箭1部 弓子1張 桶兒

1 環刀2柄 槍1柄 鳥銃2柄 藥升1 大白旗1面 火藥5兩 火繩1沙里 戰角1 木斧子20柄 防牌6 鉛丸30箇 火鐵2箇

火石2箇 火桶5 鎌子5柄 條所3件里 稜杖20箇 古月갥15箇 法首木5箇 前梯1 食鼎1坐 待邊粮1石 草席5立 괤

器2部 瓢子5 水瓮5坐 盤5立 匙5指 接匙1 竹沙鉢5立 爐口1坐 無稜石5訥 同花注乙5件里 種火盆5坐 滅火器5 

水槽6 杻炬50柄 松炬50柄 同炬3柄 積柴5訥 土木5訥 煙草5訥 橋注乙1件里 炭5石 灰5石 細沙5石 糟糠5石

草炬50柄 槽桶5 乂5同 馬糞5石 牛糞5石 瓦家2間 庫舍2間 空石10굤 斧子1柄 懸瓢5 釜子1坐 抹木無定겤 三

穴銃1柄 校子弓1張 掩心1坐 掩頭1坐 紙甲 1箇 鐵甲 1 五色表旗5面 鍮錚1 小鼓1 子1坐

2) 三嘉

갏城烽(在縣겗40里 前望丹城굥巖烽30里 後望陜川所峙烽50里)

烟臺5 烟窟5 火德1 望德1 鳥銃1柄 勝子銃1柄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5部 桶兒5箇 片箭5部 環刀5柄 弓子5

長槍5柄 大旗1面 火藥5兩 火繩1沙里 戰角1 木斧子20箇 鐵斧子1柄 防牌6 鉛丸30箇 火鐵2箇 火桶5 鎌子3柄

條所3巨里 稜杖20箇 古月갥10箇 法首木5 箭梯1 無陵石5訥 同火注乙3 種火盆1坐 排帶木6 滅火器5 水槽6 

抹木無겤完植 懸瓢子5 斧子1坐 空石5굤 草席2立 괤器1部 子5 水瓮5 匙子5指 沙鉢5立 爐口1坐 食鼎1坐

待邊粮米 加入粮米10石 草家2間 假家2間 馬糞5石 牛糞5石 乂5同 草50訥 槽桶5 糟糠5石 細沙5石 灰5石

炭5石 轎注乙1沙里 煙草5訥 吐木5訥 積柴5訥 同烟3柄 杻炬50訥 松炬50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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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慶尙道邑誌』

1) 咸安

巴山烽燧 在郡南15里 南應鎭海加乙浦 겗報宜걒可莫山 相距60里

別將1人 監官1人 望漢1名 烽軍100名 烟臺1 烟窟5 火德1 望德1 鳥銃5柄 火箭9柄 片箭5 長箭5 校子弓

5張 環刀5柄 火藥1斤9兩 鉛丸150箇 爐口1坐 食鼎1坐

2) 金山(김천)

高城山烽燧 在郡南10里 南應知禮龜山 相距40里 西報忠淸道黃澗訥伊山烽燧 相距30里

烟臺5 烟窟5 火德1 望德1 鳥銃5柄 火箭9箇 唐火箭9箇 長箭5部 片箭5部 校弓子5張 桶兒5箇 環刀5柄 槍5柄

白大旗1面 火藥25兩 火繩5沙里 南飛盖5部 戰角1箇 火鐵5箇鉛丸150箇 條所5巨里 木斧子25柄 괤筒1 防牌6坐

鎌子3柄 火桶5箇 稜杖25 古道牙25 法首木6 箭梯1 無陵石5訥 東火注乙3 種火盆1 排帶木6 滅火器5 耳藥桶

5箇 核子抹木無겤完置 懸瓢子5 釜子1坐 空石5굤 草席2立 子5 水瓮5 小盤5 匙子5箇 貼匙1竹 沙鉢5立 爐

口1坐 食鼎1坐 待邊粮米1石 瓦家6間 牛糞5石 馬糞5石 乂草5同 草炬50柄 糟糖5石 炭5石 灰5石 轎注乙1巨

里 馬草5同 積柴5訥 杻炬50柄 松炬50柄 同炬3柄 斧鐵子1柄 別將1人 軍人5名 守直

所山烽燧 在郡겗29里 걐應開걒城隍山 相距10里 겗報尙州回龍山 相距40里 굫物겤爻與高城山烽燧同 別將

1人 軍人5名 守直

다. 『獻山誌』(1786년)의 烽燧 備置物目

『獻山誌』「彦陽本縣誌」烽燧 物條

煙臺1 煙窟5 火德1 望德2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3部 片箭1部 桶兒1箇 槍2柄 火藥 5兩9錢 鉛丸30箇 弓

2張 環刀2柄 大白旗1面 火繩1沙里鳥銃2柄 木斧子20柄 藥升1 戰角1 火鐵2箇 防牌6坐 火桶5 米1石 괤器1部

鎌子4柄 條所3巨里 法首木5 前梯1目 井1坐 釜1坐 杖20箇 古道갥15箇 草席2立 瓢子5介 水瓮5坐 盤5立

匙5箇 接匙1竹 沙鉢5立 爐口1坐 無稜石5訥 同化注乙3巨里 滅火器5 水槽6 種火盆1 杻炬50柄 排 大木6 松

炬50柄 積柴5訥 火因草5訥 土木5訥 橋注乙1巨里 草炬50柄 同炬3柄 炭5石 灰5石 細沙5石 糟糠5石 乂5同

馬糞5石 牛糞5石 瓦家4間 斧1柄 槽桶5坐 核子抹木無겤完置 三穴銃1柄 空石5굤 懸瓢子5箇 俺頭俺身各1部

火綿1 藥升1箇 鉦1面 長槍2柄 五色表旗5面 火鐵石10箇 鼓1坐 1坐 生松1訥 黑角弓2張



【표 6】『여지도서』에 나타나 위천·금성봉수대 시설 및 비치물목

1. 거화시설 및 비품

2. 거화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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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나무홰 杻炬 柄·訥 50 50

배대목 排大木 개 介 6

당겨 粗糖 석 石 5 5

소나무홰 松炬 병 柄 50 50

초거 草炬 병 柄 50

땔나무 積柴 눌 訥 5 5

풀 草 눌 訥 50

토목 吐木 눌 訥 5 5

사를 풀 烟草 눌 訥 5 5

홰 同烟 병 柄 3 3

탄 炭 석 石 5 5

석회 灰 석 石 5 5

가는 모래 細沙 석 石 5 5

쑥 艾 동 同 5 5

말똥 馬糞 석 石 5 5

소똥 牛糞 석 石 5 5

용 어 한자어 단 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비 고

연대 烟臺 1 5

연굴 烟窟 5 5

화덕 火德 1 1

망덕 望德 1 1

통아 桶兒 筒·分 1 5

화약 火藥 斤·兩 5 5

부싯돌 火石 개 箇 2

부쇠 火鐵 개 箇 2 2

화통 火桶 5 5

종화분 種火盆 좌 坐 5 1

화승 火繩 사리 沙里 1 1

용 어 한자어 단 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비 고



3. 방호비품 및 무기

Ⅲ. 문헌자료와 지도•171

교주을 橋(轎)注乙 사리 沙里 1 1

장전 長箭 부 部 5 5

편전 片箭 부 部 1 5

조총 鳥銃 병 柄 2 1

교궁자 校弓子 장 張 1

철갑옷 鐵甲 1

승자총 勝字銃 병 柄 1

창 槍 병 柄 1 5

연환 鉛丸 개 箇 30 30

활 弓子 장 張 1 5

환도 還刀 병 柄 2 5

쇠도끼 鐵斧子 병 柄 1

방패 防牌 립 立 6 6

낫 鎌子 병 柄 5 3

밧줄 條所 거리 巨里 3 3

법수목 法手木 개 箇 5 5

사다리 前梯 1 1

능장 稜杖 개 箇 20 29

고월라 古月갥 개 箇 15 10

멸화기 滅火器 건 件 5 5

도끼 斧子 개 箇 20 20

말목 抹木 무정수 무정수

삼혈총 三穴銃 병 柄 1

머리가리개 俺頭 좌 坐 1

몸가리개 俺心甲 좌 坐 1

종이갑옷 紙甲 건 件 1

약승 藥升 대 大 1

무릉석 武겏石 눌 訥 5 5

화주을 火注乙 건 件 5 3

용 어 한자어 단 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비 고



4. 신호물품

5. 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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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살 火箭 箇·柄 9 9

당화전 唐火箭 箇·柄 9 9

대기 大旗 면 面 1

대백기 大白旗 면 面 1

뿔나팔 戰角 목 木 1 1

5색 표기 五色表旗 면 面 5

작은북 小鼓 면 面 1

놋꽹과리 鍮錚 좌 坐 1

용 어 한자어 단 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비 고

비상용쌀 待變粮米 석 石 1 10

밥솥 食鼎 좌 坐 1 1

유기 柳器 부 部 2 1

물통 水曹 말 抹 6 6

가마솥 釜子 좌 坐 1 1

초석 草席 립 立 5 2

거는 표주박 懸瓢子 개 箇 5 5

대야 盤 립 立 5

수저 匙 지 指 5 5

접시 接匙 죽 竹 1

사발 沙鉢 립 立 5 5

노구 爐口 좌 坐 1 1

물 水瓮 좌 坐 5 5

횡자 橫子 좌 坐 1

구유통 槽桶 좌 坐 5 5

가마니 空石 립 立 10 5

초가 草家 간 間 2

가가 假家 간 間 2

기와집 瓦家 간 間 2

창고 庫舍 간 間 2

용 어 한자어 단 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비 고



라. 울산 남목봉수 관련 고문서

○ 지정 :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2000년 11월 9일)

○ 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746, 峰護寺의 朴好壽 씨 소장

○ 내용

- 이 고문서는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3호인 주전봉수대의 운영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1858년(철종 9년)

∼1896년(고종 33년)간의 것으로 모두 11점이며, 한지(韓紙)에 필사(筆寫)한 것이다.

고문서에는 울산부사(蔚山府使)가 박춘복(朴春福)·박명대(朴命大) 부자(父子)에게 내린 주전봉수대 별장

(別將) 임명장과, 별장과 인근 동수(洞首)에게 근무를 철저히 하고 군포(軍布)를 잘 징수하라는 전령문(傳令文),

그리고 미포·정자 등 봉수대 인근 마을로부터 군량(軍糧)형식으로 거둔 금전의 내역을 기록한 문서와 울산

부에서 주전봉수대에 내려준 조총 등 무기와 솥 등 장비의 목록, 그리고 별장이 이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 문서들이 있다. 이 고문서를 통해 주전봉수대는 수령(守令, 울산부사)의 관할 아래에 있었고, 봉수군

(烽燧軍)은 봉수를 담당하면서 유사 시에는 적군을 맞아 싸우는 군사(軍士) 역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수군 역(役)은 봉수대 인근 주민들이 담당하였고, 군량 등 운영경비도 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고문서는 현재 아쉽게도 서목의 일부가 찢겨나가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잔존 서목에 대해 해제가 이루어진 물목의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조선 후기 봉수대의 운영과 실상을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거화시설 및 재료

Ⅲ. 문헌자료와 지도•173

연대 烟臺 1 배대목 排帶木 개(介) 28

연굴 烟窟 1 징 錚 좌(坐) 1

화덕 火德 1 작은북 小鼓 면(面) 1

망덕 望德 1 가는 모래 細沙 석(石) 5

불화살 火箭 개(介) 9 소나무홰 松炬 병(柄) 50

당대전 唐大箭 개(介) 9 초거 草炬 병(柄) 50

통아 桶兒 분(分) 9 땔나무 柴木 가리(加里) 5

화약 火藥 근(斤) 2근 13냥 쑥홰 乂炬 병(柄) 51

백대기 白大旗 면(面) 1 말똥 馬糞 석(石) 5

연초 煙草 가리(加里) 5 소똥 牛糞 석(石) 5

뿔나팔 戰角 1 참회석 眞灰 석(石) 5

부쇠 火繩 개(介) 2 탄 炭 석(石) 5

부싯돌 火石 개(介) 2 깃발 五方高超旗 면(面) 5

싸리나무홰 杻炬 병(柄) 50 당겨 糖 석(石) 5

내 용 물 단위 수량 내 용 물 단위 수량



※ 방호물품

※ 시설 및 무기

※ 생활시설 및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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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화살 大箭 개(介) 18 종이갑옷 紙甲衣 건(件) 1

무우석 無隅石 석(石) 5 긴 화살 長箭 부(部) 5

물소뿔활 黑角弓 장(張) 1 짧은 화살 片箭 부(部) 1

삼혈총 三穴銃 병(柄) 1 교자궁 校子弓 장(張) 4

머리가리개 紙掩頭 건(件) 1

내 용 물 단위 수량 내 용 물 단위 수량

조총 鳥銃 병(柄) 5 사다리 前梯 1

접장목 接杖木 개(介) 20 조외석 鳥外石 석(石) 5

활줄 弓條 조(條) 5 높은 다라목 高多갥木 개(介) 15

환도 環刀 병(柄) 5 멸화기 滅火器 건(件) 5

나무도끼 木斧子 개(介) 20 도끼 斧子 좌(坐) 1

방패목 防牌木 립(立) 20 말목 抹木 無겤

낫 鎌子 병(柄) 3 긴창 長槍 병(柄) 5

밧줄 條所 거리(巨里) 10 활집 弓家 건(件) 5

긴밧줄 長所 거리(巨里) 10

내 용 물 단위 수량 내 용 물 단위 수량

나무통 木桶 좌(坐) 5 수저 匙子 분(分) 7

쌀 米 석(石) 1 접시 接匙 죽(竹) 1

초석 草席 립(立) 2 사발 沙鉢 립(立) 7

공석 空石 립(立) 7 밥솥 食鼎 좌(坐) 1

유기 괤器 면(面) 1 큰독 大甕 좌(坐) 2

가는 새끼줄 細繩 사리(沙里) 1 작은독 小甕 좌(坐) 5

취사목 炊木 가리(加里) 3 장대기와집 將臺瓦家 간(間) 3

휴대용 표주박 립(立) 5 봉군초가 烽直草家 간(間) 3

거는 표주박 懸瓢子 립(立) 5 대나무통 竹桶 개(介) 5

소반 小盤 개(介) 7 말구유 馬槽 좌(坐) 5

내 용 물 단위 수량 내 용 물 단위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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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敎輯걧』

•『史記』

•『後漢書』

•『舊唐書』

•『唐괯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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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誌書

•『慶尙道地理志』

•『世宗實걧』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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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目山烽燧壬굪七月陰晴日記』

•『開目山烽燧壬굪八月陰晴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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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目山烽燧壬굪十二月陰晴日記』

•『堂겗山烽燧壬굪四月陰晴日記』

•『堂겗山烽燧癸巳五月陰晴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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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珍島府地圖』(奎10461)

•『靑山鎭地圖』(奎10515)

•『萬頃縣古群山鎭地圖』(奎10432)

•『茂長縣地圖』(奎10469)

□ 地圖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海東地圖』

•『東輿圖』

•『大東輿地圖』

•『靑邱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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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지리지 慶尙道地理志

1425년(세종 7) 편찬된 경상도의 지지(地誌). 1책. 필사본. 규장각소장.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道誌이며, 조선시대 지리지 중 가장 오래된 책이다. 1424년 세종이 당시 대제학

이었던 변계량에게 지지 편찬의 명을 내려 전국 지리지인『新撰八道地理志』를 1432년 완성하였다. 경상도

지리지는 이 과정에서 편찬된 도별 지지 중의 하나로 경상도관찰사 하연, 대구군사 금유, 인동현감 김빈 등이

편찬하였다. 내용은예조에서각도에보낸 13규식을기준으로하여각읍별로연혁·계역·산천·관방·공물·

성곽·진영·교통·호구·고적·토의·기후·염분·목장등 자연·인문 전반에 대한 지역사정을 기록하였다.

이 책은 독립된 지리지로 작성된 최초의 것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며 조선 전기의 경상도지방을 이해

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경상도속찬지리지 慶尙道續撰地理志

1469년(예종 1) 편찬된 경상도의 지지(地誌). 1책. 필사본. 

이 책은 1453년 시작되어 1477년(성종 8) 완성된『八道地理志』의 편찬과정에서 작성된 도별 지지이다. 

김해부사 이맹현, 경주교수 주백손, 성주교수 장계이, 안동교수 조욱 등이 편찬하였다. 이 책은『경상도지리

지』와 함께 조선 전기의 경상도지역 사정을 체계적으로 전해주는 자료이다. 또한 가장 오래된 도별 지지

중의 하나로서, 조선 초기의 지지 편찬과정과 그 특성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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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걧地理志

1454년(단종 2)에 완성된『世宗莊憲大王實錄』의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실려있는 전국 지리지. 8권 8책. 

1424년 세종이 당시 대제학이었던 변계량에게 지지 편찬의 명을 내려 전국 지리지인『新撰八道地理志』를

1432년 완성하였다. 그 뒤 이를 다소 수정, 정리하여 1454년(단종 2) 3월에『세종실록』중에 실록지리지가

포함되어 완성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현존하는 最古의 조선 초기의 전국 지리지로서 사서의 부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국가 통치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국토의 위치와 연혁에 치중하여

지명의 설명과 나열을 중요시한『삼국사기』지리지 체제를 탈피하여 인문지리, 자연지리, 경제·군사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의 지리지 편찬체제가 확립되었으며, 그 뒤의 지리지 편찬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지방 명칭의 변천, 행정 단위의 陞降 등이 기록된 연혁·소관조 등의 행정관계 사항과

호구·군정·공부·전결·토산 등의 경제·재정관계 사항, 명산·군영·성곽·목장·관방조 등의 군사 관계

사항, 성씨·인물조 등 주민들의 신분 구성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여 조선 초기에는 통치체제 확립에 주력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5세기 조선시대의 경제·사회·군사·재정·교통·산업·지방 제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

하고 있어 역사지리학과 지방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행(굃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굃思鈞) 등이 중종의 명에 따라

1530년(중종 25)에『동국여지승람』을 새로 증보하여 만든 조선 전기의 전국 지리지. 55권 25책. 목활자본. 

현전하는 것은 대부분 임진왜란 후 1611년(광해군 3)에 다시 간행한 목판본이다. 원래의〈동국여지승람〉은

세종 대에 편찬된 지리지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조 대부터 시작하여 1477년에 양성지

(겳誠之) 등이 완성한〈팔도지리지〉에 우리나라 문사(文士)들의 시문(詩文)을 첨가하여 1481년(성종 12)에 50권

으로 완성했다. 이 책은 1485년(성종 16) 김종직(갏宗直) 등에 의해, 1499년(연산군 5) 임사홍(任士洪)·성현

(成俔) 등에 의해 2차에 걸쳐 교정과 보충이 이루어졌으며, 중종 대에는 새로운 보충작업이 시도되었다. 제1

책의 서두에는 이행의 진전문(進箋文)·서문(序文)·교수관원직명(敎修官員職名)과 옛 구본(舊本) 〈동국여지

승람〉의 노사신(盧思愼)의 진전문, 서거정(徐居正)의 서문·교수관원직명·찬수관(撰修官) 및 목록이 있다.

책 끝에는 3차·2차·1차 수교를 담당했던 홍언필·임사홍·김종직의 발문이 실려 있어 수교과정을 살필

수 있다. 

경도 앞에는「팔도총도」, 각 도의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들은 정확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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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을 목적으로 한 사실적인 지도라기보다 祭禮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한 생략된 지도로서 사실적인

가치는 높지 않다. 그러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공간적 인식 증대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내용은 각 도의 연혁과 관원을 개괄한 후 진관 소속별로 목·부·군·현의 건치연혁 및 관원·군명·

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봉수·궁실·누정·학교·역원·창고·불우·사묘·능묘·고적·명환·

인물·우거·효자·열녀·제영 등의 조목 아래 해당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술했다. 앞에 1차본〈동국여지

승람〉의 내용을 기록한 후, 새로 증보된 내용은 각 항목의 끝에‘신증’이라 밝히고 첨기했다. 〈신증동국여지

승람〉은 조선 전기의 사회와 지역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이다. 더욱이 간행본

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 조선 후기까지도 이 책이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이 책은 경제·군사·

행정적인 측면보다 인물·예속·시문 등이 강화되어 있어 조선 사회의 유교적·문화적 성격으로의 변모를

보여주며, 세종 대의 지리지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동국여지지 東國輿地志

1656년(효종 7) 유형원(괤馨遠)이 편찬한 전국 지리지. 9권 10책. 필사본. 

1660년대 후반까지 추보하였다. 내용은 권1 경도(京都)·한성부·개성부, 권2 경기, 권3 충청도, 권4 상하

(上下) 경상도, 권5 상하 전라도, 권6 황해도, 권7 강원도, 권8 함경도, 권9 평안도로 되어 있다. 이 중 권4의

상(上)에 해당하는 경상도 35개 군현의 읍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7세기 이래 실학파 지리학의 주요한 흐름이 된 강역·위치·지명 등 역사지리적인 측면을 중시

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지리지에 결합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우리 국토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자국(自國)·자기(自己) 중심적인 공간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역(疆域)을 중시한 결과 북부지방과 만주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

둘째, 지역을 위주로 문제를 인식하고 지지를 편찬하여, 지역의 실상에 접근하는 지지를 편찬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적인 국토인식은 산천, 형승, 고적, 인물 관계 기록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셋째,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지지 편찬방식이 돋보이는데, 이 책은 지역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화

하려 하였다. 군현마다 저자가 상세하게 수정한 곳, 앞으로 보충해야 할 곳, 가보지 못한 곳 등을 나누어

표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동국여지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私撰 全國地理志로서 16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私撰邑誌의

성과를 종합한 책이다. 저자는 읍지가 지니는 지방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시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과 사회현상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하여 편찬하였다.

이 책은 역사 지리적 측면을 중시하고, 국토를 실증적이고 사실적으로 인식하며, 실용적인 지리지를 편찬

하여 사회개혁안의 자료로 삼고자 하였던 실학자 유형원의 사고가 담겨 있으며, 신경준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실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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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 輿地圖書

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成冊)한 전국 읍지(邑誌). 55책. 필사본.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 監營誌 6, 兵營誌 7, 水營誌 3, 統營誌 1) 및 1개의 진지(鎭誌) 등 총

313개의 지지가 수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의 편찬은 1757년 홍양한(洪良漢)이 임금에게 아뢴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왕명에 따라 홍문관에서 팔도감사에게 명을 내려 각 읍에서 읍지를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분 읍지의 호구조의 기준 연도가 1759년(己卯帳籍)인 점으로 볼 때, 1760년 이후에 수집된 읍지

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의 편찬 목적은 편성된 지 270여 년이 지난『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개수(改修)·속성(續成)에 있었다. 『여지도서』에는 읍지 편찬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룩됨을 볼 수 있다.

각 읍의 첫머리에 각 읍별 채색지도가 부착되어 있는 점이다. 여지도(輿地圖)와 서(書)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여지도서』라는 서명을 붙일 정도로 지도가 중시된 것이다.

각 읍지마다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한 대축척지도가 첨부되어 지도와 읍지가 밀접하게 결부된다. 읍지의

내용을 지도로 도식화함에 따라 읍지의 내용에 정확성이 증가되고, 지도의 이용으로 당시 사람들의 공간적

인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여지도서』는 공시적 기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전국에 걸쳐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읍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8세기 중엽의 지방 사회를 전국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해동지도 海東地圖

지도는 영조 때 제작된 전국 군현을 총망라한 대표적인 전국 군현지도집이다. 

이 지도책은 조선전도 팔도 도별지도 전국 군현지도에 천하도(天下圖), 중국십삼성도, 유구도, 왜국도, 

요계관방도 등을 포함시켜 단순한 군현지도집만이 아닌 주요관방지도(국경방비지역지도)와 주변의 중국·

유구·일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도책이다. 채색필사본으로 8책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 숙종 대 이래

영조, 정조시대를 거치며 국가는 변화하는 사회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국 지리지나 관찬지도를 제작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동지도도 제작되었다. 전국 군현을

망라한 해동지도의 군현지도는 지도집을 제작하기 위해 새로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군현지도집의 지도를

편집한 회화식 군현지도집이며, 경기·전라·경상 등의 일부 군현지도에는 건치연혁·산천·토산·서원·

향교·풍속 등에 관한 설명문을 포함시켜 지리지적 항목을 추가한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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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조선 후기의 학자 연려실 이긍익(1736~1806)이 지은 조선시대 야사총서(野史叢書)이다. 필사본으로 되어

있으며 59권 42책이다. 

저자가 부친의 유배지인 신지도(薪智島)에서 42세 때부터 저술하기 시작하여 타계(他界)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에 걸쳐 완성하였다. 400여 가지에 달하는 야사에서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원문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원집(原集) 33권, 속집(續集) 7권, 별집(別集) 19권 등 3편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먼저 태조 이래의 역대

왕별로 왕실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다시 재위기간 중에 있었던 정치적 특기 사항을 싣고 있다. 그

다음 그때 활약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 원칙은 정승을 지낸 자, 문형(文衡)을 장악한 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등 여러 부류로 나누어 서술하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물평을 한꺼번에 싣도록 했다. 이것이 원집(原集)이다.

속집은 숙종조 47년간(1674∼1720)의 일들을 원집의 형식대로 적었다. 별집은 조선시대의 역대 관직을 비롯

하여 각종 전례(典禮)·문예·천문·지리·변어·역대 고전 등 항목별로 그 연혁을 수록하고 역시 인용한

책 이름을 부기하였다. 

저자가 생존 시부터 원집과 별집의 전사본이 널리 퍼져 正本이 없으므로, 저자는 본문에 여백을 두고 그때

그때 새로운 사실을 덧붙여 나가는 방법을 취하였다. 조선시대 사서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저작인 이 저서는

객관적인 紀事本末體로 기록되었다는 점과 사견이 조금도 가해지지 않은 명석(明晳)한 사관(史觀)에 입각하여

불편부당(겘偏겘黨)의 공정한 필치로 엮어졌다는 점에서 가히 역사서의 백미편(白眉篇)이라 할 수 있다.

경상도읍지 慶尙道邑誌

1833년(순조 33)경에 편찬된 경상도 71개 군현의 읍지를 합편한 지지(地誌). 20책. 채색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규장각 소장. 

제8책의 김산·고성·영덕·의성의 읍지는 견본인데, 1872년경에 편찬된『영남읍지』의 내용을 전사하여

보충하였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 양식 등이 다르다. 각 읍의 책머리에는 채색의 읍지도가 있고, 이어서 건치

연혁·군명·관직·성시·산천·도서·풍속·방리·호구·전부·군액·성지·임수 등 총 40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책은 18세기 중엽에 전국 각 읍의 읍지를 합편한『여지도서』이후 70여 년 만에 편찬된 도지

로서 19세기 전반의 경상도지방 실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좋은 자료이다. 『여지도서』와 비교해 볼 때

성지(城池)·임수·관방·진보·총묘·장시·환적(宦蹟)·과거·비판(碑板) 등의 항목이 첨가되었고, 호구와

도서가 독립항목으로 분리되는 등 사회·경제·군사에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보강되었다. 또한 수록 내용도

일반 읍지에 비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호구·전부 등 통계적인 내용이 1831~183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성도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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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활자본. 250권 50책. 『文獻備考』라고도 한다. 

최초의 편찬은 1770년(영조 46)에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을 받아 상위(象緯)·여지(輿地)·예(괋)·악

(갪)·병(兵)·형(刑)·전부(田賦)·재용(財用)·호구(戶口)·시적(市 )·선거(選擧)·학교(學校)·직관(職官)의

13고(考)로 분류하여 100권으로 만들어『동국문헌비고』라 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어긋난 점과 누락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법령과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이만운

(李萬運) 등에게 이를 바로잡아 보편(補編)토록 하였다. 이것이 제2차의 편찬이며, 9년여에 걸쳐『동국문헌

비고』의 13고(考)에 대해 오류를 바로잡고 누락된 것을 채우는 한편, 새로이 물이(物굋)·궁실(宮室)·왕계

(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시호(諡號)·예문(藝文)의 7고(考)를 증보하여 146권을 편성하고 이를『增補

東國文獻備考』라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간행되지 못하고 100여 년 뒤인 고종 광무 연간에 이르러 제3차

보편을 하였다. 즉, 1903년(광무 7)에 특별히 찬집청(撰集廳)을 설치하고 박용대(朴容大) 등 30여 명의 문사

들에게 명하여 이를 보수하게 한 것이다. 

박용대 등은 5년여에 걸쳐『增補東國文獻備考』에 수록된 20고 중에서 물이는 상위에, 궁실은 여지(輿地)에,

시호는 직관에 포함시키고 왕계는 제계(帝系)로 고쳐서 씨족(氏族)에 포함시켰다. 또 조빙을 교빙(交聘)으로

고쳐 상위·여지·제계·예·악·병·형·전부·재용·호구·시적·교빙·선거·학교·직관·예문의 16고

250권으로 편성하고 이를『증보문헌비고』라 이름 붙여 1908년(융희 2)에 간행하였다.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백과사전으로서 제도·문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대동지지 大東地志

김정호(갏正浩)가 쓴 한국 지리서, 필사본. 30권 15책. 고려대학 소장본은 저자의 친필로 추정된다. 

1861년(철종 12) 편찬에 착수하여 1866년까지 보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의 지도 제작은 지리서 저술과

짝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 책은『靑邱圖』『東輿圖』『대동여지도』로 진전시켜 온 지도 제작과『東輿備志』

『輿圖備志』라는 지리서 제작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술되었다. 또한 조선 지지 편찬의 전통과 실학적 지리학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한국 지리학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책이라고 평가된다.

서두에 총 목차와 범례 및 인용서적을 두었다. 권1에서 권24까지가 중심내용인『八道地志』인데, 먼저

도성의 각종 궁궐과 관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이하 한성부, 경기도의 4유수부(留守府), 팔도의 각 군현별로

연혁·고읍·방면·산수·형승·성지·영아·진보·봉수·창고·역참·진도·교량·목장·토산·궁실·누정·

묘전·능침·단허·사원·전고 등을 수록하였다. 

나머지는 <山水考> <邊方考> <程里考> <歷代志>로 구성되었다. 이 중 권25·26의 <산수고>와 <변방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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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지 않는다. <정리고>는 전국의 도로와 교통 행정, 중국·일본 등과의 교통로를 담았다. <역대지>는 단군

이래의 역사지리에 대한 것으로 역대 지명의 위치 추정, 지명 변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남지 嶠南誌

조선시대 경상도에 관한 지리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리지들은 官撰地理志와 私撰地理志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국가를 통치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나라에서 편찬위원을 임명하여 일정한

계획에 따라 책이 만들어지게 된다. 반면에, 후자는 개인적인 관심에서 편찬된 것이다. 관찬이건 사찬이건

조선시대의 지리지 편찬작업은 광무 3년(1899)에 있은 각 관읍지(官邑誌) 제작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그

이후의 지리지 편찬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방편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남지는 원래 고종 4년(1867)에서 고종 10년(1873)까지 경상도관찰사로 있던 김세호(金世鎬)가 경상도 71개

군현지(郡縣誌)를 모아 편찬한 경상도 지리지였는데,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939년에 성주(星州)의

정원호(鄭源鎬)가 김세호 본에 증보, 첨삭을 가하여 전 76권 15책으로 편찬, 인쇄한 것이다. 

해방 이전까지로 보면, 경상도의 마지막 도지가『교남지』이다.

경국대전 經國大典

조선 세조(世祖)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成宗) 때 완성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 조선 건국 전후

부터 1484년(성종 15)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교지(敎旨)·조례(條例)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 6권 4책. 인본(印本).

조선왕조 500여 년간 이용된 기본 법전으로, 조선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의 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 종합적 성격을 가진 법전이다. 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져 오던 법전 편찬이 세조와 성종

대에 이르러 집대성하여 완료되었으며, 조선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의 법규를 포괄적

으로 규제한 종합적 성격을 가진다. 편찬에 참여한 관료들도 최항, 노사신, 강희맹, 서거정 등 당대의 거유(巨

儒) 문인 학자이다. 역사와 법제사 연구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각 부문사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조선사회를 전반적으로 해명하고 그 성격과 특징을 밝히는 데 일차적인 기초사료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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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걧

조선 태조(太祖)에서 철종(哲宗)에 이르는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편찬·기록한 1,893권

888책. 태조·정종·태종까지의 실록은 필사본, 세종실록 이후는 활자본. 

책 이름을〈태조실록〉·〈세종실록〉등으로 부르기도 하나 원래는 해당 왕의 묘호(廟號)·시호(諡號) 등을

합해 완전한 책명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체(史體)는 각 왕을 중심으로 연월일 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기록 형식은 일찍이 중국의 양(梁)나라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는 대대로 이 선례를 따라 실록을 편찬했다.

대전회통 大典會通

6권 5책. 목판본. 

1865년(고종 2) 왕명에 따라 조두순·김병학 등이〈대전통편〉이후 80년간 반포 실시된 왕의 교명과 규칙

및 격식 등을〈대전통편〉아래에 추보한 뒤 출판했다. 체제는 주관제도(周官制度)와〈대명회전 大明會典〉을

모방하여이·호·예·병·형·공전의 6전으로나누어편집했다. 이전 31, 호전 29, 예전 62, 병전 53, 형전 39,

공전 14개 항목으로 총 228개 조목을 담고 있다. 또한〈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등을 보완하는 의미

에서 편찬한 것이므로 이들 법전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경국대전〉의 본문은‘원’(原), 〈속대전〉은

‘속’(續), 〈대전통편〉은‘증’(增), 새로 보록한 것은‘보’(補)자를 음각(陰刻)하여 구별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전반의 각종 제도와 습관을 이해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으며, 특히 일종의 행정 법전으로서 관리가 준수해야

할 각종 규준(規準)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육부분류(괯部分類)의 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사항을 나누지 않았으며, 사인(私人)에 대한 포고와 관리에게

내리는 훈유(訓諭), 의례, 금제(禁制)를 모두 일괄하여 규정함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또

조종(祖宗)의 유법(遺法)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당시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법조문을 존속시키거나

대외적 체면을 중요시하여 실행 불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대전회통〉은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심화된 중세체제의 위기에 대한 수습책의 일환으로써

그 정비의 전제가 되는 새로운 법전 편찬이 요청되어 편찬한 것이었다. 즉 임진왜란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토대로 농촌의 사회구성뿐 아니라 아울러 봉건적 신분관계도 변동하고 있고, 사상적으로도 중세체제를

이념적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주자학에 대응해 실학과 같은 새로운 사상이 대두함으로써 봉건체제가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흐름에 대응해 1746년(영조 22)에는〈경국대전〉이후의 모든 법전을 모아

〈속대전〉을 편찬했고, 1786년(정조 10)에는〈경국대전〉과〈속대전〉, 그리고 그 후에 제정된 법규를 모아

〈대전통편〉을 편찬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봉건사회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갔고, 이러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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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대한 수습책의 일환으로써, 특히 문제가 되었던 삼정의 개혁을 위해〈대전회통〉을 편찬했다. 따라서

〈대전회통〉은 체제위기에 대응하여 통치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지배층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의 모든 법전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치는 방대한

법제사회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만기요람 萬機要覽

조선 순조 8년(1808) 경에 시임(時任) 호조판서(戶曹判書) 서영보(徐榮輔)와 부제학(副提學) 심상규(굸象奎)가

비국유사당상(備局有司堂上)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찬진(撰進)한 것이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초본(草本)을

그대로 이용했으나 간행하지는 않았다. 완성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관찬 사서의 기록이나 수록된 통계자료로

볼 때 1808년(순조 8) 무렵으로 짐작된다. 책의 권수는 사본(寫本)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집옥재본(集玉

齋本)을 기준으로 보면 재용편은 6편 62절목, 군정편은 5편 23절목으로 분류·서술했다. 각 항목마다 간략한

연혁과 각종 통계자료, 법규 등을 수록함으로써 각 관청과 제도의 실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군정편의 권1은 5위(五衛)·호위청·비변사 등 군무를 관장하는 주요기관의 설립경위와 제도의 변화과정과

기능, 직제에 관해 기록했다. 경영진식(京營陣式)에서는 국왕이 5군영을 사열할 때 각 군영의 배치를 설명

했고, 형명제도(形名制度)에서는 각종 군기(軍旗) 및 신호용 기구를 설명했다. 조점(操點)은 군사조련에 관한

내용, 봉수(烽燧)와 역체(驛遞)에서는 군사상의 교통·통신에 관한 내용을 서술했다. 비변사에서는 조선 후기의

가장중요한관서의하나인비변사의직제, 회의규정, 각종 관할사항의각종규정과재정등에대하여밝혔다.

권2에는 병조의 설치경위와 임무, 직제, 정원,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과 구체적 사례와 서식을 기록

했다. 용호영과 훈련도감에 대해서도 설치연혁 및 정원, 선발·조련과 각종 규정, 재정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권3은 금위영·어영청·총융청의 설치연혁, 정원 및 배치, 취재(取才), 조련과 구체적 임무, 재정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권4는 관방(關防)·해방(海防)·주사(舟師)에 관해 서술되어 있다. 관방에서는 한성을

비롯해 개성부·수원부·강화부·광주부와 전국 8도의 성곽을 비롯한 방어시설, 주요방어요충지를 기록했다.

해방에서는 해안방어를 위한 요충지를 기록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일본에 이르는 해로를 명하고 있다. 주사

에서는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경기수영(京畿水營)·삼도통제영을 비롯한 각처의 수영에 관해 속읍(屬邑)·

속진(屬鎭)·병선(兵船)·병력 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전선(戰船)의 개조 연한 등을 밝혔다. 권5는 육진개척

(六陣開拓)·백두산정계(白頭山定界)·폐사군사실(廢四郡事實)·원주사실(原州事實)·가도시말( 島始末) 등

으로 조선왕조가 개국된 이래 일어난 국방관계의 주요사실들을 정리했다.

이 책은 국왕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해 조선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

군사제도를살펴볼수있고, 규정뿐만아니라실제적인운영상황도실려있어 18~19세기사회경제사·정치사·

군사제도사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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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 地乘

地乘은 군사요지인 일부의 관방처와 전국의 군현을 총 6책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식 지도책으로 각 책의

크기는 세로×가로가 27.0×19.0cm이다. 1책에는 경기도, 2책에는 충청도, 3책에는 경상도, 4책에는 전라도,

5책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6책에는 함경도와 강원도가 수록되어 있다.

필사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776년에 尼城과 楚山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충청도의 尼山과 평안도의

굊山이 변경된 이후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어 빨라도 1776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1787년에

신설되는 장진이나 1789년에 이동하는 수원의 읍치, 1795년에 始興으로 변경되는 경기도의 衿川, 1800년에

魯城과 괿原으로 변경되는 충청도의 尼城과 함경도의 괿城 등의 지명 변화가 본 지도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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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수(烽燧) : 횃불(烽)과 연기(燧)로써 밤·낮으로 신호(急報)를 보내던 통신방법이다. 고려 의종 3년

(1149)에 서북면 병마사(兵馬使) 조진약(曹晋겭)의 상주(上奏)에 의거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

하되 평상시에는 한번씩 올리고 2급(急)에는 2거(炬), 3급(急)에는 3거(炬), 4급(急)에는 4거(炬)씩 올렸다.

봉수대에는 방정(防丁) 2명, 백정(白丁) 20명을 두고 각각 평전(平田) 1결(結)을 주도록 하였다(《증보문헌

비고》권123-1, 병고 15, 봉수 1). 조선시대에는 세종 대에 정식으로 봉수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평시에는

봉화를 1거(炬), 적의 모습이 나타나면 2거(炬),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3거(炬), 국경을 넘어서면 4거(炬),

접전을 하면 5거(炬)를 올렸다. 그러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봉졸

(烽卒)들이 차례로 달려가서 보고하였다. 또 각 지방에서 신호가 오면 서울에서는 수직금군(守直禁軍)

(五員)이 병조에 보고하였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관할 진장(鎭將)에게 보고하였음(《만기요람》

군정편1, 봉수). 

2) 5거제 : 세종 원년 5월 병조의 계(啓)에 따라 정하였다. 즉 종전에는 무사 시(無事時)에 1거(擧), 유사 시에

재거(再擧)하였으나 앞으로는 왜적(倭賊)이 해중(海中)에 있으면 재거(再擧), 근경칙(近境則) 3거(擧), 병선

(兵船)과 전투하면 4거(擧), 적(賊)이 육지에 내려오면 5거(擧)로 하고, 또 육지의 적변(賊變)에서는 적이

경외(境外)에 있으면 재거(再擧), 근경칙(近境則) 3거(擧), 범경칙(犯境則) 4거(擧), 적과 더불어 전투하게

되면 5거(擧)로 한다는 것이다. 낮에는 봉화 대신 연기로 하고 부주의하여 봉화를 관망한 봉화간(烽火

干)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청에서 의율과죄(依律科罪) 한다고 하였다. 봉화불 올리는 자를 간(干) 혹은

척(尺)이라 하였는데 신량역천(身良役賤)이었다(《세종실록》, 세종 원년 5월 경오). 모든 봉수대에는 5개의

봉화소(烽火所)가 있으므로 사태의 완급에 맞는 갯수의 봉화를 사용하여 거화(擧火)하였음. 

3) 오장(伍長) : 봉수대에서 봉수군과 함께 거처하면서 그들을 감시·감독하는 일을 맡은 봉수대의 책임자

였다. 세종 28년경부터 봉수대에 감고(監考)를 두었으며 그 후 감고가《경국대전》에서는 오장(伍長)으로

개칭되었다. 서울에 있는 남산봉수대에는 전국의 봉수(통신)가 집결되는 곳으로서 오장(伍長) 대신 오원

(五員)(司直 이하 司勇까지)을 두었다. 《대전통편》에서는 오원(五員) 대신 수직금군(守直禁軍)이 병조

(兵曹)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 봉화소에 사고가 있으면 지방관에게 즉시 알리고 무사하면 1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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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보고하도록 하였다. 세종 29년 3월 병조의 보고에 의한 의정부의 계(啓)에 따라 감고(監考)와 봉화

(烽火) 해망인호(海望人戶)에게는 공부(貢賦) 이외의 잡역은 모두 면제하고 감고가 근면·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6년마다 1차례 산관직(散官職)을 제수(除授)한다고 하였다(《세종실록》권115-16, 세종 29년 3월

병인). 감고(監考)나 오장(伍長)의 신분은 봉수군보다는 우위였겠지만 양인신분(良人身分)인 듯하고 봉수

대 부근에서 사는 사람으로 임용하였다. 그러나《속대전》병전, 봉수조(烽燧條)에 있는 감고(監考)는

품관(品官)으로서 조선 전기의 감고(伍長의 전신)와는 신분이 달랐지만, 봉수대의 감독업무를 맡은 점에

서는 그 직무가 유사하였음.

4) 목멱산(木覓山) : 서울 남산을 말하며 인경산(引慶山)이라고도 한다. 목멱이란 이름은 고구려 서울 평양의

목멱산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이 목멱산봉수대는 조선 봉수체계의 중심으로서 각 지방에서 전해오는

봉수를 최종적으로 받는 곳이다. 목멱산봉수대는 모두 5개소로 되어 있으며 제1소(臺)는 함경·강원도

에서 오는 신호를 양주(楊州)(현 성동구)의 아차산봉수대를 통해서 전달받고, 제2소에서는 경상도에서

오는 신호를 광주(廣州)의 천천현(穿川峴)(청계산 근처)봉수대를 통해서 전달받으며, 제3소에서는 평안·

황해도지역의육로에서 오는 신호를 모악산(母岳山)(서대문) 동봉(東峰)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또한 제4소

에서는 평안·황해도지역의 해로(海걟)에서 오는 신호를 무악산 서봉(西峰)을 통해서 전달받았고, 제5소

에서는 전라·충청도 지역에서 오는 신호를 양천(陽川)의 개화산(開花山)봉수대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15·16, 한성부, 봉수). 봉수대는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3,646명의

봉수군이 있었다고 함. 

5) 낭분(狼糞) : 변경에서 봉화(烽火)를 올릴 때 이리의 똥을 쓰는데, 그 연기가 위로 곧장 올라가고, 바람이

불어도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됨. 

6) 남소(南所) : 사소(四所)의 하나. 사소는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하는 임무를 맡은 네 곳으로서, 동소(東所)·

서소(西所)·북소(겗所)·남소(南所)임. 《예종실록》6권 원년 6월 29일조에 보면, 동소는 창덕궁(昌德宮)의

순청(巡廳)이고, 서소는 운종가(雲從街)의 순청이고, 북소는 의금부(義禁府)이고, 남소는 용양위(괟 衛)라고

하였음.

7) 보(保) : 군인 등 국역(國役)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살림이나 자장(資裝)을 돕도록 딸려주는 실역(實役)에

종사하지 않는 장정(壯丁)을 말하는 것인데, 본디 정병(正兵)에게는 1보(一保：장정 두 사람)를 딸려주는

등의 규정이 있었으나, 뒤에는 쌀·베 등으로 수납하여 관에 대급(代給)하기도 하였음.

8) 연대 : 조선조 세종때적의침입을막기위하여국경지대에설치한봉수대(烽燧臺). 적이 나타나면연기와

횃불로다른연대에알리고, 신포(信砲)를 쏘아인근주민들에게알려서성(城)이나 보(堡)에 들어가피하게

하였음. 그 모양은 사각형으로 쌓아 올렸는데, 높이가 30척(尺), 빗변 한 변의 길이가 20척이며, 그 바깥에

해자(垓字)를 파고, 목익(木 ：나무 말뚝)을 여러 겹으로 세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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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측면에는 연대 상부에 오르기 위한 나선형의 오름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연대 상부의 중앙에는

원형 혹은 방형의 연소실이 마련되어 있다. 연대의 평면은 보통 원형, 방형, 말각방형 등임.

9) 연굴(煙窟) : 봉수대의불을피우는시설중연기가빠지는굴로연조와같은의미의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내지봉수에 쓰이는 용어로 아궁이, 봉조, 화덕이라고도 함. 

10) 연통(煙筒) : 봉수대에서 연조 상부에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설치한 시설. 

11) 참발소(站撥所) : 관선(官船)이나 관마(官馬)를 갖추어 두고 명령·보고의 전달이나 관원·관물의 전송

(轉送) 등을 맡아 보는 곳.

12) 봉수군(烽燧軍) : 봉수를 알리는 일을 맡아보던 군사를 말한다. 봉졸, 봉군, 봉화간, 간망군, 수망인, 

후망인, 해망인, 연대군, 수직군 등과 같은 말.

13) 음청일기(陰晴日記) : 일종의 날씨관련 기록이다. 기후에 따라 통신방법을 달리해야 했던 당시 날씨

상황에대한기록은매우중요하게 여겨졌다. 일기는 조선 후기 봉수를 관장하는 각도의 부·목·군·현

에서상부기관에 음청일기, 청명일기(晴明日記), 풍변일기(風變日記) 명으로 시행한 것을 말한다.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에서 제한적으로 발견된 일기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832년(순조

32) 개목산봉수별장 권 모가 안동대호부에 보고한 안동 개목산봉수 음청일기 6건이 있음. 

14) 봉대(烽臺) : 봉수와 봉화를 달리 말하는 조선 후기의 용례로 봉수대의 약칭.

15) 봉돈(烽墩) : 횃불과 연기로 대응봉수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설치한 약간 높직하고 평평한 땅 또는

시설물을 말하는 용어이다. 수원화성의 봉돈이 대표적임.

16) 멸화기(滅火器) : 봉수에서 사용하는 소화기이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멸화기는 없지만, 봉수

비치물목에서많이확인됨.

17) 내지봉수(內地烽燧) :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내륙 소재의 봉수로 달리 복리봉화(腹裏烽火)

라고도 함.

18) 권설봉수(權設烽燧) : 조선 후기 군사적으로 중요하였던 영, 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본읍으로만

연락하도록 운용되었던 봉수이다. 권설봉수의 기록은 대동지지에서 잘 확인됨.

19) 거화법(炬火法) : 봉수는 봉(횃불·炬)과 수(연기·煙)로 국경과 해안의 안위를 약정된 거수에 따라

전하던군사통신체계이다. 거화법의종류에는횃불을드는거화(炬火), 봉수군이 직접달려가서보고하는

치고(馳告), 화포나 나팔로써 전달하는 신포(信砲), 깃발로서 신호하는 현기(懸旗) 등이 있음.



20) 방호벽(防護壁) : 봉수군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연조의 불이 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방화용시설을 말한다. 원장, 방화석축, 방화장, 방화벽 등과 같은 의미. 

21) 별장(別將) : 조선시대 무관으로 주로 장군들이었다. 훈련도감에 2명이 있었고, 어영청과 호위청 등

군사기관에는 모두 별장이 있었다. 훈련도감(2명)과 어영청(1명)은 정3품 무관이었고 용호영의 금군

별장은 종2품의 고관이었다. 수어청의 별장 2명은 여주목사와 이천부사가 겸임하였으므로 문관 출신

별장도 있는 셈이다. 관리영에도 2명의 별장이 있었다. 한편 지방의 산성이나 나루터에도 별장 1명씩이

있었는데 이들은‘부사용’의 직급으로서 가장 직위가 낮은 종9품이었다. 별장은 지방의 산성, 포구 등의

수비를 담당한 종9품의 무관직을 뜻함. 

22) 감관(監官) :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회계 등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벼슬아치를 지칭하는

관원을 뜻한다. 성을 축조할 때 감독하는 관원 또는 봉수대의 봉졸을 감독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

23) 감동(監董) : 옛 성역(城役)을 비롯한 국가공역을 맡아 감독하는 일 또는 관원.

24) 통아(桶兒) : 짧은 화살을 쏠 때 살을 넣어서 시위에 메어 쏘는 가느다란 나무통. 화살은 이통을 거쳐

나가고 통은 앞에 떨어짐.

25) 유거(杻炬) : 싸리나무를 묶어서 만든 홰.

26) 조소(條所) : 줄바. 짚이나 삼 따위로 꼬아 만든 바.

27) 공석(空石) : 아무것도 담지 아니한 빈 섬.

28) 초석(草席) : 짚, 왕골, 부들 따위로 엮어 만든 자리.

29) 사리(沙里) :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헝클어지지 않게 사리어 놓은 뭉치.

30) 거리(巨里) : 끈, 새끼, 철사 따위의 길이를 헤아릴 때, 열 발을 단위로 이르는 말.

31) 토목(吐木, 土木) : 토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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